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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최근 대내외적으로 금융권내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대형

화·겸업화가 가시화 되면서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경쟁구도의 다면화 및 국제

적 동조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을 둘러싼 시장 및 경영여건이 급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자유화가 완성되고 새로운 방식의 보험사업자가 출

현함으로써 보험산업 내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산

업 및 보험산업의 전반에 걸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제도와 법규 측면에서의 빠른 대처가 요청되고 있

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확립은 국제적 기준에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시장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룰

을 확립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조사보고서는 과거 보험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보험제도의 변

화를 각 분야별·시대별로 정리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금융

환경 및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제도의 정비 및 바람직한 제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보험관련 제도의 현황을 파

악하여 정리함은 금융전반에 걸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 확립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의 기초자료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료집은 보험연구소의 오영수 연구기획팀장의 책임하에 보험연구소 연구

원들의 노력으로 작성 및 발간하게 된 것이며, 자료집 발간을 위해 편집과정에

서 기여한 장동식 선임연구원, 조재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1년 10월

보험개발원

원장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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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보험모집제도(마케팅)*1)

1. 총괄

가 . 보험모집 관련 법규

보험모집 관련 법령 등의 제정 및 폐기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 전

1945∼1961 일본보험업법 원용

1962 보험업법 제정

보험모집단속법 제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제정

1964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제정

197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

1975 점포관리규정 제정

1977 모집인 등록자격시험규정 제정

1978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제정

1980년대
1983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정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폐기)
생명보험 대리점 관리규정 제정

1990년대

1993 생명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점포관리규정 폐기)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폐기)

1995 보험회사 점포운영관리 규정 제정

(생명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폐기)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폐기)

1996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 제정

1997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제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 제정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 폐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제정

금융감독 관련 제규정 및 지시 폐지(재경부)
1999 통첩·예규 등 지시사항의 폐지(금감원)

2000년대 -

* 산업연구팀 안철경 팀장과 김경환 책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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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등의 개정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45∼1961 : 일본 보험업법이 그대로 원용됨.
1962. 1. 15. 보험업법 제정

1962. 1. 20. 보험모집단속법제정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제정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모집인 자격제 도입

- 보험대리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 손해보험모집인제도 도입의 근거규정 신설

(손보 모집인 제도는 1970. 1. 도입)
- 보험중개인 제도를 신설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신고 없이 직접모집 허용

- 한국보험공사 설립(1978. 3. 2. 업무개시)

1980년대
1980. 12. 31. 보험업법 개정

-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의 협회 위임근거 마련

1990년대

1995. 4. 1. 보험업법 개정 시행

- 대외개방,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변화 반영

- 보험회사 점포의 설치·이전·폐쇄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

- 보험모집인 등록제한사유를 신청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

1995. 4. 28.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대리점의 종류구분 및 등록여건을 규정

인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초급보험대리점, 일반보험대리점, 총괄보험대리점)
- 대리점 영업보증금 한도 증액(1천만원 → 1억원)
1995. 4. 29.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대리점 연수과정 평가 및 수료증 교부기관 변경

(보험감독원→보험대리점 연수기관)
- 보험대리점 등록수수료 인상(1만원→2만원)
1997. 2. 17.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신청, 평가시험, 영업보증금 및 보험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 관련 규정 신설

1997. 8. 28. 보험업법 개정

- 시험실시기관으로 보험감독원 규정

- 영업보증금의 목적을 손실배상의 보장 으로 명시

- 보험중개인 허가 신청 제한사유 신설

- 보험중개인 허가 취소 사유 신설

-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신설

1998. 1. 13. 보험업법 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1998. 2. 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 신청 제한사유 삭제 (보험업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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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내

1990년대

(계속)

1999. 7. 6.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

- 보험중개인 응시자격제한 폐지 : 보험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및 연수

원 연수과정 이수자만 응시가능 규정 폐지

1999. 7. 23.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반영

2000년대

2000. 1. 21 보험업법 개정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 보험모집인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 보험안내자료의 장래예상에 관한 기재사항

2000. 3. 24. 보험감독규정 개정

-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

2000. 6. 2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업무위탁

- 보험협회 : 보험모집인 등록업무

- 보험개발원 : 보험중개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시험업무

2000. 9. 5.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규제개혁위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모집 관련 규정 완화

- 대리점의 계약체결 제한을 폐지

- 모집인정착률·보험계약유지율 제고 의무규정을 삭제

나 . 보험모집조직의 형성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61 이전 - 규제 없음

- 사실상 직급위주의 모집제도

1962 - 손보사의 직급

- 생명보험 모집인

- 손해보험 대리점

1978 - 손해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 생보사의 직급 제도 도입

1980년대 1983 - 생명보험 대리점제도 도입 (대리점의 생손보겸영제 실시)

1990년대

1993 - 손해보험 복수대리점 제도 도입

1994 - 생명보험 복수대리점 제도 도입

1996 - 손해보험 독립대리점 제도 도입

1997 - 생명보험 독립대리점 제도 도입

- 손해보험중개인 제도 도입

1998 - 생명보험중개인 제도 도입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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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보험대리점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45∼1960의 손해보험
- 풀(p ool)'을 제외하고는 대리점제도가 유일한 손해보험 모집제도

금융기관 대리점과 흥산사(興産社)
해상보험 대리점

1962. 1. 20. 보험모집단속법 제정
- 손해보험대리점을 법상 모집제도로 인정
- 보험대리점의 등록제 도입
1964. 3. 26.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제정
- 대리점의 등급별자격제를 도입·시행
- 대리점을 일반대리점과 전업대리점으로 구분
1968. 12. 26.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개정
- 일반대리점, 전업대리점 이외에 특별대리점을 추가
1970. 10. 31.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개정
- 일반대리점과 총대리점 2종으로 축소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대리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생명보험대리점제도 도입의 근거규정 신설
1978. 3. 31.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제정
- 손해보험대리점 허가제 도입
- 일반대리점, 특별대리점, 총대리점의 3등급으로 구분

1980년대

1983. 8.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정
- 초급대리점제 도입
- 초급, 일반, 총괄대리점의 3등급으로 구분
- 총대리점제도를 사실상 폐지
1983. 11. 1. 생명보험대리점관리규정 제정
- 생명보험 대리점제도 시행.
- 대리점의 생·손보겸영제도 시행.

1990년대

1992. 10. 2.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대리점연수생 제도 도입
- 복수대리점 제도 도입
1994. 3. 30. 생명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 생명보험 복수대리점 도입에 따른 근거 마련
1995. 4. 1. 보험업법 개정 시행
- 보험대리점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1995. 4. 28.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공포
- 대리점의 종류구분 및 등록여건을 규정

인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초급보험대리점, 일반보험대리점, 총괄보험대리점)

1996. 3. 29.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생·손보 독립대리점제도 관련 근거규정의 신설
1996. 4. 1.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제도 시행
1997. 4. 1. 생명보험 독립대리점제도 시행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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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보험모집인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45∼1960의 생명보험

- 본사의 임·직원을 이용한 단체보험모집 위주

- 보험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도나 자격규제가 없었음.
1962. 1. 20. 보험모집단속법 제정

- 생명보험모집인을 법상 모집제도로 인정

- 생명보험모집인의 등록제가 도입

1970. 1. 손해보험모집제도 도입

1971. 5. 손해보험대리점운영요강 개정

- 손해보험모집인 등록제 실시

1971. 9.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실시

- 모집인의 사제영수증 사용금지

- 보험증권의 활자를 크게함.(7포인트 이상)
1972. 2. 18. 생명보험모집인 시험제 실시

1977. 4. 7. 생명보험모집인 등록자격시험규정 제정

1977. 6. 생명보험모집인 등록자격시험 실시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모집인 자격제 도입

- 모집인의 등록업무는 한국보험공사에서 관장

- 손해보험모집인제도 도입의 근거규정 신설

1980년대

1980. 12. 31. 보험업법 개정

-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의 보험협회 위임근거 마련

1982. 1. 1.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의 보험협회 위임

1986. 4.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등급별, 인격별, 종목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1990년대

1993. 10. 23.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 모집인의 모집범위 확대(모집인의 모집제한종목에서 사업용 자동차

보험 제외)
1993. 11. 1.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 모집관련 각종 규정 및 세칙의 전면 흡수

- 규제완화로 경영자율화 확대 : 인·허가기준 완화

- 모집인 등록사무처리규정 등 일부업무 협회 위임

1995. 1. 5. 보험업법 개정(1995. 4. 1. 시행)
- 보험모집인 등록 거부사유를 신청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

1995. 4. 29.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 폐지된 제도

생명보험회사의 사업연도별 경영효율실적과 연계한 모집인 신규

도입인원 제한

보험모집인 최저수당제(월 100,000원)
비가동 모집인의 정리의무

모집인수당 지급기준의 제정 및 변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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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내

1990년대

(계속)

1996. 8. 1. 보험모집질서유지에 대한 상호협정 변경

- 보험모집인 금지사항의 명확화

-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의 강화

1997. 3. 1. 생·손보업계간의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 개정

- 모집인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제재금 상향조정

- 협정위반사항에 대한 제소제도의 활성화 조치

1997. 4. 24. 보험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 불공정한 보험거래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 보험요율 덤핑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 보험모집조직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2000년대

2000. 1. 21 보험업법 개정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보험모집인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의 장래예상에 관한 기재사항

2000. 6. 15.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 보험모집인 스카우트 협정 폐지

2000. 6. 2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협회로의 업무위탁 : 보험모집인 등록업무

2000. 9. 5.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규제개혁위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모집 관련 규정 완화

- 모집인정착률·보험계약유지율 제고 의무규정을 삭제

2000. 12. 6.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 협정 폐지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변경 인가(금감원)
- 모집인 이동제한에 관한 조항 전면 삭제 :설계사 이동의 자율성 부여

- 협정 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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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보험중개인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중개인 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1980년대 -

1990년대

1997. 2. 17.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신청, 평가시험, 영업보증금 및 보험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 관련 규정 신설

1997. 2. 17.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제정

1997. 2. 27.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1997. 4. 1. 손해보험중개인제도 도입

1997. 8. 28. 보험업법 개정

- 시험실시기관으로 보험감독원 규정

- 영업보증금의 목적을 손실배상의 보장 으로 명시

- 보험중개인 허가 신청 제한사유 신설

- 보험중개인 허가 취소 사유 신설

-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신설

1998. 2. 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 신청 제한사유 삭제 (보험업법에 규정)
1998. 4. 1. 생명보험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1999. 7. 6.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

- 보험중개인 응시자격제한 폐지

1999. 7. 23.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반영

2000년대
2000. 3. 24. 보험감독규정 개정

-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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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직급모집조직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45∼1960의 생명보험

- 본사의 임직원을 이용한 단체보험모집 위주

- 보험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도나 자격규제가 없었음.
1962. 1. 20. 보험모집단속법 제정

- 손해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법상 모집조직으로 인정됨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신고 없이 직접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명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도 모집조직으로 인정

- 보험회사 임직원의 보험모집에 대하여 배상책임 면책규정이 적용 제외

1980년대

1986. 10.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직급의 제한 :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의 모집제한

- 1987. 1. 1. 부터 실시

1988. 5. 18.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직급제한의 일부 완화 : 자기계열회사 소속 자동차보험 물건 모집 가능

1990년대

1990. 2. 2.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직급제한 범위확대 :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 이외에 도

난보험 및 주택상공종합보험 추가

1993. 10. 23.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 직급모집범위 축소 : 일반화재 모집 제한

1995. 4. 29.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의 보험모집제한 폐지

1997. 9. 12.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 사고자 의 대상 확대 : 소속회사에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

회사 임·직원 포함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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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80년대 이전

가 . 한국

□ 보험 업 법 제 정 이 전

이 시기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미군정, 6·25사변, 그리고 4·19혁명을 거

치는 시대로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음.

미군정하에서 군정청의 지시통첩에 의하여 과도기적으로 일본의 보험업법

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1961년 보험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본

보험업법이 그대로 원용되었음.1)

미군정하에서 보험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책임자들에 의하

여 행정이 이루어졌고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

기업의 안정이 불가능함에도 신규보험회사의 설립이 허가되었음. 또한

정부수립 후 6·25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험사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

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신규설립 그리고 정리 등의 혼란상태가 계속되

었음.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보험회사의 난립은 회사간에 필연적으로 과당경

쟁을 낳게하고 모집질서의 문란을 초래하게 되었음.2)

손해보험의 경우 이 시기에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물건과 정부로부터

불하 받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단순

하였음.

그러나 한정된 보험물건을 두고 여러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함에 따

라 리베이트 제공 등 보험모집질서가 매우 문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

기 위하여 풀(pool)이 결성되었음.

1) 신수식, 한국보험사 , 무역경영사, 1984, p .81
2) 추암대, 보험모집 조직관리 , 보험연수원, 1995.,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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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경우 해방 이후 미군정과 6·25동란을 거치는 동안 1957년 이

전까지는 생명보험회사들은 정립된 모집조직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

며, 1958년 이후부터 모집조직의 형태가 점차 정립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등록제도나 자격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

량채용 위주의 모집인 유치경쟁이 시작되었으며, 무선별적인 모집인의

대량채용은 보험모집질서를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 보험 업 법 제 정 이 후

이 시기는 보험업계로서는 새로운 보험관계법령의 제정, 국가재건최고회의

의 보험회사 특별감사의 실시와 보험회사의 정비통합 그리고 금융기관화재

보험 풀의 결성 등과 같이 보험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등 제도적 개

선방안이 모색되었던 전환기적인 시기였음.

1962년 1월 상법 개정으로 구상법(舊商法)의 총칙편에 속해있던 보험부문이

제4편 보험 으로 독립됨으로써 보험계약법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또한 같은 해에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전까지 원용되었던 일본의 보험관계법령은 폐지되었음.

특히, 보험모집단속법은 보험모집을 할 때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명

확히 하고 있는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모집관계법이었음.3)

이 법률의 제정으로 한국의 보험산업은 모집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었으며 모집체제가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음.

보험모집단속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집체계는 다음과 같음.

① 손해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

② 재무부에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

③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

1976년 9월부터 1977년 말까지 보험산업의 근대화작업이 추진되었음. 작업

3) 추암대, 전게서,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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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험관계법이 통폐합되었으며 모집제도에도 일대혁신이 있었음.

1977년 12월말 기존의 보험업법,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보험모집단

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 등 4개의 법률이 보험업법으로 통합되었음.

모집분야의 주요 개정내용

① 보험모집인 등록제 도입

②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제가 허가제로 강화

③ 손해보험 모집인 제도 및 생명보험 대리점제도 도입

④ 보험중개인제도 도입근거 마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저축을 늘리기 위하여 정부는 생명

보험회사를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개인보험계약이 크게

신장하였으며 아울러 생명보험산업 전체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보험회사간에는 모집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이

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음.

한편 1973년 2월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4층 이상의 특수건물과 금융기관 풀 물건이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의하여 영위되게 되었으며, 그 후 정부의 자율경쟁 확대실시 및 헌법재판

소의 위헌결정에 영향을 받아 그 해체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1964년 3월 26일에는 재무부가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을 제정하여 대리

점의 등급별자격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으며, 1978년 3월 31일에는 손해

보험대리점의 관리를 위하여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을 제정하였음.

대리점은 그 영업범위, 업무한계, 자격 등에 따라 일반대리점, 특별대리

점, 총대리점의 3등급으로 구분되었음.

나 . 일본

□ 생명 보 험

초창기∼明治中期(본사간부 직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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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 초기 생명보험 창업기에는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부족하

여 생명보험회사를 수명을 보증하는 회사 정도로 생각함.

회사내 모집체제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생명보험회사에서

는 임원, 간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집활동을 수행함.

대리점 중심시대(明治後期∼大正中期)

전국이나 각 지방의 명사·유력인사를 대리점에 위촉하여 그 명망이나

얼굴(인적 채널)을 이용하여 보험판매를 추진함.

대리점 중심→외무원(영업직원)중심제도로 전환(大正末期∼昭和初期)

大正末期傾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44개사로 늘어나 신계약 획득경쟁

이 한층 치열해 짐.

당시는 인연·지연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극히 유력하였던 시대였던 만

큼 영업직원 중심의 판매 조직망을 구축하는 한편 중개기관으로서 대리

점을 병존시켜 옴.

전후 여성 영업직원의 대량진출

전후 大正5년에 창설된 국영 간이보험이 독점하고 있던 소액·무진단·

월납보험이 민간보험회사에도 개방되어 1948년부터 Debit System이 도

입됨. Debit System은 일정한 지역을 분할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며 월

납보험료의 수금과 신계약의 모집을 겸해서 행하게 됨.

□ 손해 보 험

1952년부터 화재보험에 있어서 대리점 자격제도 실시

non m arine대리점 제도 도입 : 1973년, 1974년 2회에 걸쳐 대리점 제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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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일 본 손 해 보 험 대리 점 종 류

대리점 종별 개인자격

特級代理店

특급(일반) 대리점

특급(공장) 대리점

상급대리점

보통대리점

초급대리점

특급(일반) 자격

특급(공장) 자격

상급자격

보통자격

초급자격

다 . 영국

□ 보험 중 개 인 등 록법 (Ins ura nc e B ro ke rs (Re g is tratio n) Ac t 1977) 제 정

제정배경

1970년대를 전후해서 부실 또는 악덕 보험중개인들에 의한 보험가입자

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다수의 성실한 중개인들이

그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

따라서 1976년 당시 4개의 보험중개인협회 대표들은 동 4개 협회를 통

합하여 영국보험중개인협의회(BIBC : The British Insurance Brokers

Council)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에서 보험중개인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

로 하는 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1977년 7월29일 보험중개인등록법

(Insurance Brokers(Registration) Act)이 제정됨.

동 법이 시행되게 된 1981년 이후부터는 동 법에 의해 보험중개인으로 등

록하지 않고서는 중개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으며, 등

록요건에 미달하는 보험중개업자 종사자는 보험상담자 혹은 자문인

(consultant or adviser)의 명칭으로 통용됨.

동 법의 제정으로 영국보험중개인협의회(BIBC)는 영국보험중개인협회(BIBA

: The British Insurance Brokers' s Association)로 발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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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시행에 따라 1988년 FIMBRA(금융중개·매

니저·중개인 규제협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브로커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

였기 때문에 그 명칭은 영국보험·투자중개인협회(BIIBA : The British

Insu rance Investment Brokers' Association)로 바뀌게 되었음.

□ 보험 모 집 인 의 면 허 · 등 록 : 197 7년 보 험 중 개 인 등록 법 에 의 한 규 제

1970년대 실제로는 특정보험회사의 전속대리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중개인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대리점이 있었는데 그 소속 보

험회사가 도산하는 관계로 당해 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일이 계기가 됨.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reinsurance broker)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보험모집을 행하려는 자는, 동 법에 의거해 설립된 IBRC 등록 법인의 경우

는 IBRC의 등록부에 게재하지 않으면 형사벌칙이 적용됨.

3 . 1980년대

가 . 한국

□ 시대 적 배 경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우리 나라의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유

지하였음. 다만, 1980년도 후반부에는 소비와 투자 등 국내수요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평가절상과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의 급등 및 선진국의 보

호무역주의 강화로 시장 개방압력이 강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

되어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음.

이러한 경제환경과 대내외 보험시장개방 정책 속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1981년도 수입보험료가 1조 4,181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1989년에

는 15조 원을 육박하는 14조 5,043억 원을 기록하여 견실하게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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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87년에는 보험시장이 대내외에 개방됨에 따라 과거의 예를 찾아

보기 힘들만큼 많은 보험회사가 신설되었음. 27개의 생명보험회사와 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신설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모집인 스카웃 경쟁이 유발되는

등 적지 않은 모집질서의 혼란이 야기되었음.

□ 손해 보 험

동 기간동안 우리 나라 손해보험시장은 급성장하여 1980년에 3,877억원이던

수입보험료가 1989년에는 약 2조6,387억 원에 달하게 되었음. 10년 동안 약

6.8배에 이르는 성장을 기록한 것임.

손해보험대리점의 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던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이

1983년 8월 20일 보험모집과 인수방법에서의 불완전판매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에

흡수·통합되었음.

대리점은 취급하는 보험종목의 범위에 따라 초급대리점, 일반대리점, 총

괄대리점으로 구분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초급대리점 및 일반대리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와 개인대리점을 법인대리점으로 유도하기 위

한 조치가 있었음.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중 대리점제도에 관한 주요내

용

과거 대리점 허가를 득하기만 하면 해상보험을 포함한 전 손해보험을

영위할 수 있었던 총대리점제도를 사실상 폐지 : 신규정 하에서의 총괄

대리점은 전종목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만 가능하도록 하였음.

초급대리점제도를 도입 : 보험사업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5일 이상

의 교육을 받고 초급대리점시험에 합격하면 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여 대리점 조직의 양산체제를 제도화하였음.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 체결시 사전에 보험모집질서를 문란

케 할 가능성이 있는 자와의 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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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강조하였음.

동 규정의 1986년 10월 1일 개정 주요 내용

대리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급대리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가

계성 종합보험 이외의 종합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대리점

의 경우에도 종래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기관

기계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였음.

초급대리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법인대리점의 경우 유자격자의 수를

종래의 2인에서 3인으로 그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대리점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괄대리점의 유자격자의 수를 종래의 5인

에서 3인으로 허가기준을 조정하였음.

본사 직원은 손해보험사업에서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위험관리 등의

고유관리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직급시장의 제한을 통한 모집조직의 전

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사의 직급을 제한하여 직원은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음.

동 규정의 1988년 5월 18일 개정 주요 내용

직급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변경; 직급제도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자기계열회사

소속 자동차보험 물건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도 모

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 규정의 1990년 2월 개정 주요 내용

직급제한의 범위가 종전의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 이외에

도난보험 및 주택상공종합보험이 추가되었음.

한편 대리점수수료는 보험종목에 대하여 등급별, 인격별 및 보험종목별

차등제가 도입되었음.

한편 1987년에는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

었음. 본사의 임직원은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과 같은 개인

보험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이러한 조치는 직급에 의한 모집활동

을 제한함으로써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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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보 험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음.

1980년에 6,036억 원이던 수입보험료가 1989년에 이르러 약 11조 8,656억

원을 기록하며 10년만에 19.7배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음.

수입보험료의 성장세만큼 점포 및 모집인의 수도 증가하였음. 1989년 말 모

집인 등록인원은 209,488명으로 1980년의 86,127명에 비해 2.4배 증가하였

음.

보험모집이 대부분 모집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회사간에 모집인

스카웃 경쟁이 극심해 졌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주도하에 지나친 모집인 스카웃의 방지

를 위한 업계간 협정이 맺어졌음.

동 협정은 1987년 이후 생명보험회사가 다수 신설됨에 따라 계속 발전

강화되었음.

모집인 등록업무의 협회 위임

1980년 12월 31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의 협회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82년 1월부터 보험공사지도에 의하여 동 업무

가 보험협회에 위임되었음.

1983년에는 생명보험 대리점제도가 도입·실시되었으나 제반여건의 미성숙

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1990년에는 점포의 지나친 증설을 막기 위하여 연간 점포설치 한도가

설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7년 이전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점포를 신

규로 설치할 수 없게 되었으며 1987년 이후 설립된 보험회사는 연간 30

개의 범위내에서 점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그 후 점포설치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어 1994년에는 연간 점포설

치 한도가 70개로 늘어났음.

한편 보험대리점의 생·손보겸영제가 1983년 11월 1일자로 도입되었음.

이것은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고, 손해보험의 가계성 상

품과 생명보험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함으로써 보험의 잠재수요를 개발

시키는 동시에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확대로 보험대리점의 자립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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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시킬 정책적 의도로 마련된 조치임.

그러나 이 조치 역시 아직까지 별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나 . 미국

□ 손해 보 험

손해보험의 모집조직별 판매실적을 보면 전국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지역대리점과 직급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상승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기업성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중개인을 포함한 독립대리점이 우위를 점

하면서 미국 손해보험시장의 주도적 판매채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그 림 Ⅰ -1> 미 국의 손 해 보 험 모 집 조 직 별 시 장 점 유 율 추 이

대리점과 직급이 비율이 6:4로 대리점 판매조직이 우위를 보임.

대리점별로는 전국대리점(national agency)은 81년 45% 점유에서 89년

40.5%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역대리점(regional

agency)은 81년 17.6%에서 89년 19.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직급(direct writer)의 경우 37%∼40% 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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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2 > 미 국 손해 보 험 모 집조 직 별 시 장점 유 율 (1980년 대 )

(단위: %)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대리점

전국 45.0 44.0 42.8 42.6 43.4 44.7 43.3 41.8 40.5 38.8

지역 17.6 17.6 17.8 18.2 18.9 18.5 18.6 18.9 19.4 19.8

소계 62.6 62.2 60.6 60.8 62.3 63.2 61.9 60.7 59.9 58.6

직 급 37.4 38.5 39.4 39.3 37.3 36.9 38.0 39.3 40.1 41.3

□ 생명 보 험

생명보험 판매조직별 시장점유율을 개인보험의 신계약보험료 기준으로 살

펴보면, 전속대리점(총대리점·지사)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80년대 초반에는 전속대리점과 독립대리점의 비중이 6:4정도이나 점차적으

로 독립대리점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

직접판매는 2% 내외의 매우 저조한 실정임.

다 . 일본

□ 손해 보 험 : 신 no n-m a rine대 리 점 제 도 시 행

대장성에서 대리점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토록 대리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개정 지침이 발표되어 1980년 10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실시함.

손해보험중 해상보험, 운송보험 및 원자력 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취급

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보험·자동차보험·상해보험을 취급하

는 대리점을 일반대리점(종별대리점), 일반대리점 이외의 대리점을 특수대

리점(무종별대리점)으로 구분함.

일반대리점(종별)에 대한 대리점 제도는 개인자격 과 대리점종별 로 구성

됨.

개인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거쳐 일본 손해보험협

회에서 실시하는 시험합격을 요건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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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별 에 대한 판정은 해당대리점이 소속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

로부터의 신청에 따라 일본손해보험협회가 소정의 종별 인정기준에 따

라 행하고 있음.

<그 림 Ⅰ -2 > 신 no n-m a rine대 리점 제 도 (1980년 )

신N on-Marine

대리점제도

특수대리점

무종별대리점

一般대리점

種別대리점

화재, 자동차,

상해보험대리점

대리점種別제도

개인자격제도

자배책보험대리점 ,자배책보험의

모집종사전 교육

화재상호, 상해상호, 건물갱신, 만

기환급, 장기보험대리점

신종보험대리점..신종보험의 모집

전 교육

□ 생명 보 험 : 전 업 영 업 직 제도 의 발 전 과 판 매 채 널 의 다 양 화

1980년대 들어와서 전통적인 주력판매채널인 영업직원층에 대해서도 여성

의 고학력화, 주부의 취업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종래보다도 더 한층 자질

이 높은 노동력의 도입이 가능하게 됨.

이후 1990년대에는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

보험의 판매채널도 다양화됨.

라 . 영국

1) 주 요 모 집 관 련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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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회 사 법 (Ins ura nc e Co m pa nie s Ac t 1982)

현행의 보험회사의 감독규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규는 1982년 보험회

사법이며,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The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1981)과 The Insurance Companies(Accounts and Statements) Regu lations

(1983)이 있음.

□ 금융 서 비 스 법 (The Fina nc ia l S e rv ic e s Ac t 198 6)

1986년의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은 소위 영국금융 역사상 빅뱅(Big Bang)으

로 불릴 만큼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음.

보통법 체계하에서 소비자를 보호해 온 영국은 동 법을 제정하여 자율규제

의 강화 및 (법적)자율규제기관을 신설한 바 있는데, 이는 금융상품의 다양

화와 복잡화라는 현실속에서 규제강화와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일석이조를

얻기 위한 조치였음.

제정배경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영국에서 투자사업을 영위하는데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으며, 1970년대 이후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경쟁

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과장설명 등으로 피해

가 극심하게 됨.

따라서 동법은 주로 투자자의 보호수단으로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

는 다양한 투자수단의 장점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투자

거래의 규제에 관한 통일적인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동 법은 개인·조합 및 단체(회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투자사업을 감독하

게 됨.

투자요소가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생명보험회사는 여전히 영국 商務省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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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투자업무와 연계된 보험상품의 판매활동의 규제는 동

법에 의해 설립된 자율규제기구의 규제를 받게 됨.

금융서비스법의 규제를 받는 투자사업이란 투자업무, 투자보조업무, 투자관

리, 총괄적 투자업무수행, 투자성 생명보험 및 투자신탁(Unit Trust)을 대상

으로 함.

보험 중에서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 질병보험 등의 일부 보험을 제

외한 1982년 보험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장기보험사업(생명보험)에 해당

하는 보험종류를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동 법의 적용을 받

음.

2) 보 험모 집 인 의 면허 · 등 록

□ 1986년 금 융 서비 스 법 에 의한 규 제

1986년 금융서비스법 및 그에 기초한 자율규제는 모집인을 회사대리인

(company representative) 또는 지정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과 독

립중개인(independent intermediary)의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제

함.

회사대리인의 임명, 등록

회사대리인 자체는 PIA의 위원이 아니며 금융서비스법상의 인가도 필요

치 않치만, 그 자를 자사의 회사대리인으로 임명한 PIA의 회원(보험회

사 등)은 그 회사대리인을 PIA등록명부에 등록하여야 함.

임명에 있어서는 그 자가 인격과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확신

이 있어야 함.

독립중개인의 인가, 등록

독립중개인은 직접 FSA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PIA의 회원자격을 취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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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중개인중 독립부업중개인은 그가 소속한 전문직 종사자단체가 RPB

로서 승인을 받고 있으며 또 그 자가 투자업무에서 얻는 수입이 일정비

율 이하일 경우에는 RPB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음.

□ 생명 보 험 의 모집 은 1社 전 속제 인 양 극 화원 칙 을 채 택

금융서비스법(1986)에 의해 투자업무와 관련한 모든 중개인(투자요소를 갖

고 있는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모집종사자 포함)은 1개 보험회사에 전속하

든지(a seller of a single company's products : Tied Reprsentative) 또는

독립중개인(independent intermediaries)이 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는

소위 양극화원칙(the polarisation principle)을 채택함.

이에 따라 생명보험중개인은 중개인적인 활동을 행하는 완전한 독립중개인

이거나 혹은 1사 혹은 1그룹을 위해서만 보험상품, Unit투자신탁을 판매하

는 완전한 1사전속제 회사대리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함.

또한 이들을 고용한 보험회사는 해당 자율규제기관(PIA)에 등록해야만 합

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함.

<표 Ⅰ -3> 전속 중 개 자 와 독 립 중 개 자 에 대 한 규 제비 교

구분 전속중개인 독립중개인

Best Advice Rule의
적용범위

소속보험회사중에서 고객에

게 최적의 상품을 advice
모든보험회사중에서 고객에

게 최적의 상품을 advice

Commission의

공시
공시 불필요 91.1.1이후 판매후 완전 공개

판매에 관한 책임소재 소속보험회사의 사용자 책임 독립중개인의 자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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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90년대

가 . 한국

□ 시대 적 배 경

1970년대말에서 1990년대 전반기까지를 한국 보험산업이 고도성장을 구가

하던 성숙기였다고 본다면 1990년대 중반기 이후의 우리 나라 보험산업은

U.R.과 W.T.O.로 대표되는 거대하고도 거역할 수 없는 대외개방의 파고와

싸워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는 책임경영의 시기라 볼 수 있음.

1997년말 이후에는 IMF 구제금융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이 이어

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구

조조정을 단행하였음.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1998년도에 후순위채의 발행 허

용, 자산운용의 완화, 보험회계처리 규칙의 개정, 보험경영 공시기준 확충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음.

□ 보험 업 법 개 정

1994년 말에는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기 위해 보험업법의 개

정이 행해졌으며, 이에 따라 모집제도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음. 점포설

치에 대한 인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

되었으며,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1995. 4. 1. 시행된 개정보험업법은 정부의 보험산업에 대한 자율화 및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제도면에서 뒷받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개정된 보험업법의 모집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회사가

점포를 설치, 이전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재정경제원장관

의 인가(업무위탁에 의거 보험감독원장이 인가)를 필요로 하였으나 신고

만 하면 가능하게 개정함으로써 자율경영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등록여건

에 따라 등록만 하면 대리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종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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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하에서도 자격요건만 충족이 되면 허가가 되어왔으므로 실제 운영

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는 점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보험모집인 등록의 경우 과거에는 보험모집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

모집인등록 신청자는 보험감독원장이 그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과거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 자는 모집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만약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 자가 모집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장은 그 등

록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보험업법 이외의 실정법 위반으

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모집인 등록을 제한하였으나 보험업법

에 국한하였음.

보험중개인 제도 도입

1997년 2월에는 보험중개인 제도 실시를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험중개인 허가신청, 평가시험, 영업보증금 및 보험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

을 위하여 보험중개인 관리규정과 동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음.

1997년 8월에는 보험중개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법의 개정이 있

었음.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험실시기관으로 보험감독원 규정, 영업보

증금의 목적을 손실배상의 보장 으로 명시, 보험중개인의 허가신청 제

한사유와 허가취소사유의 신설 등이 있음.

1999년 2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중개인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

경하였으며, 보험중개인 응시자격의 제한을 폐지하였음.

2000년 6월에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모집인 등록업무를 보

험협회에, 보험중개인을 포함한 보험전문인 시험업무를 보험개발원에

각각 위탁하였음.

□ 보험 모 집 제 도 의 선 진 화 와 행 정 규 제 완화

점포설치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연간 점포설치 한도가

- 25 -



폐지되었으며 초과사업비 및 경영효율실적에 연계되어 있던 점포설치 제한

도 폐지되었음. 또한 해외점포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회사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고 누적손실이 없는 회사는 신고만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해

졌음.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의 가계성보험 모집이 허용되는 등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규제도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보험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및 손해

사정인 등록시의 제출서류 중 신원증명서와 사업계획서가 삭제되어 등록요

건 입증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음.

한편 모집제도의 선진화와 국제화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1996년 4월과

1997년 4월에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분야에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되었으

며, 1997년 4월과 1998년 4월에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중개인제도가 도입

되었음. 아울러 외국에서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인가의제기준도

폐지되었음.

이처럼 보험모집과 관련한 각종 행정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보험회사의 자

유로운 경쟁여건이 마련됨과 동시에 보험중개인제도 등 선진보험모집제도

가 도입되어 바야흐로 우리 나라 모집제도는 완숙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음.

나 . 미국

□ 손해 보 험

대리점 판매조직이 직급에 비해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폭이 점

차 줄어들고 있음.

90년대 후반들어 전국대리점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지역대리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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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판매의 점유율은 90년 41.3%에서 99년 47.5%로 6.2%(p) 증가함.

<표 Ⅰ -4 > 미 국 손 해 보 험 모집 조 직 별 시장 점 유 율 (1990년 대 )

(단위: %)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대리점

전국 38.8 37.0 35.1 34.2 33.3 32.2 31.5 30.9 30.6 30.1

지역 19.8 20.3 20.3 20.9 21.7 22.2 21.3 21.7 21.8 22.5

소계 58.6 56.7 44.6 55.1 54.9 54.3 52.8 52.6 52.4 52.6

직 급 41.3 43.3 44.6 44.9 45.1 45.7 47.2 47.4 47.6 47.5

자료 : Best' s Review, 각 년도

□ 생명 보 험

미국 생명보험모집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전속대리점의 비중은 1980년대 중

반 이후부터 감소하여 90년대는 57% 수준임.

반면, 보험중개인이나 개인독립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나

타내고 있음.

<표 Ⅰ -5 > 미 국 의 생명 보 험 모 집조 직 별 개 인생 명 보 험 신계 약 보 험 료

(단위: %)

구 분 1983 1986 1989 1992 1995 1997

대
리
점

전속대리점
(총대리점, 지사) 62 56 57 57 48 45

독립대리점
(보험중개인, PPGA) 36 43 42 42 50 53

직접판매, 기타 2 1 1 1 2 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LIMRA, LIMRA Research,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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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본

□ 보험 업 법 에 의한 보 험 모 집 규 제

1996년 신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중개인제도가 도입되었고, 소개대

리점제도가 페지되었으며,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진출 허용되는 등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체제가 급속도로 변화함.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일본의 생명보험회

사의 영업사원 및 생명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손해보험대리점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됨.

□ 생명 보 험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3개년간 개인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시장

의 모집조직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외무원이 86.9%를 차지함으로써 생

명보험모집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그 다음으로 대리점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통한 직접판

매가 0.3%를 차지함.

기타 점두판매가 2.8%이며, 은행·생협 등을 통한 판매가 1.2%, 백화

점·슈퍼를 통한 판매가 0.3%를 점유하여 특수판매방식에 의한 판매실

적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점함.

<표 Ⅰ -6> 일 본 의 개인 생 명 보 험 모 집 조 직 별 시 장 점 유 율

(단위: %)

구 분 외무원 대리점 점두판매 은행·생협 백화점·슈퍼 통신판매 기타

점유율 86.9 4.2 2.8 1.2 0.3 0.3 4.3

자료: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보험판매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 보험개발연구 ,

1994년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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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보 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특종보험 모두에서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음.

특종보험의 경우에는 대리점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어 1990년 82.7%이던

것이 1992년에 91.3%로 크게 증가함.

자동차보험 등 가계성 손해보험의 대리점의존도 역시 90%를 상회하고

있음.

직급조직은 주로 기업성 물건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도입된

보험중개인제도의 활동여하에 따라 직급조직의 비중은 많은 영향을 받

을 것임.

<표Ⅰ -7> 일 본 의 손 해보 험 모 집 조 직의 보 험 종 목별 시 장 점 유율

(단위: %)

구 분
1990 1991 1992

직급 대리점 직급 대리점 직급 대리점

화재보험
비장기 17.8 82.2 17.0 83.0 17.3 82.7
장 기 15.8 84.2 15.7 84.3 15.5 84.5

자 동 차 보 험 7.2 92.8 7.0 93.0 6.9 93.1
특 종 보 험 17.3 82.7 8.2 91.8 8.7 91.3

계 9.5 90.5 9.5 90.5 9.6 90.4

자료: 대한손해보험협회, 주요국의 보험모집제도 , 1994.

라 . 영국

1) 자 율규 제 기 관

□ 금융 감 독 청 발족

자율규제기관을 둘러싼 잡음과 비판이 이어지면서 자율규제기관을 공적규

제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됨.

이에 따라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자율규제기관의 감독업무를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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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민간조직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y Investment Board : SIB) 및 산하

(민간)자율규제기관을 공적감독기관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이 기관을 중심으

로 은행 및 보험부문에 대한 공적감독기관의 권한을 이관한 금융감독청

(FSA)을 발족시킴으로써 자율규제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법적규제기관으

로 전환함.

□ GIS C(Ge ne ra l Ins ura nc e S ta nd a rd Co unc il) 발 족

전통적으로 순수 자율규제방식이 지배해 온 손해보험 모집규제의 경우 과

거 영국 보험자협회(ABI)와 보험중개인등록법(IBRC)으로 양분되어 운영되

어 왔음.

그러나 보험중개인의 등록과 규제를 담당해 온 보험중개인등록법이 1998년

폐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속에서 영국보험자협회(ABI), 영국보험투자브로커협회(BIIBA), 보험브로

커협회(IIB) 등은 각각 중개인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임.

영국보험자협회는 내부에 GISC를 설치하여 손해보험에 관한한 유일한 자

율규제기관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중개인에 대한 규제권도 확보하고

자 모색하면서 중개인협회의 반발을 사기도 함.

GISC는 그간의 자율규제능력을 인정받아 FSA로부터의 규제를 받지 않는

순수자율규제기관으로 발족함.

2) 보 험모 집 인 의 면허 · 등 록

90년대 들어 SIB에서는 투자업무관련 모집종사자의 활동에 종전보다 더 강

화된 내용의 SIB 신 ru le을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 주된 내용은 1995년 1월부터 전속중개자에게도 독립중개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또한 구체적인 상품내용 수수료를 상세하게 소비

자에게 공시하는 것임.

특히 수수료 공시에 대한 신 rule이 발표됨으로써 동 rule에 의한 보험

모집의 판매채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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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공시제도 확대실시로 향후의 보험판매채널은 전속대리점

또는 독립중개자에 의한 판매가 감소하는 한편, 은행과 보험의 제휴형태

인 방카슈랑스와 보험회사가 전화나 Direct Mail에 의한 판매를 하는

Direct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Ⅰ -8> S IB 신 Ru le의 내 용

구분 신 Rule 구 Rule

Commission
공시의 적용범위

전속중개자는 독립중개자와마

찬가지로 Commission을 공시

Commission공시 요건은 독립

중개자에게만 적용

상품내용 설명형식
고객에의 정보제공은 서면으

로 행하여야 함
고객에의 정보제공 형식은 불문

공시해야 할

상품내용의 표시

Keyfeatures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급부금 등

공시해야 할 내용은 구체적으

로 규정되지 않음

90년 이전까지는 독립중개인의 수수료 최고한도를 정한 rule(rule에 따르는

협정 참가 생명보험회사에만 적용되지만,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생명보험회

사 및 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중개인에게는 수수료의 실제금액과 최

고한도의 비교가 요구된다)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공정거래청 등의 지적에

따라 1990년 1월1일 이후 중립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모두 요구하

게 됨.

그 후 1994년 7월1일 개정되어 수수료의 공시는 독립중개인만이 아니고

회사대리인(영업직원 포함)을 포함한 모든 판매채널에도 요구하게 됨.

과거 대리점과 중개인에 대한 자격시험을 요구하지 않던 영국은 1997년 자

율규제기관(PIA)에서 영국보험연수원(Chartered Insurance Institute : CII)에

서 시행하는 의무자격시험을 합격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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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0년 이후

가 . 한국

1998년(금융감독위원회)과 1999년(금융감독원) 통합금융감독기관이 설립됨

에 따라 2000년에 들어 각종 행정규제가 더욱 완화되었음.

- 2000년 1월 21일의 보험업법 개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금

감위가 정하도록 함.

보험모집인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의 장래예상에 관한 기재사항

- 2000년 6월에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와 보

험전문인 시험업무를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하였음.

- 2000년 9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으로써 보험모집 관련 규정을 완화하였음.

대리점의 계약체결 제한을 폐지

모집인정착률·보험계약유지율 제고 의무규정을 삭제

- 또한 2000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변경 인가함으로

써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협정을 폐지하였음.

모집인 이동제한에 관한 조항 전면 삭제 : 설계사 이동의 자율성 부여

협정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범위 확대

1990년대 후반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

편(direct m ail)이나, 전화(telemarketing), 인터넷(cyber marketing), 무인자

동판매기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급증하자 이러한 판

매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

매지침 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8월 보험감독규정에 편입되었음.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은 2001년

9월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 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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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이용자보호 규제는 원칙적으로 유지

하되 규제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금융의 개방화·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및 자산운용규제는 대폭 완화함.

- 보험모집분야의 주요개선안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에 판매회사 등을 추가하고,

자회사 투자한도를 자기계열 투자한도(총자산의 2%)와 분리하여 운영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의 활성화

를 위해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의무를 면제함.

손보 모집인에 대하여 공동인수 보험계약의 취급을 허용함.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산출시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재보험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함으로써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완화함.

손해보험대리점의 등급별 영업구분을 폐지함.

보험대리점 등록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임.

나 . 일본

2000년 5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은행 등에 의한 보험상품의 창구판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2001년 4월부터 시행함.

- 판매대상 보험상품은 은행 등의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고, 보험계약자 등

의 보호 면에서 문제가 적은 것으로 하되,

- 주택론 관련 장기화재보험, 채무변제지원보험, 신용생명보험, 해외여행상

해보험 등으로 한정함.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계약에 관련된 사업방법서 등의 심사기준(보험계

약자 등의 본인 확인, 정보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을 신설하고자 2001년

5월 보험업법 시행규칙(안) 공표함.

다 . 미국·영국

보험모집제도에 관한 특기할 만한 변동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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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각국의 보험모집조직 현황

1) 한 국

□ 보험 모 집 인

보험모집인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보험모집인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음.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짐.

먼저 적극적 요건을 살펴보면,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보험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연수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보험에 관

한 기초지식, 보험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임.

연수를 마쳤더라도 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모집인

등록이 가능함. 시험은 매월 실시되며, 객관식으로 출제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이 됨.

소극적 요건은 <표Ⅰ-9>와 같은데, 사회적으로 신망이 없거나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자

와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표 Ⅰ -9> 보 험 모 집 인의 소 극 적 등 록 요 건

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ⅱ)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ⅲ)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ⅳ)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ⅴ)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

대리인이 위의 ⅰ)내지 ⅳ)에 해당하는 자

ⅵ)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 중에서 ⅰ)
내지 ⅳ)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ⅶ)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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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4)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사람일지라도 소극적 등록요건에 해당하게 되거

나 등록 당시 해당자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됨.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서도 등록이 취소됨.

한편 금융감독원(보험협회 업무위탁)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거나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이는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계속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규정이라

하겠음.

일사전속주의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며, 보험모집인도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

할 수 없음.5) 이를 보험모집인의 일사전속주의 라 함.

일사전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모집조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한 모집인이 여러 보험회사

를 중개할 수 있다면 모집인의 성향과 기분에 따라 보험회사의 판매실

적이 좌우되어 보험경영이 불안정해 질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한 보험회사의 상품만 접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있

어 선택의 폭이 좁아짐.

□ 보험 대 리 점

보험대리점은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수에 따라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

으로 구분됨. 전자는 하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며 후자는 두개 이상의 보

험회사를 대리함. 손해보험의 경우 취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의 종류에 따

라 초급대리점, 일반대리점, 총괄대리점으로 구분됨.

4) 보험업법 제147조
5) 보험업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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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보험대리점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험감독위원회(보험감독원

업무위탁)에 등록하여야 함.

1995년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허가제였으나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되

었음.

대리점 등록요건은 보험모집인의 등록과 같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

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표Ⅰ-10>과 같음.

<표 Ⅰ -10 > 대 리점 등 록 요 건

구분 적 극 적 요 건 소 극 적 요 건

인
보
험

ⅰ) 인보험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
기관에서 인보험대리점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ⅲ)‘ⅰ)과 ⅱ)’에 준하는 자격
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ⅳ) 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를 4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

ⅰ) 보험모집인의 소극적 등록요건
ⅱ)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ⅲ)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

ⅳ)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투
자신탁회사 단기금융회사 상호신
용금고 및 시설대여회사

ⅴ) ⅳ)의 기관이 출연 출자 또는 투자하였
거나 보조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ⅵ)‘ⅲ)내지 ⅴ)’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ⅶ)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소속
된 임직원

ⅷ)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이
에 소속된 임직원

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
록된 다단계판매업자와 그 임직원

ⅹ)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
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 등 보험
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
는 단체

) 기타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에 저해된다고 감독원장
이 인정하는 자

손
해
보
험

ⅰ)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일정기
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초급대리점 : 2년
일반대리점 : 5년
총괄대리점 : 8년

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
기관에서 손해보험 초급/ 일
반/ 총괄대리점 연수과정을 이
수한 자

ⅲ)‘ⅰ)과 ⅱ)’에 준하는 자격
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ⅳ) 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를 4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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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보험업법상 등록취소사유6)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 이후에 소극적 등록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당시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대리점으로 판명되는 경우와 자기대리점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상 등록취소 사유7)

업무 등에 관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업무 등에 관한 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대리점 등록신청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판

명된 때

영업보증금

대리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일정금액 이상

을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음.8)

영업보증금은 현금 이외에 대용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도 예탁할

수 있음.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보호와 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음.

영업보증금의 수준은 인보험과 손해보험,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름.

총괄대리점이 초급대리점보다 영업보증금이 많은데, 그 이유는 대리하

는 보험종목의 수가 많기 때문임.

그리고 법인대리점이 개인대리점보다 영업보증금이 높은 이유는 일반

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의 대리계약 건수가 많기 때문임.

6) 보험업법 제150조
7)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2조

8)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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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1> 영 업 보증 금

인 보 험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

손 해 보 험

초 급 개인 200만원, 법인 400만원

일 반 개인 250만원, 법인 500만원

총 괄 개인 500만원, 법인 800만원

□ 직급

넓은 개념으로 보면 직급에는 본사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이들이 소속된

부서 및 점포가 포함됨. 보험모집인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에서는 협의의 개념인 직급 을 사용코자 함.

따라서 본사의 직급조직이란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과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과거에는 본사 직급조직의 보험모집에

많은 제한을 두었으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직급제한을 축소하여 왔으며, 현

재에는 본사 직급조직의 모집활동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태임.

1950년대 보험회사의 설립 초기에는 본사조직을 통한 단체보험 계약체

결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현재에도 종업원퇴직보험을 위시한 단체생명보험, 해상보험 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점포란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설치한 조직을 말하며, 보험회사가

국내에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점포조직은 크게 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관리점포와 모집활동을 주

된 기능으로 하는 모집점포로 나누어짐.

□ 보험 중 개 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중개인을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음.9) 또한 보험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중개인이란 보험회

9) 보험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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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 독립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그에 부수하여 고객

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

을 하며, 이에 대한 권고·조언을 하는 자 10)임.

보험중개인의 자격

우리 나라의 보험중개인은 보험종목별로 해서 손해보험중개인과 인보험

중개인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취급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종목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조직규모별로는 개인보험중개인과 법인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도록 해서

허가기준과 영업보증금 예탁 및 계산서류 제출 등에 차이가 나게 함으

로써 법인보험중개인에게는 영업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용인을 고용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허가기준과 영업보증금 예탁금수준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인의 자격요건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취득한 보험

중개인 자격이나 시험합격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보험중개인의 역할

보험대리점제도와 비교할 때 보험중개인제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첫째, 대리점제도가 보험공급자인 보험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하여 보험중개인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또는 재보험수

요자 등 보험수요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둘째, 그 결과로 보험중개인에게 보험증권 및 요율에 관한 협상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

셋째, 클레임 협상 등 보험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대리점은 통

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것으로 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사실상

종료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이와 관련된 아무런 의무도 없으나, 보험중

개인은 자기가 중개한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다 적극

적으로 활동할 것이 요구됨.

10) 보험감독규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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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풀

보험모집풀은 우리 나라에 근대적인 보험이 도입된 당시부터 활용된 모집

방법임.

한정된 시장 때문에 과당경쟁이 있거나 인수할 보험물건의 위험이 거대

한 경우 주로 이용되었음.

풀을 통한 모집이 생명보험분야보다는 손해보험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도 이 때문임.

풀은 보험회사들 간의 상호협정의 체결로 결성됨.

협정의 체결은 일종의 공동행위이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11)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위탁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상호협정에 대한

인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모집풀은 손해보험 공동인수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 원

자력보험 공동인수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협정 등 4개가 있음.

손해보험의 모집풀은 앞으로 계속 축소될 전망임.

왜냐하면 과거에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공동행위가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자유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권익 향

상을 위하여 공동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강해지고 있기

때문임.

□ 직접 판 매

직접판매(direct marketing)란 기업이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신문, 잡지, 우편, 전화, TV, CATV, 등의 매체 중에서 1가지 이상의 매

체를 이용하여, 고객 또는 예상고객에 대하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조회 및 구입신청에 의해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함.12)

11) 보험업법 제17조
12) 박홍민, 생명보험의 직접판매 , 보험동향 , 제9호, 1996. 11., p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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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는 이용하는 매체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편에 의한 판매(Direct

Mail), 전화에 의한 판매(Tele-Marketing), 인터넷에 의한 판매(Cyber

Marketing)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우편에 의한 판매(DM)란 보험회사가 예상고객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인

쇄물 형태의 인사장, 상품안내자료, 보험청약서 등을 우송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함.

전화에 의한 판매(TM)란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잠재적 고객에게

보험상품 및 보험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판

매방식을 말함.

인터넷에 의한 판매(CM)란 보험회사가 인터넷 등의 통신망에 가상점포

(cyber m all) 등을 개설하여 일반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마케팅, 보험계약체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전송,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

식을 말함.13)

보험감독규정에서는 최근 인터넷 등의 급속한 확산 등에 따라 DM, TM,

CM 등 직접판매(direct m arketing)가 늘어남에 따라 제7장 제1절에서 통신

판매 등 의 제목으로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음.

전화·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

매 라 함)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 라 함)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2) 미 국

미국은 각 주별로 보험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모집조직도 州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함.

크게 구분하면 대리점제도와 직접판매제도(direct response system)로 나

눌 수 있음.

13) 생명보험협회, 생보사 신판매채널 운용현황 , 생명보험협회보 , 2000년 제1호

(통권19호), 2000. 6. p . 29.

- 41 -



대리점제도(agency system)는 대리점과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전속

대리점(Exclu sive agent)과 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t)으로 구분됨.

<그 림 Ⅰ -3> 미 국 의 보 험 모 집 제 도

보험모집제도

직접판매
Direct Response

대 리 점 조 직
A g ency Sy stem

독립대리점 전속대리점

PPGA
지구책임자

Managing
총대리점

Broker
Sup ervisor

Broker
총대리점

지 사 총대리점

PPGA Broker 전속Agent/ Ordinary Agent
생손보겸영Agent/ Debit Agent

출처 : 생명보험협회(역), 구미제국의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규제-미국편, p .18-1.

□ 자사 Ag e nc y방식 (전 속 대 리점 )

전속대리점은 원칙적으로 1개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모집조직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總代理店과 支社로 구분됨.

총대리점제도(general agency system)는 총대리인이라는 개인에 의해 대표

되며, 이 대리인이 보험회사와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함.

총대리점은 일정한 전담지역 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신계약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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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유, 기존 계약의 보전, 보험료의 수금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총대리점 중에는 여러 보험회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

음.

총대리점은 주로 중소형 보험회사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임.

支社制度(branch office system)는 보험회사의 종업원인 지사장(agency

m anager)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 내의 조직으로서, 지사장은 회사방침에

의거하여 관할지역 내 대리점의 관리·지도·교육 등을 담당함.

원칙적으로 점포 및 지사직원 관련 경비 등은 본사가 부담하며, 지사장

(회사의 피고용자)의 급여도 고정급인 경우가 많음.

보험판매는 총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전속모집인(career agent)이 담당함.

지사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회사내의 조직이기 때문에 모집인의 관리

감독은 쉽지만, 반면에 지사경비 등 고정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대형보험회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음.

□ 독립 Ag e nc y방 식 (inde pe nde nt ag e nt)

독립대리점은 특정보험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자를 대리하는 독

립된 사업자로서 개인명의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브로커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독립대리점의 종류는 개인독립총대리점(PPGA : personal producing

general agents)과 중개인(insurance broker)이 있음.

PPGA는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모집활동을 하는 독립

된 보험대리점으로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뿐 기타의 지원은 받지 않

는 것이 일반적임.

PPGA는 다른 판매채널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보

험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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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PPGA를 활용하면 판매·교육 등의 경비가 들지

않아 중소보험회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음.

중개인(broker)이란 보험계약자를 대표하여 복수의 보험회사 상품 중에서

고객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중개해 주는 모집조

직임.

보험중개인은 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와 대리관계를 체결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모든 보험자를 상대할 수 있으나 다만 주내에서 허가 받은

보험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됨.

보험중개인은 전반적으로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명보험분야에서는 주로 단체보험의 모집활동에 종사함.

□ 직접 판 매 제 도 (d ire c t re s po ns e s y s te m)

판매사원을 두지 않고 잠재고객과 직접 상대하는 방식을 말함.

이 방식에는 보험회사가 우편, 신문, 방송매체, 인터넷 등으로 잠재고객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여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모집형태임.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약하기 때문에 Agent에 대한

모집수수료가 불필요함.

□ 직급 (d ire c t w rite r s y s te m)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모집제도로서 하나의 보험회사 또는 동일그룹에 소

속된 보험회사의 직급고용인을 통한 모집행위를 의미함.

직급고용인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대리점(employee agent) 자격을 가지고 활

동하며 여러 면에서 전속대리점과 유사함.

전속대리점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있는데 즉, 고용대리

점은 보험회사의 고용인(employee)인데 비해 전속대리점은 고용인이 아니

라 독립적인 계약자(contractor)이므로 전속대리점은 만기표 소유권을 갖는

데 반하여 직급고용인(producer)은 만기표에 대한 권리가 없고 대신 보험회

사가 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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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본

일본의 보험모집조직의 종류는 크게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직급 및 직접판매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모집인(외무원)이 주된 판매채널로 활용되고 있고 손

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리점 중심으로 판매채널이 운영되고 있음.

생명보험에서 외무원제도가 주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굳이 전문외무원

제도를 지향하고 대리점 제도를 보완적 역할의 위치를 부여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임.

손해보험은 대리점제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는데, 그 이유로는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손해보험이 발달하여 온 점, 가계보험분야는 계약에

대한 배당이 적었다는 점 그리고 부업대리점이 공헌하여 온 점을 들 수

있음.

가 ) 생 명 보 험

일본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은 크게 생명보험모집인(외무원), 대리점제도, 보

험중개인 및 직접판매 등의 기타 모집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보험중개인은 1996년 4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모집조직임.

<그 림 Ⅰ -4 > 일 본의 생 명 보 험 모 집 조 직 체 계

모집인

지사제도

내근영업직원

지역제도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

기타

지구제도외무원

개인대리점

모집대리점

법인대리점

수금대리점

직접판매, 점두판매, 은행·창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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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보험업법상 등록취소사유14)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 이후에 소극적 등록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당시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대리점으로 판명되는 경우와 자기대리점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상 등록취소 사유15)

업무 등에 관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업무 등에 관한 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대리점 등록신청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판

명된 때

□ 생명 보 험 모 집 인 제 도

현재 일본의 생명보험의 주된 모집제도로 가계성보험을 주로 담당하는 외

무원과 법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내근영업직원이 있음.

외무원은 보험설계사에 해당되는 모집전문인들로 그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사제도(proper system), 지구제도(debit system), 지역제도(block

system) 등으로 구분됨.

支社制度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의 표준적인 영업직원 판매조직으로서 지사장이 소

관지역내의 신계약의 모집, 기존계약의 유지보전,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영업직원관리 및 지사사무관리 등의 책임을 짐.

영업직원의 관할 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계약의 모집만

전담하고 주로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14) 보험업법 제150조
15)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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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區制度

1948년경 미국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여성영업직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가계성 월납보험 등을 취급함.

주로 대도시와 그 주변의 근로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의 시장개척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임.

영업직원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운영하며, 그 지역 내에서 신계약 모집

외에 보험료 수금업무도 담당함.

地域制度

지사제도와 지구제도의 혼합형태로 대상 업무영역은 전국으로 하되, 모

집활동 이외에 보험료의 수금업무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데 남녀 모집

인 모두를 활용함.

□ 대리 점 제 도

생명보험회사의 대리점은 손해보험의 대리점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권

이 없고 보험계약의 판매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仲介代理店임.

일본의 생명보험대리점은 그 업무의 형태에 따라 紹介代理店, 收金代理店

및 募集代理店으로 구분할 수 있음.

소개대리점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에게 신계약을 소개시켜 주는 것을 주된 기능으

로 하는 대리점으로 일종의 회사나 외무원의 후원조직과 같은 성격을

지닌 조직임.

1970년 이전에는 모집단속법에 의한 등록이 필요하였지만 그 이후 부터

는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음.

수금대리점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에 대하여 신계약을 소개함과 동시에 소개계약의

수금까지 하는 대리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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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대리점의 활동이 활발하여 계약고가 높아지게 되면 수금대리점으로

승급하게 됨.

수금대리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반 외무원이

모집과 수금을 병행해서 활동하는 Debit외무원으로 육성되고 있어서 모

집과 수금망이 정비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짐.

모집대리점

모집대리점은 생명보험 외무원과 마찬가지로 보험모집에 임하는 대리점

이며, 수금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통임.

그러나 외무원과는 달리 회사로부터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생명보험회

사와 위임 또는 청부계약관계에 있으며, 생명보험 모집인으로 대장성에

등록하여야 함.

종래의 대리점은 외무원에 의한 수금이 곤란한 지역, 모집활동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오래전부터 회사와

의 관계가 깊은 개인대리점이 많았고, 이들의 기능은 주로 외무원제도

를 보충하는 기능을 해 옴.

그러나 최근 높은 코스트의 외무원판매의 대안의 하나로서 법인대리점

이 각광을 받고 있음.

위탁주체에 따라 개인모집대리점과 법인모집대리점으로 나누기도 함.

□ 기타 방 식

직접판매는 1982년에 아메리칸 홈사가 보통상해보험과 개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가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실시되었는

데 그후 국내사들 대부분도 인가를 취득함.

특히 세계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일본생명도 텔레마케팅, 우편판매, 인

터넷 등을 통하여 저렴한 인기상품을 중심으로 한 직접판매방식의 도입

을 예정으로 있는 등 향후 그 비중이 계속 확대될 전망임.

기타 생명보험모집 방식으로는 백화점·슈퍼 등을 통한 점두판매가 활용

되고 있고 은행이나 생보협회 등을 통한 판매방식 등도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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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손 해 보 험

손해보험의 모집조직은 크게 대리점, 직급 및 보험중개인 등 세 종류로 나

눌 수 있음.

이 중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대리점 계약보험료 비중이 90% 이상으로

차지하여 손해보험 모집활동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보험중개인 제도

는 1996년 4월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

대리점은 대리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수에 따라 특정 1개사에 전속되

는 전속대리점과 2개 이상의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승합대리점

으로 구분됨.

<그 림 Ⅰ -5 > 일 본 의 손 해 보 험

대리점

전속대리점

승합대리점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직급

일본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특징은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임.

1995년말 현재 손해보험 대리점수는 국내사 및 외국사를 합쳐 총

476,217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수입보험료 중 90.7%의 영업

실적을 기록함.

대리점을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할 경우 개인대리점이 전체의 72%인

343,065개소, 법인대리점이 133,152개소로 전체의 28% 수준임.

대리점을 전업대리점과 부업대리점으로 구분할 경우 전업대리점은

96,931개소로 전체의 20.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부업대리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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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 -12 > 종류 별 대 리 점수 (1995)

(단위: 개소, %)

종 류 별 대리점 수 비 율

전 속

승 합

372,061
104,156

78.1
21.9

법 인

개 인

133,152
343,065

28.0
72.0

전 업

부 업

96,931
379,286

20.4
79.6

주 : 내국사 및 외국사 합계

직급사원이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것을 직능으로 하여 고용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사용인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며, 회사별로 사용되는 명칭

은 외무사원 , 계약직 사원 , 영업촉탁 등 다양함.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特別練修生을 일정기간 채용하여 보험모집에 관한 지

식과 실무를 습득케 한 후 장래 전속·전업대리점으로 독립시키기 위하여

연수제도를 운영하기도 함.

4) 영 국

영국의 모집조직은 일반적으로 독립중개조직, 대리점, 직급(영업직원) 및 직

접판매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독립중개조직(independent intermediary)은 특정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독립중개조직은 보험중개인(in su rance broker)과 미등록보험중개

인(independent non-broker intermediary)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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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Ⅰ -6 > 영 국의 모 집 조 직 체 계

보험회사

독립중개조직

( i n d e p e n d e n t
intermediary)

보험중개인

미등록보험중개인

대리점

직급(영업직원) 및 직접판매

(DM, TM, 인터넷 등)

□ 등록 보 험 중 개 인 (re g is te re d ins ura nc e b ro ke rs )

등록보험중개인은 1977년 보험중개인등록법(Insu rance Brokers (regisration)

Act)에 따라 보험중개인등록위원회(IBRC)에 등록된 개인이나 법인중개인을

지칭함.

영국의 보험중개인은 보험시장 구분에 따라 로이드시장에서 활동하는 로이

드중개인(Lloyd' s broker)과 보험회사시장(company m arket)에서 활동하는

보험중개인(in su rance broker)으로 구분되며, 재보험물건만을 전문적으로 취

급하는 재보험중개인(reinsu rance broker)도 있음.

또한 이들 보험중개인의 주 활동범위에 따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보험중개인(international broker), 비교적 소규모로 특수한 종목만을 전문적

으로 취급하는 전문보험중개인(specialist broker) 및 주로 개인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역보험중개인(regional broker)으로 나누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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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 록 보 험 중 개인 (inde pe nd e nt no n-bro ke r inte rm e d ia ry)

영국의 특이한 모집조직인 미등록보험중개인 혹은 보험상담자(insurance

consulants)는 IBRC에 등록할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은

중개인을 말함.

주로 보험상담인(consultan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비등록중개인으

로서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이들은 주로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투자와 관련된 고객의

재무상담을 주로 하여 생명보험을 유치함.

또한 1986년 금융서비스법(FSA)에 따라 1개 보험회사에 전속되든지(Tied

agent) 또는 독립중개인(Independent intermediaries)의 2가지 중 하나의 범

주에 속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재무상담자(financial advisor)라고 불리우고

있음.

□ 전속 대 리 점 (tie d ag e nt, t ie d inte rm e d ia ry)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리점을 뜻함.

영국에서는 6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독립

된 지위를 가졌다는 판단에 따라 대리점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대

리점이란 5개 이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모집조직을 뜻함.

이 중 1개의 특정보험회사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특약대리점

(tied agent)이라 함.

대리점의 형태에는 전업대리점과 부업대리점의 두가지 형태가 있음.

전업대리점의 형태로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나 영업직원이 운영

하는 대리점과 자영업자인 개인, 대리점, 도매대리점(wholesale agent)

등이 있음.

부업대리점의 형태로는 주택금융조합, 부동산중개업자, 은행, 사무변호

사, 회계사, 주식중개인, 자동차관리협회 등이 있는데 이들은 특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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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부업으로 보험모집을 영위함.

대리점은 통상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

임을 지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협정수수료율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 받음.

□ 직급 (d ire c t s a le s fo rc e s )

직급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영업직원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모집방식임.

생명보험회사 직급조직의 영업직원은 크게 나누어 간이생명영업직원, 정규

영업직원, 그리고 기타 회사직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짐.

간이생명영업직원은 방문판매와 보험료수령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판매인

원당 수입보험료 규모면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지만 판매외 여러 업무

를 수행하므로 원가상의 효율성은 높다고 함.

정규 영업직원은 잠재고객 및 목표고객을 방문하기 위하여 명단을 작성

하고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함.

기타 회사직원은 회사내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판매도 하는

데 주로 장기상품의 판매를 담당함.

□ 직접 판 매 (d ire c t m a rke ting)

영국에서의 직접판매는 1985년 자동차보험을 전화나 우편을 통해 판매하는

Direct Line사의 설립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1년 이후에는 손해보험

의 가계성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영국은 자유요율체제이기 때문에 직접판매로 인한 모집비용 감소분을 보험

료 인하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

접판매에 의한 시장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음.

향후에는 대형 보험사가 직접판매 자회사를 설립하여 적극 활용할 예정이

므로 직접판매 방식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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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자산운용 규제*16)

1. 총괄

가 . 법규체제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80년대

- 보험업법 및

시행령, 실질적인

규제는 재무부의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 의함.
- 제한적 열거주의

- 일본:
·재산이용방법서

(면허신청시 기초서류)
·제한적 열거주의

- 미국:
·뉴욕주보험법(§1402- §1406)

및 관련규정

·제한적 열거주의 (Positive
System)

- 영국:
·보험회사법

·포괄적 열거주의 (Negative
System)

- 독일:
·보험감독법§54
·제한적 열거주의 (Positive

System)
- 프랑스:

·보험법전

·제한적 열거주의

- 타 금융권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규제 완화의 시기

- 오랜 전통에 따른

자유주의 사상이

근간을 이룸

- 엄격한 자산 운용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90년대

- 보험업법 및

시행령, 실질적인

규제는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규정"에
의함.

- 제한적 열거주의

- 일본: 보험업법 제97조 및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48조

- 미국: 위험기준자본금 제도 등에

따른 자산 규제 강화

- EU: EU지침에 따른 회원국

재무감독규정의 동질화

- 보험사의

파산급증에 따른

규제강화의 시기

- 회원국 보험

시장의 단일화 및

규제완화의 시기

2000
- 일본: 보험업법 제97조 및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48조

* 재무연구팀 김재현 부연구위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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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규제대상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보험회사의 총자산

(이연자산 공제)

- 일본: 총자산

- 미국: 용인자산

- 영국: 없음

- 독일:

·책임준비금과 기타

규제자산

- 프랑스:

·피규제채무담보자산

- 보험사의

투자자산에 대한

보유의 조정을

통해서 적절한

신용위험 및 기타

투자관련위험,

특히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함.

90년대
- 보험회사의 총자산

(이연자산 공제)
·일본: 총자산

2000
- 보험회사의 총자산

(이연자산 공제)
·일본: 총자산

다 . 자율운용자산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일본: 총자산의 3%
- 미국: 인용자산의 4 %

1983년 개정

90년대 - 총자산의 2% 이내

- 일본: 총자산의 3%
- 미국: 인용자산의 14 %

(부동산, 채권, 동산 5%,
기타 9%, 동일기관 1%
이내)

- 영국: 규제 없음

- 독일: 책임준비금자산의

5%이내 및 기타

규제자산의 20% 이내

- 프랑스 : 자본금 등

자유자산에 대해서는

임의투자 허용

-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2000 - 총자산의 5% 이내 - 일본: 총자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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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채권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총자산의 20%이상 보

유

- 일본: 규정없음

- 미국: 없음(사채는

동일기관당 5%)
·자본금 또는 최저잉여금

중 큰 금액에 대해 60%
이상 국채, 지방채,
주정부채 투자

- 1983년 사채에 대한

제한 폐지

90년대

- 규제 없음

-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이 발행하는 사모사

채 : 채권발행 한도의

15%이내

- 일본: 규정없음

- 미국: 동일

- 영국: 규제 없음

- 독일: 규제 없음

(외국발행은 5%)
- 프랑스: 규제 없음

- OECD회원국 발행

2000 - 규제 없음 - 일본: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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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주식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40%이내(1986까지)
- 20%이내(1986)
- 30%이내(1989)
- 보험사업자가 소유 또

는 담보하는 동일인

주식은 그 회사 총 발

행주식의 10% 이내

90년대

- 30%이내

- 자기자본 이내 비상장

주식 소유(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총자산

대비 1% 이내)
- 보험사업자가 소유

또는 담보하는 동일인

주식은 그 회사 총 발

행주식의 10% 이내

- 일본: 일반계정자산의

30%(국내주식)
- 미국:

·국내의 우선주: 없음

·우선주 이외의 국내

주: 20%
·비상장주식: 규제

없음

·중소기업주: 규제 없

음

- 영국: 규제 없음

- 독일: 30%
·비상장주식: 규제

없음

·중소기업주: 규제

없음

- 프랑스: 65% - OECD회원국 발행

2000

- 40%이내

- 자기자본 이내 비상장

주식 소유(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총자산

대비 1%이내)
- 보험사업자가 소유 또

는 담보하는 동일회사

의 주식은 그 회사 총

발행주식의 15% 이내

- 일본: 일반계정자산의

30%(국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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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대출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보험계약자 대상

- 미국:
·약관대출:

법정책임준비금

·모기지: 50%

90년대

- 대출대상을 보험계

약자 제한 폐지

- 당해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합계

액은 40% 이내

- 일본:
·부동산·재단저당

50%
·지명채권담보 5%
·유가증권담보 30%
·소비자론, 비거주자

10%
·유가증권담보 3%

- 미국:
·약관대출:

법정책임준비금

·모기지: 없음

- 영국: 규제 없음

- 독일: 규제 없음

- 프랑스: 40% - OECD회원국 소재

2000

- 당해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합계

액은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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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부동산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15%이내

- 일본: 총자산의 20%
- 미국: 총액의 10%상한

·국내의 영업용

부동산: 10만USD
·투자용 부동산:

동일물건 1%

90년대

- 15%이내

업무시설용 10%이내

투자사업용 5%이내

- 일본: 총자산의 20%
- 미국: 총액의 25%상한

·국내의 토지용

부동산: 20%
·국내의 영업용

부동산: 10%
·투자용 부동산:

동일물건 2%
·주내 업무용 부동산:

동일물건 2% (주외:
0.5%)

- 영국: 규제 없음

- 독일: 30%

- 프랑스: 30% - OECD회원국 소재

2000 - 1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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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해외투자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2%이내 - 일본: 외화표시자산 25%

90년대
- 5%이내, 10%이내

로 확대

- 일본: 외화표시자산 30%
- 미국:

·주내 운용가능 대상과

같은 캐나다 투자: 10%
·기타 외국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가

주내의 운용가능대상

과 동일형의 외국 투자:
책임준비금 및 기타

부채의 1.5배 또는

해당국의 규제 금액 중

큰 쪽

·주내 운용가능대상과

동일형의 외국투자: 3%
- 영국: 규제 없음

- 독일:
·외화표시채무: 채무와

동액의 가격

·증권투자신탁: 6%
- 프랑스:

·외화표시채무: 80%
이상 대응자산

2000 - 1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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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선물거래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규제 없음 - 일본: 규제 없음

90년대 - 규제 없음

- 일본: 규제 없음

- 미국: 규제 없음

- 영국: 규제 없음

- 독일: 규제 없음

2000
- 총 자산 대비 위탁증

거금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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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동일인(회사) 투자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동일인에 대한 투자 및 대

출 : 5%
- 동일인에 대한 대출: 3%
- 동일물건 담보대출

: 5%→2%→3%
-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대

출 및 투자: 10%→5%

90년대

- 동일인 대출 : 3% 이내(총
자산 1조원을 초과하는 보

험사업자는 300억원 + 1조
원 초과금액의 1.5% 이내)

- 동일인 대출 및 투자 : 5%
- 동일물건 담보대출 : 3%
- 동일계열 기업군 투자 : 투

자 및 대출 각각 5% 이내

- 일본:
·동일회사의 사채 및

주식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 10%
·동일인 대출 : 3%
·동일물건담보대출 : 5%

- 미국:
·동일기관의 유가증권과

해당

유가증권담보대출: 10%
·동일인, 동일기업 집단

거액대부: 규제 없음

- 영국: 규제 없음

- 독일:
·동일회사 자본금의 10%

- 프랑스:
·증권, 대출: 5%
·부동산: 10%

2000

- 동일회사의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담보로 하는 대

출 : 5%이내

- 동일인 대출 : 3% 이내

- 동일물건 담보대출 : 5%
- 동일한 기업집단의 대출 :

5% 이내

- 동일한 기업집단의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담보로

하는 대출 : 10%이내

- 동일인 또는 동일한 기업집

단에 대한 거액대부(보험사

업자의 총자산의 1%를 초

과하는 대출)의 합계액 :
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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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 자기계열집단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80년대
- 대출 및 투자 : 10%→

5%
- 일본: 규제 없음

90년대

- 대출 및 투자 : 각각

3%이내

- 자기계열에 속하는 개

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

한도 : 1억원

- 일본: 규제 없음

- 미국: 규제 없음

- 영국: 규제 없음

- 독일: 규제 없음

2000

- 대출 및 투자 : 각각

2%이내

-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

는 대출 : 2%이내

2 . 1980년대

가 . 한국

1968. 9 재무부는 "보험자산운용지침"을 시달하여 자산운용을 법제화하였으

며, 1973. 8 "보험회사재산운용준칙"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실

질적으로 규제함.

1960년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금융산업의 미발달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도시의 발달과 지가상승에 따라 자산의 실질가치 보존차원에서 부동

산의 투자가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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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까지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가 강화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 보험회사는 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을 높임.

1970년 초까지의 부동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유동성의 부족 및 부

동산 투기 유발 등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25%(1977)→20%(1978)→15%(1979)].

1970년대 중반 정부의 자본시장육성정책에 따라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

는 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을 높임.

· 총자산 대비 주식 소유한도 40%(1969년 이후)

· 우선지원자금(국·공채, 상장주식, 회사채, 주택보험대출, 서민주택자

금, 약관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총자산 대비 45%이상(1972)→40% 이

상 의무화(1979).

1970년대 후반 주식시장의 침체로 유가증권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기

업의 자금수요 급증으로 보험회사는 계열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 종

업원퇴직보험과 연계한 대출 등으로 기업대출이 주요한 투자대상이었음.

1980년대의 자산운용은 1970년대 말부터 계속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으며,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이 다원화된 반면 주택건설자

금 지원, 중소기업대출의 의무화 등으로 운용자산의 제한을 받게되었음.

재산이용의 방법으로 "종업원퇴직보험계약에 의한 퇴직보험예치금", "각

종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

한 투자" 등을 추가함으로써 의료사업 등의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987), "외국환 관계법령에서 정한 외화증권 등의 취득 및 이용", "해외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 등이 추가되어(1989) 해외자산의 투자를 허용

함. 그리고 콜거래 중개기관을 통한 콜론도 허용함(1989).

현금 및 예금보유 하한을 설정하여(총자산 대비 생명보험회사 10%, 손

해보험회사 20%, 1989) 유동자산의 확보를 의무화하였고, 총자산의 20%

이상을 국·공채의 보유를 의무화하여 유가증권의 투자비율을 25% 수

준으로 끌어 올려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투자수익의 확보를 요구함.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수지차의 5% 이상을 주택건설을 위한 투자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자금을 위한 대출을 하도록 하여 8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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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자금을 지원토록 함.

1970년대의 우선지원자금 조항은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기업대출금 증

가액의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의무화함(1987).

1980년대에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총자산 대비 15% 수준은

유지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한도를 늘려 운용할 수 있게

함.

나 . 미국(뉴욕주법)

Ground Rule: 약관대출을 제외한 모든 투자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함.

Prudent Man Rule: 신의성실에 의한 운용의 원칙

일반계정과 분리계정의 분리: 분리계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규제가 없

음.

제한적 열거주의(positive system):

자본계정에는 일정률 이상을 국공채에 투자 의무

투자가능대상은 이자발생 또는 수익지급의 원칙이 적용: 1983년부터 일

반계정하에서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

자율운용자산 조항(leew ay조항 및 basket조항): 1983년부터 총 자산의 4%에

서 14%로 증가

자본금 및 최저잉여금의 자산운용

자본금 또는 최저잉여금중 큰 금액에 대해 60% 이상은 반드시 ① 국채

및 정부보증채, ② 당해 주내의 지방자치제 발행 채권, ③ 주정부채, ④

주내 소재 재산에 대한 일차모기지를 근거로 한 유가증권에 투자

용인자산(admitted assets)에 대한 제한비율은 설정되어 있으나 분리계정자

산에는 없음.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1906년부터 1958년까지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가

금지되었으나, 1983년 현행 자회사관련 규제가 정립되어 전체적으로 용인

자산의 10%, 1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2%로 투자가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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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보험산업의 자산운용에 큰 변화가 일

어남.

타금융권과의 경쟁심화, 소비자의 고금리선호 등으로 변액보험등 금리민

감형보험이 등장하면서,

보험자산의 금리민감도와 보유자산의 만기가 단축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임.

다 . 일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대장성은

행국장통달, 사무연락 등에 의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특성은 제한적 열거주의 채택, 운용대상자산의

소재지 및 통화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기본적으로는 통일적인 규범성

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

아 자사의 특성에 맞는 자산운용이 가능함.

자산운용규제는 운용대상, 운용대상별 한도, 분산투자 등으로 구분되며, 운

용대상별 한도 및 분산투자는 일반계정자산, 변액보험 분리계정자산, 기업

연금보험 분리계정자산, 후생연금기금보험 제2특약 분리계정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함.

해외대출 금지조항의 폐지(1977)에 따라 총자산의 3% 이내에서 해외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율운용자산제도(총자산의 1% 이내)의 도입(1984), 개

인변액보험의 특별계정 도입(1986), 외화표시자산을 총한도액으로 규제

(25%, 1986)하기 시작함.

라 . EU

유럽 금융시장 통합의 일환으로 보험시장의 통합이 구체화

1961년의 재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에 대한 설립자유화 및 업무제고의

자유화 schedu le이 책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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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각각 1979년 이후 제3차 지침까지 마련되어 설립, 서비스제공

등의 자유화 도입이 이루어져왔음.

마 . 영국

1870년 최초의 보험사 규제법률인 생명보험회사법이 제정됨.

1981년 보험회사 규칙 및 1982년 개정된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을 기본으로 보험회사의 규제가 이루어지며, 이 후 EC 지침에 맞추어

개정 및 규칙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1970년대 이후의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및 국제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환경

에 맞춘 금융서비스법이 1988년에 제정되어 생명보험의 경우 투자의 규제

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와 자율규제단체(Self Regulating Organizations)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있음.

3 . 1990년대

가 . 한국

재산이용방법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

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를 추가함(1997). 1998년 후순위 차입에 대한 규

정이 신설됨.

재산이용의 방법에 "증권시장 안정기금에 대한 출자"를 신설하여 1980년 후

반기부터 활성화된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1990), 이는 1996년 삭제됨.

보험회사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대상을 보험계약자로 제한하였으나, 동

규정의 폐지(1997)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대출할 수 있게

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복지향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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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로 투자범위를 넓혔으

며(1994), 이를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 공동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부동산의 경우 보험회사의 자산규모의 증대에 따라 소유한도는 총자산 대

비 15%를 유지하면서 업무시설용은 10%(총자산이 3조원을 초과하는 회사

는 3,000억원+3조원 초과금액의 5%), 투자사업용 5%로 제한함(1990). 이러

한 세부 규제는 삭제되고 부동산 한도 총자산 대비 15%로 단순화됨(1998).

자산운용의 비율 규제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율운용자산 한도는 2%로

운용함. 그리고 해외투자한도는 총자산 대비 5%로 규제하였으나(1995), 이

후 10%로 확대 운용됨.

중소제조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소유는 0.2% 또는 50억원 중 작은 금

액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비상장주식의 1%로 변경되었으며(1998),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함.

현금 및 예금보유 하한, 총자산의 20% 이상을 국·공채의 보유를 의무화,

주택건설을 위한 투자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자금을 위한 대출 등은

1990년대 중반에 폐지됨.

나 . 미국

1990년대에 들어와 오히려 자산운용규제는 강화되고 있음.

자산운용실패에 따른 중대형 생보사의 파산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인식증대와

위험기준자본제도(RBC)의 시행 및 Rating Agency의 활동에 따른 자산

운용규제 강화에 따른 결과임.

다 . 일본

외국대출채권 신탁수익증권의 취득허가(1993), CP발행을 허용(1994)하였으

며, 부동산 신탁의 인가, 동산 및 부동산신탁수익권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함(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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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EU

자산운용 규제는 1991년 제3차지침에서 수용·통합과정을 거치고 있음

(1998년 현재, 영국은 국내법에 반영하였으나, 프랑스, 독일은 미반영).

4 . 2000년대

가 . 한국

재산운용의 범위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 등을

추가하여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2000),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총자산 대비 3%의 한도를 정함.

동일인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거액대출(보험사업자의 총자산의 1%

를 초과하는 대출)의 합계액의 한도를 총자산의 20%로 제한하였으며(2000),

또한 자율운용자산의 한도를 5%로 조정함(2%→5%, 2000).

주식의 소유한도를 확대하였으며(30%→40%, 2000),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

에 대한 대출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40%를 넘지 않게 제한함.

나 . 미국(뉴욕주법)

채권과 국내의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한규제가 없으나, 우선주 이외의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용인자산의 20%까지 허용

부동산투자는 국내의 투자용 부동산은 20%, 영업용 부동산은 10%까지 각

각 허용되며, 총액의 25%를 넘지 못함.

모기지관련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약관대출의 경우 법정책임준비금을 넘

지 못함.

해외투자의 경우 뉴욕주내 운용가능대상과 동일한 수준의 캐나다투자에 대

하여 10%,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3%의 상한이 적용되며, 신용평

가 및 환헷지의 경우 1%로 제한됨.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손보사의 경우, 자회사의 95% 이상의 소유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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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금수입 업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자회사 소

유 허용.

동일인에 대한 투자한도는 주식, 부동산 및 자회사 등에 대하여 2%의 상한

규제가 적용되나, 동일기관의 유가증권과 해당 유가 증권 담보대출에 대해

서는 10%가 적용됨.

다 . 일본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대출자산의 한도는 규

제대상이 아니지만 부문별로 운용한도 있음.

부동산 및 재단저당 : 일반계정자산의 50%

유가증권담보 : 일반계정자산의 30%

지명채권담보 : 일반계정자산의 5%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현·예금, 단자거래, 신탁 등에 준하여 운용되는 외

화표시자산의 총액한도는 일반계정자산의 30% 이내, 자율운용자산(임의운

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의 3% 이내로 제한됨.

한편 부동산은 일반계정자산의 20%,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를 제외한 유

가증권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금전신탁은 일반계정자산의 7% 이내로 운용

하여야 함.

라 . EU

투자규제대상은 기술적준비금16) 대응자산에 국한

투자대상규제와 한도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에 명시한 원칙에 기초하

여 각국의 판단에 따라 상세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음.

역내자산보유 원칙: EU내에서 인수한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기술적 준비금

의 대응자산은 EU내에서 보유해야 함.

16) 기술적준비금은 보험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보증된

보험급여, 보증된 계약자배당, 계약에 따른 모든 옵션 및 수수료를 포함한 제

비용과 같은 장래의 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장래법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수

리적 준비금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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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영국

보험자산규제의 주요방향은 지급불능사태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나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상태에 문제가 없는 한

자산운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포괄적 열거주의(negative system):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제법규가 없이 보

험사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결국, 경영상태에 문제가 없는 한 투자대상 및 그 비율에 대한 규제는 없

음.

다만, 해외투자의 경우 외화단위계약의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회사전채

채무에 대해 5%를 초과할 경우, 해당 통화 또는 환리스크가 없는 통화에

의해 그 상당액의 80%이상의 보증이 필요하며, 당해 자산의 보유는 영국

또는 당해국 내에 한정됨.

바 . 독일

보험감독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자산운용규제가 이루어짐.

규제대상은 책임준비금과 기타 규제자산이며,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강조

되는 규제원칙을 가지고 있음.

엄격한 제한적 열거주의(positive system)로 EU회원국 가운데 가장 철저한

규제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현재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음.

안정성이 높은 대출, 국내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비율제한이 없으나, 외국채

권은 규제자산의 5% 이내로 제한됨.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 국외거래주식, 국외발행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 국내투자회사가 관리하는 자본참가에서의 특별재산의 지분증권

에 대해서는 규제자산의 30%가 상한임.

국내투자회사 발행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규제자산의 25%

가 상한임.

부동산의 총액은 규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음.

해외투자의 경우 외화표시계약의 채무와 동일한 통화로 투자 또는 전술한

가능대상으로의 투자의 경우 채무와 동액의 가격이상은 허용이 안되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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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은 규제자산의 6%가

상한임.

동일인에 대한 투자는 발행기업 자본금의 10% 이내로 제한.

자회사 투자는 동일회사자본금의 10% 이하까지 규제자산투자가 허용됨.

사 . 프랑스

현재 프랑스의 보험규제의 근간은 1976년에 작성된 보험법전이며 이후 EC

의 생·손보 지침에 맞추어 계속 개정되어 오고 있음.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정부개입 아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통제적인 성격이 강함.

규제대상은 자유자산 이외의 피규제채무를 담보하는 자산이며 이는 보험계

약자 또는 보험금수취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기술적준비금,

기타 선위특권부채권에 대응하는 부채, 대리인, 보험계약자 등의 담보예치

금, 차입상환준비금 및 직원 및 대리점을 위한 복지충당금 등으로 구성됨.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반면,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

채권의 경우, OECD회원국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에 대한 제한이 없음.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규제채무부담액의 65%의 상한

부동산은 OECD회원국의 영토에 소재하는 한 피규제채무담보액의 40%가

상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피규제채무담보액의 10%를 넘지 못함.

동일인투자의 경우 동일기관에 대한 대출 및 주식투자는 피규제채무부담액

의 5%, 동일부동산 또는 동일 부동산회사 혹은 동일토지회사의 지분·주식

의 경우 10%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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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재무건전성*17)

1. 책임준비금제도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생명보험
·1980년 결산지침의거

처음으로 순보식

준비금적립

·1982년 재무제표의 개정 :
별도 지침 없이
순보험료식 및 환급금식

시행

·1987년 순보행정의 일환인

K율방식 적용

- 미국
·1980년 표준책임

준비금 평가법의 개정
·1986년 뉴욕주 규칙

126호의 시행
- 일본

·순보행정정책으로

순보험료식 지향

- 미국
·건전 성강화 보다는

규제 완화의 필요

성 증대

- 일본
·자본중시가 아닌

부채중시의
건전성규제정책

지향

1990년대

- 1997년 4월부터 우리
나라도 예정부터 부분
표준책임준비금제도

시행 (위험율의 이원화)
- 1999년 3월말 (FY 98

결산부터 적용) 부터
K율방식 책임준비금 제도

폐지 , 순보식으로 전환

·보험회계제도의 개정
등으로 보험료 결손 제도
적용

- 미국
·1990년 표준책임준비금

법 제정
·계산 기초율과 계산방

식의 표준설정

·위임계리인의 의견서

제출 의무화

·자산충분성 검증 시행

·추가적인 책임준비금
적립

- 일본
·1996년 4월 신보험업법

의 개정으로 표준책임

준비금제도 도입

·위임계리인제도, 장래수
지분석 , 계리인 의견서
제출 의무화 등 미국식

제도 원용

- 위험율의 이원화
로 형식상 부분표
준책임준비금제도

시행

- 미국 및 일본
· 보험규제 완화에

따 른 보완 조치로
재무건전성강화에
초점을 맞춘 ALM
적 책임준비금제도

도입 필요성 인식

2000년대
- 2000.4월부터 표준이율을 적

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표준책임준비금제 시행

- 한국

·내용면에서는 미
국·일본과 같은

완전한 표준책임

준비금제도와 성
격 상이

* 재무연구팀 류건식 팀장, 동향분석팀 양성문 팀장과 산업연구팀 이경희 책임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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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980년대

1) 한 국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 배

당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제20조)하고 있음.

1980년 결산지침에 의거, 기존의 적립금 경감조치를 일소하고 처음으로

순보험료식 준비금 적립을 지시

1982년 재무제표의 개정을 통하여 별도의 지침 없이 보험종류별 순보험

료식 또는 환급금식으로 재무제표규칙에 의거 시행

· 1984년 순보험료식을 적립하고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이 가능

1987년 생명보험사의 재무구조건전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한 순보행

정의 일환인 K율방식 채택

· K율방식은 7년 상각 해약환급금식을 최저로 하고 순보험료식을 최대

로 하는 방식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적립은 생명보험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지침에 의거 규제

매사업연도말 직전사업연도말 K율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하고

확정배당 등의 소요액을 적립하고 난 후, 잔여액을 배당전잉여금으로

함.

· 배당전잉여금은 K율 수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구분

계약자지분의 사용은 계약자배당준비금, 총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책

임준비금의 추가적립 또는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

· 주주지분은 법인세 등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또는 주주배당(K율 100%

인 경우)으로 사용 가능

2) 미 국

1980년 표준책임준비금 평가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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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최저책임준비금 규정, Moody' s사 사채수익률의 평가이율적용

적격계리인의 의견서제출 및 자산충분성분석(Asset Adequ acy Analysis)

등은 미시행

1986년 뉴욕주 규칙 126호의 시행

이율보증계약(GIC: Gu aranteed Interest Contracts), 일시납연금보험

(SPDA: Single Premium Deposits Annuity) 등에 대한 현금흐름검증

(Cash Flow Test)으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확인

3) 일 본

순보행정 지향으로 순보험료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년 Zillmer식 적

용도 예외적으로 가능

다 . 1990년대

1) 한 국

1997년 4월부터 우리 나라도 예정위험율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명 부분적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도입(사실상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도

입은 아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회계기준의 제정으로 1999년 3월 말(FY 98 결산부터 적용)부터 K율방식

책임준비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제도로 전면 전

환되기에 이르렀음.

· 새로운 보험료결손제도의 도입 및 적용

2) 미 국

1990년 표준책임준비금법 개정

1990년에 개정된 표준책임준비금법(Standard Valuation Law)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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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율과 계산방식의 표준을 정하고 위임계리인에 의한 자산충분성분석을

실시하여 계리인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계산기초율과 계산방식의 표준설정

이자율은 시중금리(Moody's Corporate Yield Average)의 연동에 따라

동적으로 연동하는 동적이자율(Dynamic Interest Rates)을 매년 산출하

며, 보험기간 및 보험료에 따라 적용산식이 상이

사망률은 SOA(Society of Actu ary)에서 작성하고 NAIC에 의해 승인,

각 주별로 선택된 위험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책임준비금산출을 위한 예정사망률은 보험종류별로 규정되어 있어 실

질적으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동일한 기초율을 적용하고 있음.

위임계리인의 의견서 제출

의견서는 보험회사의 전 사업영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리기준심의회

(Actuarial Standard Board)가 정한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추가

적 기준에 의거해서 수행해야 함.

·더불어 의견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조자료로써 기술서

(Mem orandum)의 제출을 요구

· 주요 내용

① 책임준비금 및 관련보험수리항목이 적절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②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계산기초율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

부

③ 전년도까지의 금액과 계속성이 있는가 여부

④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여부 등

위임계리인의 권한 및 책임제한

위임계리인의 대체시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 계리인의견서와 관련된 위임계리인의 책임은 사기나 고의성 있는

악의의 행위로 제한

또한 여타 행위로 인한 보험회사나 위원회가 아닌 제3자의 피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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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자산충분성 검증시행

생명보험사의 자산상황 등을 비교하기 위해 자산충분성분석 등을 실시

하여 책임준비금의 수준이 지급능력기준에 충분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매년 감독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자산충분성분석은 보험 종류마다 자산을 구분하여 금리시나리오에 따라

현금흐름검증을 시도하도록 규정

· 법령상에는 최저 7개의 금리시나리오 실행을 요구

추가적 책임준비금의 적립

위임계리인이 자산충분성분석 결과, 적립된 책임준비금 총액이 부족하다

고 결론을 도출하면, 당해 회사는 추가적인 책임준비금을 적립

적립방법은 3년간 일정비율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생명보험사의 인정자산(admitted asset) 규모에 따라 면책조건이

충족되는 회사는 자산적정성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일 본

1996년 신보험업법 제정 이전까지는 순보행정에 입각하여 순보험료식 적립

방식을 최고한도로, 5년 Zillmer식을 최저한도로 적립

개방화 압력 및 국제금융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1996년 4월

신보험업법에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

표준책임준비금제도는 1996년 장은총달 제502호에 의하여 1996년 4월 1

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순보험

료식에 의한 준비금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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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책임준비금규정의 법정화

신보험업법에서는 장기간의 보험계약에 대해 표준책임준비금방식이 도

입되어 각 생명보험사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신보험업법 제116조(책임준비금) 1항 및 2항

예정이율의 이원화

표준책임준비금의 계산기초율

· 적립방식 : 순보험료식

· 예정이율 : 기준금리(10년국채이율평균치)에서 안전율감안

· 예정사망율 : 표준적인 사망률(1996년 생보표준생명표)

금리시나리오에 의한 종합수지검증 의무화

장래 수지분석시 확률론적으로 생성한 시나리오 하에서 장래의 현금흐

름 예측

금리시나리오는 5년간 서서히 하락하고 이후는 일정한 추이를 갖는 시

나리오, 또는 금리가 즉시 하락하고 이후는 일정한 추이를 갖는 3가지

시나리오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위임계리인제도의 도입

회사와 독립적으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자산충분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임계리인제도를 신보험업법에 도입

위임계리인은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대장대

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장대신은 위임계리인에 대해 의견서

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추가책임준비금의 적립

연도 말에 장래의 보험금지급 능력을 종합수지 관점에서 검증하여 표준

책임준비금만으로 부족한 회사는 추가 책임준비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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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책임준비금의 적립여부: 종합수지 검증에 기초

라 . 2000년대

1) 한 국

2000년 4월부터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시행하여, 국내 표준이율체계는 기본

적으로 발행년도방식으로서 매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전통형 상품이 아닌 금리연동형 상품은 기금부리방식으로 적립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있음.

또한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은 표준이율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FY2000

의 표준이율은 각각 5.5%와 6.5%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금리연동형상품의 경우는 리스크의 부담을 전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

담하기 때문에 표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생명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이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보험업감독규정 제115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이율 및 위험률 등)

2) 미 국

제도 변화 없음

3) 일 본

제도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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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 미국

·법정유가증권평가

준비금(MSVR)적립

- 일본

·구보험업법 제86조
준비금(평가익 및

매각익)

- 자산운용에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

1990년대

- 생명보험

·미국 및 일본식의

리스크별 준비금제

도 미도입

- 손해보험

·미국 및 일본식의

리스크별 준비금제

도 미도입

- 미국

·자산평가준비금

(AVR), 금리유지준비

금 (IMR)등과 리스크

별 준비금제도 도입

- 일본

· 1996년 4월: 보험업

법 개정시 제86조 폐

지 , 가격변동준비금

신설

·신보험업법에서 위험

준비금을 적립토록

규정

- 한국

·미국 등과 같은 표준

책임준비금제도의 미

도입으로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

하기 위한 적절한 리

스크별 준비금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신용리스크 및 가격

변동리스크 (부동산)
에 대한 인식증대

- 일본

·보험리스크 및 예정

이율리스크, 가격변

동리스크(주식)의 중

요성인식

2000년대

- 감독당국은 일본식

보다는 미국식의 리

스크별 준비금제도

도입을 검토 중

-

나 . 1980년대

1)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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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이래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이 보험회사의 잉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법정유가증권평가준비금(MSVR : Mandatory

Securities Valuation Reserve)을 적립

동 준비금은 채권 및 우선주 준비금 구성부분과 보통주 준비금 구성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잉여금에서의 환입과 실현 및 미실현 순

자본이득(손실)을 반영

다만 Junk Bond에 대한 안전판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

신용리스크 및 부동산의 가격변동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NAIC 및 계리인회 등에서 본격적인 MSVR의 개정작업에 착수

하기에 이르렀음.

2) 일 본

보험업법 제86조 준비금(평가익 및 매각익 적립금)적립

동 준비금은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부터 순매각익 등을 적립의 대상

으로 삼고 있음.

· 즉 평가익 또는 매각익을 사내유보시킴으로써 자산내용의 충실과 경

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보험업법에서는“재산의 평가 또는 매각에 의해 계상한 이익이 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에 의해 계상한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

으로서 적립한다”고 되어 있음.

다 . 1990년대

1) 한 국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제도가 있으나 미국식 리스크별 준비금제도의 성격

과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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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자산평가준비금(AVR), 금리유지준비금(IMR) 등과 같은 리스크별 준비금제

도를 1992년에 도입

AVR과 IMR의 도입으로 AVR은 저당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도 커버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IMR은 금리리스크, AVR이 신용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역할분담 명확화

· AVR: 확정이자부 증권 및 보통주식에 추가하여 저당증권, 부동산 및

기타 투자자산에서 생긴 투자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 IMR: 전체확정이자부 증권의 이율변동에서 생긴 실현자산 매각손익을

파악하여 증권의 잔여투자기간에 걸쳐 상각하기 위한 준비금

IMR은 금리변화에 의한 실현손익(손실)을 매각된 투자의 잔존기간에 걸

쳐 상각하는 반면, AVR이 모든 자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마다 순장부

가를 산출하여 각각 현금흐름검증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MSVR이 지

니고 있던 문제점 극복

3) 일 본

1996년 4월 보험업법 개정시 제86조 준비금 폐지하고 주식, 채권, 외화자산

등을 대상으로 한 가격변동준비금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주식 기타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에 대비, 대

장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격변동준비금으로 적립

하도록 하고 있음(보험업법 제 115조).

다만,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적

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 준비금은 주식 등의 매매손실이 매매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의 보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한도액까지 계속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신보험업법에서 위험준비금을 적립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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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준비금은 보험리스크에 대비하는 위험준비금Ⅰ과 예정이율리스크에

대비하는 위험준비금Ⅱ로 구분

· 위험준비금Ⅰ :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또는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위험준비금

· 위험준비금Ⅱ :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또는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위험준비금으로 책임준비금계산기초의 예정

이율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준비금

위험준비금의 적립기준

· 보험 및 예정이율리스크에 이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이 불가능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험준비금의 금액을 이입하여 보험리스크에 관계되는 차손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및 기타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위험준비금Ⅱ로부터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 2000년대

1) 한 국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없음

2) 미 국

제도 변화 없음

3) 일 본

제도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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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급여력제도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

-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중소형 생보사의

경영위기 → 89년

재무규제기준 제정

1990년대

- 생명보험

· 91년 담보력확보 기준
제정 :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보다 일정
금액을 초과적립 하도록
함 (FY'91 30억원, FY'92
50억원, FY'93 100억원)

· 94년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정 : 100억원 이상

· 96년 1차 개정 : 해약식

책임준비금의 1%
· 98년 2차 개정: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

금의 1%
· 99년 3차 개정:

(책임준비금×4%)+(위험보

험금×0.3%)의 소정 비율

- 손해보험
· 보험계약자 잉여금의 500%

이내에서 보유보험료 유지

· 98년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정 : 종목별 보
험료기준 또는 보험금

기준의 지급여력 보유

· 99년 개정: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장기보험책임
준비금의 4%+장기위험

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

- 미국
· 93년 생명보험사, 94년

손해보험사에 RBC제도 실시

·지급여력비율=
(자기자본총액 / (리스크총액×

1/ 2))×100%

·생보 리스크 총액

( ( C1 + C3) 2 + C2 2 + C4)

·손보 리스크 총액

R 0 + R 2
1 + R 2

2 + R 3
2 + R 4

2 + R 5
2

·적정기준 : 200% 이상

- 일본
· 96년 미국 RBC제도와 유사한

Solvency Margin 제도 실시

·지급여력비율=
(Solvency Margin 총액

/ (리스크총액×1/ 2))×100%

·생보 리스크총액

( R 2
1 + (R 2 + R 3 ) 2 + R 4 )

· 손보 리스크총액

[ R 2
1 + ( R 3 + R 2

4 ) + R 5 ]× 1/ 2 + R 2

· 적정기준 : 200% 이상

- 우리 나라
· 87년 이후 설립된

신설생보사의 과다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보험사의 지급 능력이
취약해지자
지급여력제도의 제정

및 보완작업 지속

· 94년 사업비 절감
액을 지급여력 인정

항목으로 추가

· 96년 사업비 절감액
기준변경, 금리연동
상품 감소율에 해당
하는 보험료 감소액을
지급여력인정 항목으로

추가

- 일본
· 90년대초 버블붕괴

이후 보험사의 지급
능력이 약화되자 미국

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 미국
· 80년대 중반 이후

재무건전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

제도 정비

2000년대

· 2004년 3월말 지급여력기

준 (생명보험) =
(책임준비금×4%)+(위험보험

금×0.3%)

- 일본 : 2001년 3월 개정
가격변동리스크, 신용리스크 대
상가액을 시가평가로 변경, 가
격변동리스크의 범위 확대, 유
가증권평가손익의 대상범위 확
대, 장래이익의 산출비율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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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980년대

1) 한 국

지급여력 관련 제도 존재하지 않음.

2) 미 국

지급여력 관련 제도 존재하지 않음.

198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사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음.

3) 일 본

지급여력 관련 제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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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990년대

1) 한 국

□ 생명 보 험

지급여력제도 변천 경과

일자 규정 주요 내용

1991년 4월 담보력 확보기준
- 총자산이 책임준비금 보다 일정액 이상 보유 의무화

1991년 30억원 , 1992년 50억원, 1993년 100억원

1994년 6월
생 명 보 험 회 사 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 매사업연도말 100억원 이상의 지급여력 유지

- 지급여력이 100억원 미만시 부족규모에 따라 3단계 제재

조치

1996년 2월
생 명 보 험 회 사 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 책임준비금의 1% 이상의 지급여력 유지

-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라 5단계 제재조치

1998년 6월
생명보험회사 지

급여력확보기준

(보험감독규정)

- 지급여력기준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에 대한 지급여력

비율이 0% 초과

- 지급여력비율 부족규모에 따라 3단계 제재 조치

1999년 5월

∼현재

생명보험회사 지급

여력확보기준 개정

(보험감독규정)

- 지급여력기준 (책임준비금×4%×소정비율+위험보험금×0.3

×소정비율)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로 규제 (EU식도입)

- 지급여력비율 부족규모에 따라 3단계 제재조치

1991년 4월 담보력확보기준 제정

1987년 이후 설립된 신설 생보사의 경우 과다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지

급능력이 취약한 문제 발생

직전 사업연도말 K율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확정배당소요액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 없는 회사는 총자산(이연자산을 포함)이 해약

환급금식 책임준비금 보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였음

· 초과금액은 FY'91 30억원, FY'92 50억원, FY'93 100억원

1994년 6월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정

지급여력기준 :

·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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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항목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 해약환급금방식에 의한 보험료 적립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

·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한 준비금

· 대손충당금

· 사업비 절감액(이연처리전사업비와 재산관리비의 합계액에서 예정사

업비를 차감한 금액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감소액)

신설생보사 지급여력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과다사업비에 대해

감소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비절감액을 지급여력 인정항목으로 산

입

· 지급여력 인정항목에 사업비 절감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신설사로 하여

금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여유를 주었으나, 사업비의 대폭적인 감소

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연사업비에 대한 상각 시기가 도래함에 따

라 지급여력 부족 규모가 확대

1996년 2월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제도 보완대책 으로 지급여력제도를

크게 완화 ⇒ 1987년 이후 설립된 신설생보사의 지급능력 취약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지급여력기준:

· 회사별 책임준비금의 1% ⇒ 기존 절대액 기준에서 회사가 보험가입자

를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의 1%로 조정함으로써 회사 규모

별 형평성 도모

지급여력항목: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 해약환급금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

·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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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 후순위차입금(납입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여력에 산입, 다만 잔존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

· 사업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절감액, 금리연동상품 감소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감소액

기존의 사업비절감 기준을 절대액 기준에서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

업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절감액을 지급여력항목으로 인정

· 추가적으로 금리연동상품 감소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감소액을 지급여

력항목으로 인정하여 보장성보험 확대노력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적정기준 : 지급여력항목 - 지급여력기준 = 100억원 이상

1998년 6월 생명보험분야의 지급능력 규제방식을 지급여력 부족액 기준에

서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비율규제 방식으로 변경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항목/ 지급여력기준)×100%

지급여력기준:

· 7년상각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지급여력항목:

① 합산항목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 해약환급금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

· 대손충당금

· 보험업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 후순위차입금(납입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여력에 산입, 다만 잔존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

② 차감항목

· 신계약비

적정기준 : 지급여력비율 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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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EU방식을 준용한 제도로 변경하여 지급여력기준을 강화

지급여력기준 :

· 책임준비금 × 4% + 위험보험금 × 0.3% 의 소정비율(책임준비금위험

계수의 소정비율,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을 곱하여 산정

구 분 소정비율 구 분 소정비율

1999. 9월말 6.25% 2002. 3월말 50.00%
2000. 3월말 12.50% 2002. 9월말 62.50%
2000. 9월말 18.75% 2003. 3월말 75.00%
2001. 3월말 25.00% 2003. 9월말 87.50%
2001. 9월말 37.50% 2004. 3월말 이후 100.00%

지급여력항목:

합산항목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 해약식 초과 보험료적립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정상 및 요주의 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 자본조정

· 후순위차입금

② 차감항목

· 영업권

· 신계약비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 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

된 대손충당금, 보완자본 성격인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자본조정을

지급여력 인정항목에 산입하였으며, 차감항목으로 무형자산 중 영업

권 과 신계약비 를 공제

적정기준 : 지급여력비율 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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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보 험

지급여력제도 변천 경과

일자 규정 주요 내용

1986년∼

1998년 3월

손해보험회사 보험

계약자잉여금 및 재

보험관리규정

- 계약자잉여금의 500% 이내에서 보유보험료 유지

- 500% 초과시 제재조치는 없고 비율개선만 유도

1998년 2월
손해보험회사 지급

능력에 관한 규정

- 보험종목별 보험료기준 또는 보험금기준의 지급

여력기준 이상의 지급여력 보유

- 지급여력 미달범위에 따라 4단계의 제재 조치

1998년 6월
손해보험회사 지급

능력에 관한 기준

제정(보험감독규정)

- 지급여력 계산시 합산항목의 일부 조정

- 지급여력 부족비율에 따른 제재조치의 3단계화

1999년 5월

∼현재

손해보험회사 지급

능력에 관한 기준

개정(보험감독규정)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3단계 적기시정조치

- 생명보험과는 달리 소정비율 미적용

손해보험의 경우 1986년 ∼ 1998년 3월 동안에는 생명보험과 같이 명확한

지급여력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음.

다만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 에서 연간

보유보험료 한도를 설정하여 보유보험료 비율에 의해 담보력을 측정

손해보험회사의 연간 보유보험료 총액(연간 보유보험료 총액의 50%에

미달할 때에는 연간 수입보험료 총액의 50%)은 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0% 이내에서 보

유보험료를 유지하도록 함.

보유보험료 및 수입보험료에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저축보험료를 포함하

지 않음.

보험계약자잉여금항목 :

① 합산항목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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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② 차감항목

· 이연자산

· 당해 사업연도 중 주주배당액

· 자기주식

· 자본 50%이상 잠식회사 등의 주식지분(평균주가가 액면가 이상은 제

외)

· 선급비용

· 일시 퇴직 시 소요되는 퇴직금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 대손충당금 초과 금액

적정기준 : (보유보험료/ 계약자잉여금)×100% < 500%

1998년 2월 손해보험회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정

보험종목별 보험료 기준 또는 보험금 기준의 지급여력기준 이상의 지급

여력 보유

지급여력기준 :

일반보험 지급여력기준 + 장기보험 및 투자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

+ 해외출재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

① 일반보험의 경우 보유보험료 또는 지급보험금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금

액 중 큰 항목을 해당 손보사 지급여력기준으로 책정

· 보험료 × 종목별 지급여력비율

· 발생손해액 × 종목별 지급여력비율

구 분 화 재 해 상 자동차 보 증 기타 특종

보험료(%) 20.8 14.9 18.2 14.9 6.6

보험금(%) 39.4 20.6 24.3 20.6 10.1

② 장기보험 및 투자위험

· 책임준비금의 1%(계약자배당 준비금 제외)

- 91 -



③ 해외출재위험

· 해외출재보험료의 2%

지급여력항목

① 합산항목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 저축성보험료 중 해지식이상 초과적립금

· 후순위차입액

② 차감항목

· 이연자산

· 자기주식

· 자본의 50% 이상이 잠식된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 선급비용

· 퇴직금총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 해당 대손충당금 초과금액

적정기준 : 지급여력비율 100% 초과

1999년 6월 EU방식을 준용한 제도로 변경하여 기준을 강화시킴

지급여력기준 :

일반보험 지급여력기준 + 장기보험 책임준비금의 4% + 장기위험보험

에 대한 지급여력기준

① 일반보험의 경우 다음 중 큰 값

· 1년간 보유보험료 × 보험료기준 비율(17.8%)

· 3년평균 보험금(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 비율(25.2%)

② 장기보험의 경우 다음 중 큰 값

·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1년간 보유위험보험료

× 보험료기준 비율(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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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3년평균 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 비율(25.2%)

지급여력항목

① 합산항목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 비상위험준비금

·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정상 및 요주의 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 자본조정

· 후순위차입금

② 차감항목

· 신계약비

· 선급비용

· 무형자산

지급여력 인정항목으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 자본조정항목, 자산건

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 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

손충당금을 추가하였으며, 차감항목을 개정하여 무형자산 을 지급여력

에서 공제

적정기준 : 지급여력비율 100% 초과

2) 미 국

□ 생명 보 험

지급여력비율:

[자기자본 총액/ (리스크 총액×1/ 2)] × 100%

지급여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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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총액 × 1/ 2 = ( ( C1 + C3) 2 + C2 2 + C4) × 1/ 2

① 자산리스크(C1) :

· 대출금미반환 및 가격하락 등에 의한 자산의 손실발생 리스크로 채권,

주식, 저당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 또는 평가액의

일정비율을 리스크액으로 함

② 보험리스크(C2) :

· 사망율의 악화 등 보험가격설정에 수반하는 손실발생 리스크로 보험

종목의 대분류에 따라 사망보장상품은 위험보험금비례, 연금 등은 책

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리스크액을 산출함

③ 금리리스크(C3) :

· 금리변동에 의한 Cash Flow 변동 등의 리스크로 해약시, 만기시의 이

율보장 유무, 해약공제의 유무 등에 따라 계약을 분류하고 책임준비

금의 일정비율을 리스크액으로 함

④ 경영리스크(C4) :

· 경영, 법규제, 경쟁조건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로 州 보증기금

(Guarantee Fund)을 고려하여 리스크액을 결정, 보험료 × 0.5%∼2%

로 편의적으로 결정함

지급여력항목 :

자본금

잉여금

자산평가준비금(AVR : Asset Valuation Reserve)

임의투자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50%

적정기준 : 지급여력비율 200% 초과

□ 손해 보 험

1994년부터 RBCR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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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

[자기자본 총액/ (리스크 총액×1/ 2)] × 100%

지급여력기준:

리스크 총액 × 1/ 2 = R 0 + R 2
1 + R 2

2 + R 3
2 + R 4

2 + R 5
2 × 1/ 2

① 부외거래리스크(R0) :

· 보험자회사의 소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보통주,

우선주, 채권), 관계사에 대한 채무보증, 통제불능자산,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y)와 재보험 처리되지 않은 거대재해리스크 등 재

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리스크

② 확정수익부 유가증권투자리스크(R1) :

· 채권과 같이 수익이 확정된 고정금리자산에 대한 리스크

③ 주식투자리스크(R2) :

· 주식, 부동산과 같이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에 대해 위험 등급에

따라 투자금액에 위험계수를 부여하여 반영

④ 신용리스크(R3) :

· 재보험자의 보험금지급불능리스크를 주로 고려하여 출재보험계약의

준비금 등에 대해 리스크계수를 적용하고, 기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⑤ 지급준비금리스크(R4), 보험료리스크(R5) :

· 언더라이팅리스크는 준비금리스크 R4와 보험료리스크 R5로 구분되며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지급준비금 및 손해율에 대한 적정성 즉, 준

비금과 보험요율 책정상의 오류위험을 평가

지급여력항목 :

자본금

잉여금

자산평가준비금

임의투자준비금

- 95 -



계약자배당준비금×50%

손해할인 및 손해사정비용준비금

적정기준 : 지급여력비율 200% 초과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금리인하에 따른 경영이익 감소, ALM관리의

실패, 신용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생명보험사

의 지급불능 위기가 증가하여 생명보험업계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되

었음.

NAIC는 규제완화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증대를 감안하여 건전성

중시의 감독정책으로 전환하여 1991년 6월 표준책임준비금법모델규칙

(Actuarial Opinion and Mem orandum Regulation)과 Junk Bond투자모

델규칙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1992년 12월 자기자본 규제인 Life RBC Model Law "를 채택, 최저자본

잉여금 규제(RBCR: 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 방식으로 각 보험

사가 최저한도로 필요로 하는 자기자본 및 지급여력을 요구함.

3) 일 본

□ 생명 보 험

1996년 미국의 RBCR 제도와 유사한 Solvency Margin 제도 도입

1994년 1월부터 2년간 대장성의 事務連絡통첩(솔벤시마진 기준의 도입

에 관한 사무연락)에 의거 시험적용 후, 1996년 4월 1일부터 신보험업법

시행과 더불어 정식으로 시행

지급여력비율 :

[실제보유지급여력(Solvency Margin 총액)/ 기준위험상당액(리스크 총액

×1/ 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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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기준 :

리스크 총액×1/ 2= ( R 2
1 + (R 2 + R 3 ) 2 + R 4 )× 1/ 2

① 보험리스크(R1) :

· 각 리스크의 대상금액과 리스크계수를 곱한 금액을 아래의 산식에 의

해 산출

(A + B ) 2 + C2 + D + E + F

(A : 보통사망리스크, B : 재해사망리스크, C : 생존보장리스크,

D : 재해입원리스크, E : 병원입원리스크, F : 기타리스크)

② 예정이율리스크(R2) :

·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별 리스크계수를 당해 예정이율의 보험상품 책임

준비금에 곱하여 산출

③ 자산운용리스크(R3) :

· 가격변동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회사리스크, 부외거래리스크, 재보험

리스크, 재보험회수리스크 등 6가지로 구분하여 각 리스크 합계액 산

출

④ 경영관리리스크(R4) :

· 경영, 법규제, 전산시스템 등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지급여력항목

① 합산항목

· 자본계정 합계액 - 처분전 잉여금

· 가격변동준비금

· 위험준비금

· 대손충당금

· 주식미실현이익{(주식시가 - 장부가)×90%}

· 토지미실현이익{(토지의 시가 - 장부가)×85%}

· 해약환급금 초과액

· 세효과상당액

· 미할당배당준비금

· 장래이익(배당준비금 이월액의 최근 5년간 평균치)

· 상품유가증권매매손실충당금(장부가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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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특약부차입금

· 후순위특약부사채

② 차감항목

· 이연자산

적정기준 : 지급여력비율 200% 초과

□ 손해 보 험

지급여력기준 :

리스크총액×1/ 2 = [ R 2
1 + ( R 3 + R 4 ) 2 + R 5 ] × 1/ 2 + R 2

① 일반보험리스크(R1), 거대재해리스크(R2):

· 보험리스크를 일반보험리스크와 거대재해보험리스크로 구분하여 적용

· 각 리스크의 대상금액과 리스크계수를 곱한 금액을 아래의 산식에 의

해 산출하며, 보험료 기준과 보험금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

액을 적용(ρ는 보험종목간 상관계수로서 0.05를 적용)

( 1 - ρ)× (A 2 + B 2 + C2 + D 2 + E 2 + F 2) + ρ× (A + B + C + D + E + F ) 2

(A : 화재보험, B : 상해보험, C : 자동차보험, D : 선박보험,

E : 적하보험, F : 기타보험)

② 예정이율리스크(R3) :

· 장기저축성보험의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의 예정이율을 확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예정이율별 리스크계수를 당해 예

정이율의 보험상품 책임준비금에 곱하여 산출

③ 자산운용리스크(R4) :

· 가격변동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회사리스크, 부외거래리스크, 기타리

스크 등 5가지로 구분하여 각 리스크 합계액을 산출

④ 경영관리리스크(R5) :

· 경영, 법규제, 전산시스템 등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로 보험, 예정, 자

산운용리스크 합계액에 대해 2∼3% 반영

지급여력항목 :

- 98 -



· 자본계정 합계액 - 처분전 잉여금

· 가격변동준비금

· 위험준비금

· 대손충당금

· 주식미실현이익{(주식시가 - 장부가)×90%}

· 토지미실현이익{(토지의 상속세 평가액 - 장부가)×85%}

· 사원배당준비금

· 전기 질멜식 초과적립금

· 유가증권판매손실충당금

· 세효과상당액

· 공탁금, 持入資本金, 잉여금의 합계액

적정기준 : 지급여력비율 200% 초과

일본은 1990년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보험사의 지급능력 강화를 추진하여

1994년 1월 대장성의 지급여력 표준안 도입에 관한 행정통보 에서 미국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확정

RBC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손해보험사에 대한 지급여력제

도는 생보사의 지급여력제도와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기준리스크 산출방

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음.

라 . 2000년대

1) 한 국

EU 수준의 지급여력기준 확보

소정비율의 단계적 상향조정으로 2004년 3월말 이후, EU 지급여력수준

인 책임준비금 × 4% + 위험보험금 × 0.3% 달성

국내 손해보험사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된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막대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지급여력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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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음.

2) 미 국

제도 변화 없음

3) 일 본

2001년 3월 지급여력기준 개정

지급여력기준 :

리스크 총액 = R 2
1 + (R 2 + R 3 ) 2 + R 4

가격변동리스크 및 신용리스크의 대상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시가평가액

으로 변경

국내 채권을 가격변동리스크 대상에 포함

지급여력항목 :

비상장주식 및 국내채권, 외국증권의 평가손익을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반영

유배당계약의 배당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장래이익의 산출비율을 제한

(100% → 50%)

그룹내 은행 등과의 자기자본 이중계산 금지 : 자회사에 해당하는 은행

등의 후순위채 보유 제한

2) 미 국

제도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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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영평가제도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요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시행되지 않음

- 미국, 일본은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는 없

으며, 민간신용평가기관

이 보험회사를 평가함.

1990년대

- 1993년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제도 도입

- 1999년 CAMEL방식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제도

도입

- 미국, 일본은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는 없

으며, 민간신용평가기관

이 보험회사를 평가함.

2000년대 - 제도변화 없음

- 미국, 일본은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는 없

으며, 민간신용평가기관

이 보험회사를 평가함.

나 . 1980년대

1) 한 국

시행되지 않음.

2) 미 국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는 없음.

민간신용평가기관(A.M.Best, S&P, Moody's 등)에 의해 보험사에 대한 경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민간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는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보험계

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것임.

- 101 -



3) 일 본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는 없음.

민간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보험사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 . 1990년대

1) 한 국

1993년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제도 도입

평가지표 : 계량항목 및 비계량항목으로 구분

계량항목 :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비계량항목 : 민원유발, 금전사고, 검사지적사항 등

1999년 경영실태평가제도 도입

기존의 경영평가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금융권간 통일된 평가

제도를 마련(CAMEL방식)

평가항목 : C(Capital Adequacy, 지급여력), A(Asset Quality, 자산건전

성), M(Management, 경영관리), E(Earnings, 수익성), L(Liquidity, 유동

성)

평가등급 : 1∼5등급

경영개선조치

: 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지급여력 4등급 이상 또는 자산건전성

4등급 이상일 경우(경영개선권고)

: 평가등급이 4등급 이상일 경우(경영개선요구)

2) 미 국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는 없음.

민간신용평가기관(A.M.Best, S&P, Moody's 등)에 의해 보험사에 대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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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일 본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는 없음.

민간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보험사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라 . 2000년대

제도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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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예금자 보호제도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1989년 보험보증기금 및

보호예탁금제도 도입

- 미국 :
·보호예탁금제도

·보증기금 존재

- 일본 :
·공탁제도 존재

·보험보증기금 없음

1990년대

- 주체 :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원

- 사전갹출제

- 보험회사 출연율 : 수입

보험료의 0.1%(설립연수,
재무건전성에 따라 차

등)
- 보장대상 : 법인계약제외

개인보험 및 가계성보험

- 보장한도 : 1인당 5천만

원

※ 1998년 제도 변경

- 미국 :
·1980년대와 동일

- 일본 :
·1996년 공탁제도 폐지

·1996년 보험

계약자보호기금 창설 :
사후갹출제, 2천억엔

한도

·1998년 보험계약자보호

기금 폐지, 새로운 보

험계약자보호기구 설립

2000년대

- 주체 : 예금자보호법

및 예금보험공사

- 보험회사출연율 :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
× 0.3%
(설립연수, 재무건전성에

따라 차등)
- 보장대상: 퇴직보험

및 법인계약제외 개인보

험 및 가계성보험

- 보장한도: 원금 및

이자 합쳐 1인당 5천만원

- 미국 :
·1980년대와 동일

- 일본 :
·1998년 보험계약자보호

기구 설립

: 사전갹출 원칙, 사후갹

출제 병행

: 보장한도 : 해약환급금

의 9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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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980년대

1) 한 국

1989년에 보험보증기금 및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제도 도입됨(1990년대 부

분에 상술)

2) 미 국

□ 보증 기 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금융기관의 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예금보험공사(FDIC)와 별도로 州정부 차원의 보험계

약자 보호장치임.

각 주에서 비영리 민간법인의 형태로 보증협회(Guaranty Association)가 설

치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인가시 보증협회 회원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보험감독관이 보증기금을 관리함.

미국의 보증기금제도는 NAIC가 채택한 보증기금에 관한 생보 및 손보

모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단체로서 미국손해보험보증기금협회

(N CIGA, N 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Guaranty Funds)와 미국생

명·건강보험보증기금협회(NOLHIGA, N ational Organization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가 있음.

보험보증기금은 지급불능이나 부실상태에 있는 보험회사의 계약에 대해 보

증(guarantee), 인수(assume), 재보험(reinsurance) 등의 보전행위를 함.

생명보험 보증기금

건강보험, 생명보험, 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3개이상의 분리계정으로 구

성됨(뉴욕주의 경우 건강보험, 생명보험, 연금 및 기금적립협정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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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과 같이 계약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보험, 재보험 등은 보호대

상에서 제외되며, 보험종류별, 급부금 형태별로 보호대상이 차별화 되

며, 계약자당 총 보증금액에도 상한이 존재함.

*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30만달러, 해약환급금 10만달러, 건강 및 고도장

해보험금 10만달러, 연금보험 10∼30만달러이며, 계약자당 총보증금액

은 30∼50만달러임.

모든 주에서 보증기금의 갹출방식을 사후갹출제도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보증금액을 통상적으로 생보사의 수입보험료에 비례해 배분하

며, 갹출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음(보통 연간수입보험료의 2%).

보증을 위한 부과금은 A, B, C 3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 관리 등

일반경비 충당, 주내 미국 보험사에 대한 대응, 타 주 및 외국보험사에

대한 대응이며, 각각에 대해 부과한도가 있음.

손해보험 보증기금

주에 따라 계정의 숫자가 다양하며, 보통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

험, 기타 보험 등으로 구분되고, 단일계정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음(뉴

욕주).

해상보험, 신용보증보험, 재보험 등 보증대상이 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

이 존재하며, 종목별로 보증한도가 결정되어 있음.

대부분의 주에서 사후갹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사전

갹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사후갹출방식의 경우 수입보험료규모에 따

라 금액이 부과되며, 보통 전년도 원수보험료의 1.0%∼2.0%로 최대 갹

출한도가 정해져 있음.

* 뉴욕주의 경우 보증기금 적립액이 2억불 이상인 경우 갹출중지, 1.5억

달러 이상이면 해당 부족분 만큼 사후 추가 갹출함.

□ 보호 예 탁 금 제 도

보험사업인가를 받기 전 보험사업자별 보험종목별 일정수준의 금액에 해당

하는 만큼을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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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 특별한 조건 이외에는 보험예탁금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음.

보험예탁금 규모

생명보험 : 최소 10만달러(1982년 7월 이후 면허자는 20만달러)

손해보험

· 복수종목 영위 : 최저 40만달러

· 한가지 종목 영위 : Min{50만달러, 종목별납입자본금(또는 잉여금)}

재보험 : 최저 300만달러

반환사유 :

예치유가증권의 총시장가액이 법정 요구액의 105% 초과시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감독관이 반환.

예치금액의 총시장가액이 지급준비금 총액의 200%를 상회하거나, 신계

약모집을 중지한 경우, 동 기준을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 반

환 가능

3) 일 본

보험보증기금 없음.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제도

보험사업은 영업개시 후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계약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취득 전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요구함.

공탁액은 대장대신이 결정하며, 현금 또는 대장대신이 인정하는 유가증

권으로 가능하며, 국채만이 가능했음.

다 . 1990년대

1)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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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보험보증기금제도와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제도의 2가지가 있으며, 1989년 4월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됨.

□ 보험 보 증 기 금 (1998년 8월 (4월 ) 이 전 )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관련 예규를 통해 규정하고, 보험사업자 출연금을 중

심으로 정부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성됨.

보험회사의 파산 등 지급불능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취득 예정자에게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서 보험산업의 공신력 제고

보험회사의 출연율은 직전사업연도 원수보험료의 0.1%를 기준으로 각 보험

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보장한도는 1인당 최고 5천만원(법인계약 제외)

보장대상 : 법인계약을 제외한 개인보험 및 가계성보험으로 하되, 재보험

및 보증보험은 제외하였고,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생명보험), 미경과보험료

(손해보험)가 대상이 됨.

출연율 : 보험업법상 직전 사업연도 수입보험료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을 통해 표준출연율을 직전사업연도

수입보험료의 0.1%(10/ 10,000)로 하되, 설립경과연수, 재무상태 건전성에 따

라 부분적인 차등요율 적용

재무건전성의 경우, K율(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 대비한 적립수준)(생

보), 보유보험료비율(손보)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예금 자 보 호 법 (1998년 8월 (4월 ) 이 후 )

1998년 4월 1일 예금자보호법이 발효되고, 8월 1일 동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이 주체가 되

어 보험사 파산 등에 따른 보험계약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전환됨.

보장대상 : IMF 구제금융체제를 야기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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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및 보증보험계약(98년 7월 31일 이전계약)을 한시적으로(2000년 말까지)

보장대상에 포함시킴

보장한도 : 2000년 말까지의 예금보험사고에 대해서는 1998년 7월 31일 이

전계약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액보장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이 기간 중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1998년 8월 1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납입보

험료가 2천만원을 넘으면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지급

함.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1998년 8월 이전: 수입보험료×(15/ 10,000)

1998년 8월 이후: 책임준비금×(15/ 10,000)

설립연도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보험 계 약 자 보험 예 탁 금

신설 보험회사들의 사업초기 경영부실로 인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납

입자본금의 30∼50%를 보험감독원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예치

2) 미 국

제도변화 없음

2) 일 본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인 공탁금제도는 1996년 보험업법 개정시 폐지됨.

다만, 외국계보험사에 대해 예탁금제도를 두고 있음.

1996년 신보험업법에 의해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창설(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에 각각 설립)

1도산 당 자금원조 상한액 2천억엔으로 제한

강제가입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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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생명 파산시 문제점 발생으로 업법개정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자보호

기구 설립

1998년 보험업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설치됨.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으로 구분되어 각각 계약자보호기구가 공익법인으로

설치되고, 모든 보험회사의 가입이 의무화됨.

파산보험회사를 위한 구제보험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구제보험회사에 보험

계약을 포괄이전하고, 이 기구에서 구제보험회사에 계약자보호기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함.

구제보험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구에 직접 보험계약을 포괄이전하여

보험계약의 유지를 추진함.

사후갹출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도까지 사전갹출을 허용

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한 갹출액의 결정은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

으로 부담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 부담금율은 회사별로 차등적용됨.

부담금 = P×부담금율(a) + V×부담금율(b)

* P : 수입보험료, V : 책임준비금

생명보험은 직전 3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은 직전 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함.

수입보험료 기준에 의한 부담액과 책임준비금기준에 의한 부담액을 동

일하게 하도록 함.

갹출 도중 기 적립액 보호자금의 부족시에는 기 적립액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보험사로부터 차입한 공적자금으로 처리한

후 후일 변제함.

□ 생명 보 험

대상 계약 : 개인연금, 재형연금, 개인보험, 단체보험, 단체연금보험

보호내용 :

2001년 3월말까지 : 개인 및 단체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단체연금에 대해

서 90%까지 보상하고 나머지는 100% 보상

2001년 4월 1일 이후 : 모두 9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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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출기준 : 사전적립한도액을 4,000억엔으로 하고, 연간부담액은 연 600억엔

으로 하되, 2001년 3월말까지는 연 60억엔의 특별부담금이 추가로 조성됨.

차입한도액은 4,000억엔으로 하고 2001년 3월말까지는 4,000억엔+600억

엔으로 하였음

□ 손해 보 험

대상 계약 : 가계성 지진보험, 자배책보험, 화재보험(개인 및 중소기업), 자

동차, 상해보험, 개호비용, 의료비용, 원자력, 선박, 항공, 보증보험

보호내용 :

2001년 3월말까지 : 화재, 자동차, 상해, 개호, 의료비 분야의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의 경우 90%를 보상함.... 원자력 등 ????

2001년 4월 1일 이후 : 90%를 보상하고, 원자력, 선박, 항공, 보증 등은

결손율에 따라 보상함.

갹출기준 : 사전적립한도액을 500억엔으로 하고, 연간부담액은 연 50억엔으

로 하되, 2001년 3월말까지는 연 15억엔의 특별부담금이 추가로 조성됨.

차입한도액은 500억엔으로 하고 2001년 3월말까지는 500억엔 + 150억엔

으로 하였음.

라 . 2000년대

1) 한 국

□ 예금 자 보 호 법 (2 00 1년 이 후 )

1998년 4월 1일 예금자보호법이 발효되고, 8월 1일 동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이 주체가 되

어 보험사 파산 등에 따른 보험계약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전환됨.

보장대상 : 개인의 보험계약 및 법인의 보험계약 중 퇴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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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 2001년부터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30/ 10,000)

설립연도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2) 일 본

제도변화 없음

3) 미 국

제도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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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기경보제도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요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시행되지 않음

- 미국

·NAIC에서 IRIS를 제정

하여 운영

·11개의 재무비율 중 4개

이상이 비정상적일 경우

추가조사 실시

·추가조사는 FAST방법을

사용

- 일본은 시행되지 않음

1990년대

- 1992년 연도 및 분기

별로 경영평가실시결

과를 토대로 경영상

태가 악화된 경우 실

시

- 제도변화 없음

2000년대
- 조기경보제도를 폐지

하고 경영실적평가제

도에서 흡수

- 제도변화 없음

나 . 1980년대

1) 한 국

도입되지 않음.

2) 미 국

보험회사들이 지급불능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던 1970년초 NAIC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인 IRIS(Insurance Regulatory Inform ation System)를 제정

하여 운영하고 있음.

IRIS 운영의 목적은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보험회사들을 조기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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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경보를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또는 파산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것임.

조기경보제의 채택은 각 주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IRIS 분석

결과는 주보험감독청과 해당보험사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음.

각 보험사의 IRIS 비율은 일반인에게 매년 공시되지만 제2단계 분석결

과인 부실등급은 공표하지 않고 있음.

□ IRIS 집 행 단 계

매년 각 구역의 검사요원과 재정분석 전문가들이 NAIC 집행사무국에서 회

합을 갖고 재정상태비율을 분석한 후 최소한 4개이상 항목에서 정상비율을

벗어나는 경우 즉각적인 감독상의 주의가 필요한 회사로 지정

이 같은 지정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

나 이들 회사가 모두 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소재

주 감독당국에 통보되어 보다 세밀한 조사를 권고하게 되고 이에 의거 주

감독당국에 의한 종합검사가 이루어짐.

IRIS는 다음의 두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① 제 1단 계 : 통 계 적 단 계

보험사의 연차보고서를 기초로 다음 표와 같은 11가지의 재무비율을 산

출

산출된 비율은 수용 가능한 범위와 비교되고 그 결과는 주 보험감독청

에 송부되며, 11개의 재무비율 중 4개 이상이 비정상치를 보이는 회사

는 추가적인 조사의 대상이 됨

IRIS비율 결과와 비정상치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일반대중이 이용가능

하나 보험사의 순위는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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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 미 국 보 험사 의 IRIS 비 율

구분 평가항목 표준치

생

명

보

험

자본 및 이익잉여금증감율 -10%∼50%
총수입대비 순이익비율 0 이상

투자수입의 적정성 125%∼900%
인용자산대비 비인용자산비율 10%이하

자본 및 이익잉여금(C)대비 부동산비율
C＞500만$:200%이하

C≤500만$:100%이하

자본 및 이익잉여금대비 계열회사투자 비율 100%이하

잉여금 경감
C＞500만$ : -99%∼30%

C≤500만$) :-10%∼10%

수입보험료의 증감율 -10%∼50%
상품구성 증감비율 5%이하

자산구성 증감비율 5%이하

준비금적립율의 증감율 -20%∼20%

손

해

보

험

잉여금 대비 수입보험료 300%이하

수입보험료의 증감율 -33%∼33%
잉여금 대비 잉여금 조성 25%이하

2년종합 경영비율 100%이하

투자수익률 5%이상

잉여금의 전년대비 증감율 -10%∼50%
유동자산 대비 부채 105%이하

잉여금 대비 대리점 미수금 40%이하

잉여금 대비 1년간 준비금 증가액 25%이하

잉여금 대비 2년간 준비금 증가액 25%이하

잉여금 대비 추정당기 준비금 부족액 25%이하

주 : 적립율은 개인생명보험의 계속 및 일시납보험료에 대한 준비금증가율

② 제 2단계 : 분 석단 계

제2단계는 제1단계에서 산출된 비율 중 4개 이상이 비정상치를 보이는

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NAIC의 재무분석부는 보험사의 재무제표를 컴퓨터화된 분석프로그램인

FAST(Financial Analysis Surveillance Tracking)에 전달하며, FAST는 세

부분석을 위해 회사들에 순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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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는 연차보고서의 자료에 기초하여 다음 <표Ⅲ-2>와 같이 대략 20

개의 재무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나, IRIS비율과 달리 비율의 결과가 위치

한 범위에 따라 상이한 점수가 부과됨

<표 Ⅲ -2 > 미 국 보 험 사 FAS T 시 스템 변 수

구 분 변 수

생명보험

1. 자본금 및 잉여금의 증감율

2. 잉여금 경감

3. 순수입보험료 및 연금부금, 예탁기금(Dep osit Tytpe Funds)의 증감율

4. 순수입보험료 및 연금부금, 예탁기금 대비 상해건강보험사업

5. 연금 및 예탁기금의 증감율

6. 전년도 자본금 및 잉여금 대비 주주배당

7. 순이익의 증감율

8. 순이익의 추세

9. 수입보험료 및 예금형태기금 대비 해약환급금

10. 단체수입보험료 및 단체예탁기금 대비 단체 해약환급금

11. 유동자산의 증감율

12. 자본금 및 잉여금 대비 계열기업투자

13. 자본금, 잉여금 및 AVR 대비 비적격투자채권과 주식투자

14. 자본금, 잉여금 및 AVR 대비 담보부 모기지채권

15. 자본금, 잉여금 및 AVR 대비 부실부동산과 모기지

16. 자본금, 잉여금 및 AVR 대비 스케쥴 BA자산

17. 자본금, 잉여금 및 AVR 대비 총부동산과 잉여금

건강보험

1. 자본금 및 잉여금의 증감율

2. 잉여금 경감

3. 자본금 및 잉여금 대비 총건강상해보험의 수입보험료

4. 자본금 및 잉여금 대비 순총건강상해보험의 수입보험료

5. 자본금 및 잉여금 대비 총건강상해보험의 준비금

6. 건강상해보험의 준비금 부족액

7. 순수입보험료 및 연금부금, 예탁기금의 증감율

8. 전년도 자본금 및 잉여금 대비 주주배당

9. 순이익의 증감율

10. 순이익의 추세

11 수입보험료 및 연금부금, 예탁기금 대비 수수료 및 실제사업비

12. 상해건강보험의 준비금/ 유동자산

13. 자본금 및 잉여금 대비 계열기업투자

14. 자본금, 잉여금 및 AVR 대비 스케쥴 BA자산

17. 자본금, 잉여금 및 AVR 대비 총부동산과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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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수

손해보험

1. 투자수익률

2. 종합비율의 증감율

3. 총수입보험료 대비 총사업비 및 수수료

4. 총사업비 및 수수료의 증감율

5. 잉여금 대비 총수입보험료

6. 잉여금 대비 순수입보험료

7. 총수입보험료의 증감율

8. 순수입보험료의 증감율

9. 잉여금 대비 잉여금 조성

10. 잉여금 대비 지급보험금에 대한 재보험회수 가능액

11. 잉여금 대비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재보험회수 가능액

12. 잉여금 대비 준비금

13. 잉여금 대비 2년간 준비금 증가액

14. 잉여금 대비 계열기업 투자

15 잉여금 대비 계열기업에 대한 미수금

16. 잉여금 대비 기타 회수 가능액

17. 비적격투자채권 노출

18. 잉여금 대비 기타 투자자산

19. 유동자산의 증감율

20. 대리점 수지의 증감율

21. 영업 현금흐름

22. 보험계약자잉여금의 증감율

세부분석을 위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각 회사별로 누적점수를 산

출하며, 회사들은 누적점수와 특정한 切削點(cut-off points)에 기초하여

緊急(immediate), 優先(priority), 日常(routine)으로 분류됨

이러한 분류에 따라 NAIC의 재무분석작업반(FAWG, Financial Analysis

Working Group)은 주 규제당국에 그 보험회사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다

양한 측면과 그들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조치에 관한 문제를 제기

만약 주 규제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면 FAWG는 보

고를 종료하거나 해당회사를 통제할 수 있음

만약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사가 소재하는 주정부

에게 적절한 수정조치를 권고하며, 주정부 감독자가 FAWG의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면 FAWG는 다른 주들에게 경고를 하고 문제의 보험사에

대하여 공동 대처토록 조치를 취함

한편, NAIC는 NAIC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주 규제당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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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RIS/ FAST 비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일 본

도입되지 않음.

다 . 1990년대

1) 한 국

1992년 보험업법 제14조 및 제15조와 제181조에 의한 검사 및 일반명령에

앞서 예비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유도

하고 감독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도입됨.

조기경보 조치의 대상

연도 및 분기 경보대상은 보험회사 경영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연도별 및

분기별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지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손익 및 담보

력이 악화되었거나, 조직의 생산성이 저하된 경우 등에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함.

수시 경보는 각종 분석업무과정에서 연도 및 분기 경보대상에 준 하는

사

<표 Ⅲ -3 > 조 기경 보 조 치 의 대 상

구 분 조기경보 조치의 대상

생명보험

1. 수지상태가 악화된 때

2. 보험계약의 건전성이 저하된 때

3. 재산운용의 건전성이 저하된 때

4. 손익 및 담보력 상태가 악화된 때

손해보험
1. 수지상태가 악화된 때

2. 손익 및 담보력 상태가 악화된 때

3. 조직의 생산성이 악화된 때

조기경보 조치의 종류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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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촉구

경영개선계획 징구

검사실시

2) 미 국

제도변화 없음

3) 일 본

도입되지 않음.

라 . 2000년대

1) 한 국

조기경보제도는 페지되고 경영실태평가제도에서 기존의 조기경보제도를 흡

수

2) 미 국

제도변화 없음

3) 일 본

도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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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적기시정조치

가 . 1980년대

1) 한 국

도입되지 않음.

2) 미 국

IRIS 비율에 따라 비정상적인 비율이 4개 이상이 있는 경우 NAIC에서 추

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주 감독당국에 통보

3) 일 본

도입되지 않음.

나 . 1990년대

1) 한 국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발동

1단계 : 경영개선권고

(50% ≤지급여력비율< 100%)
2단계 : 경영개선요구

(0% ≤지급여력비율< 50%)
3단계 : 경영개선명령

(지급여력비율< 0%)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 및 계약자 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

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요율의 조정

1. 점포의 폐쇄 , 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요구

3. 보험사업의 일부 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6.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 정리

8. 재보험처리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

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사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

전

5. 합병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사업

의 인수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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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발동

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지급여력 4등급 이상 또는 자산건전성 4

등급 이상일 경우 : 경영개선권고

평가등급이 4등급 이상일 경우 : 경영개선요구

2) 미 국

RBC비율에 따라 구분되며 감독당국개입수준(Au thorized Control Level)인

RBC비율 100%를 기준으로 할 때, 회사자구노력수준(Company Action

Level)은 200%, 행정규제조치수준(Regulatory Action Level)은 150%로 되어

있으며 강제조치수준(Mandatory Control Level)은 70%로 규정되어 있음.

회사자구노력수준과 행정규제조치수준은 조기경보수준의 감독에 해당하며,

감독당국 개입수준 및 강제조치수준은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제재조치

를 취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음. 각 수준별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① 회 사 자 구노 력 수 준 (Com p any A ction Lev el Ev en t)

RBC비율이 150%에서 200% 사이인 경우로 보험회사는 감독관에게 종합

적인 재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감독당국에 의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가 필요

한 자본충당의지를 보이고 RBC 기준에 맞도록 영업이나 위험을 줄이는

등 회사 자체의 조치계획(RBC plan)을 보험감독청에 제출

동 계획에는 RBC비율이 낮아진 원인분석 및 확인사항, 비율개선을 위한

업무개선계획과 이 계획에 따라 기대되는 예상수치 등이 기록되어야 함

② 행 정 규 제조 치 수 준 (Regulatory Action Lev el)

RBC비율이 100%에서 150% 사이인 경우 또는 회사자구노력수준의 회사

가 RBC 계획(RBC Plan)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보험감독관은 보험회

사의 영업 및 경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검사·분석을 하고 이를 근

거로 하여 업무개선명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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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감독관은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나 이는 임의적인 것으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③ 감 독 당 국개 입 수 준 (Auth orized Control Lev el)

RBC비율이 70%에서 100% 사이인 경우로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사의 경

영에 직접 개입하여 조정관리를 할 수 있음

감독청은 보험계약자, 채권자의 이익 및 공익에 최선이 되고 보험사가

파산절차를 시작할 정도로 위험한 재무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험

사에 대한 감독당국통제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지명된 파산관재인은 보험사와 관련된

권리, 권한과 의무를 지님

④ 강 제 조 치수 준 (M an datory Con trol Lev el)

RBC비율이 70%이내인 경우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조정관리(예

를 들어 원상복귀나 청산)를 실행하게 됨

감독청은 보험계약자, 채권자의 이익 및 공익에 최선이 되고 보험사가

파산절차를 시작할 정도로 위험한 재무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험

사에 대한 감독당국통제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

재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감독청의 감독하에 소멸시키도

록 함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지명된 파산관재인은 보험사와 관련된 권리, 권

한과 의무를 지님

그러나 감독청이 강제조치수준 상황이 90일 이내에 호전될 것이라는 합

리적인 예상이 있다면 강제조치수준 상황 후 90일까지 조치를 유보할

수 있음

3) 일 본

RBC 비율에 따라 조기시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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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3가지 단계의 발동기준은 Solvency Margin 비율에 따라 이루어짐

제1단계 : 200%미만 100%이상

제2단계 : 100%미만

제3단계 : 0%미만

<표 Ⅲ -4 > 지 급 여 력비 율 에 따 른 조 기 시 정 조치 내 용

구 분 지급여력비율 조치내용

비대상 200%이상 -

제1단계 200%미만∼100%이상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실행명령

제2단계 100%미만

자기자본충실에 관한 계획의 제출 및 그

실행, 배당 또는 임원상여금 지급금지 또

는 억제, 사원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금

지 또는 억제, 신규보험계약의 예정이율

인하, 자회사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축소 등

제3단계 0%미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

다 . 2000년대

1990년대와 동일

- 123 -



Ⅳ . 보험회사 업무영역*18)

1. 고유 및 부수업무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보험업법상 다음을 보험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
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
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
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
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
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부수 업무로는 다른 보험
사업자를 위한 보험거래
의 중개 또는 대리업무
및 보험사의 인력·자
산·설비 등을 활용하는
보험수리업무, 기업의 인
수·합병 중개업무, 대여
금고업무 등이 있음

- 미국
·뉴욕 및 캘리포니아주

보험업법에서 보험사
업의 정의 규정은 없
으며 다만 보험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일본
·보험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영국
·1982년 보험회사법은

각각의 보험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1990년대

- 미국 :
1999년 1월 1일 이후
주 보험감독기관이 보
험으로 규제되어야 한
다고 판단하는 상품과
연금계약을 보험으로
규정

- 일본 :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
로 구분

- 미국 :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에서 보험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산
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다른 금융권과
의 분쟁 소지를 사
전적으로 줄이기 위
해서임

- 일본 :
1998년 12월부터 금
융시스템 개혁법이
시행되었음

2000년대

* 동향분석팀 정세창 부연구위원과 연구기획팀 권순일 책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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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980년대

1) 한 국

보험업법상 다음을 보험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보험업법 제5조)

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

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

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부수업무로는 다른 보험사업자를 위한 보험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업무 및

보험사의 인력·자산·설비 등을 활용하는 보험수리업무, 기업의 인수·합

병 중개업무, 대여금고업무 등이 있음(보험업법 제9조)

2) 미 국

뉴욕주법의 경우 다음 업무 및 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 한해 보험회사

의 업무로 규정함

생명보험사업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 및 상해보험, 재보험, Funding Agreement, 분

리계정을 조건으로 한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관리업무

손해보험

화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보일러·기계보험, 승강기보험, 동물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및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해상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건강 및 상해, 비해약

취업불능보험, 기타 재산보험, 누수보험, 충돌보험, 자동차 항공기 기체보

험, 잔존가액보험, 권원보험(title insurance), 저당보증보험

뉴욕 및 캘리포니아주 보험법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타업무에 관한 규

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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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본

보험사업만 인정. 단, 예외적으로 보험금 신탁업무(생명보험회사) 및 다른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거래에 속하는 손해보험사업의 중개 및 대리업

무(손해보험회사)

보험사업의 정의 및 정부에 의해 감독을 받는 보험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

정은 없음

4) 영 국

생명보험사업

생명 및 연금보험, 결혼 및 출산보험, 변액보험, 종신건강보험, 톤틴, 자금보

상보험(capital redemption), 연기금관리와 고유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생명

보험에서도 질병 및 상해보험 취급 가능)

손해보험사업

운송관련보험, 재산관련보험, 신용·보증보험, 소송비용보험, 책임보험, 질병

및 상해보험

보험사업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1982년 보험회사법

(Insurance Companies Act 1982)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이외에는 허가되지 않음

다 . 1990년대

1) 한 국

제도변화 없음

2) 미 국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 Bliley Act)에서 보험에 대한 정의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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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1999년 1월 1일 현재 관련 주 보험법에 의거 보험으로 규제되는 상품, 1999

년 1월 1일 이후 주 보험감독기관이 보험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상품과 연금계약을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험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상품으로는 보증보험, 생명보험, 건

강보험, 권원보험, 재산보험, 기타 손해보험상품이 있음

3) 일 본

구보험업법의 개정(1996년 4월) 및 1998년 12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업무 범

위 확대

고유업무(업법 제 97조)

보험의 인수 및 자산의 운용

부수업무(업법 제 98조)

다른 보험회사 업무의 대리 및 대행

채무의 보증

국채·지방채·행정보증채의 인수 및 모집

금전채권의 취득 및 양도

유가증권의 사모 취급

특정목적회사가 발행하는 특정사채의 인수 및 모집

금융선물거래

파생상품 거래 매개 중개 대리

법정타업(업법 제 99조)

국공채 매매업무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판매업무

사채 등의 모집 및 관리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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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있는 사채에 관련된 신탁업무

1996년 11월부터 금융빅뱅이 이루어졌고 동년 12월 미·일보험합의로 규제

완화가 단행되었으며 1998년 12월부터 금융시스템 개혁법이 시행되었음

4) 영 국

제도변화 없음

라 . 2000년대

제도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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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회사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자회사 소유에 대한 명

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보험사 재산운용에 있

어 동일회사 총 발행주

식의 10분의 1을 초과

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외국법인의

주식소유의 경우 예외

로 인정

- 미국 :
은행, 저축대출조합

등 광의의 은행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에

대해 자회사 허용

- 영국 :
자회사 및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및 증권업

영위 가능

- 일본 :
금융회사가 다른 주식

회사의 주식을 5%
(보험회사의 경우

10%)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

- 미국 :
198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

는 은행업을 제외

하고는 모든 업무

를 자회사를 통해

서 할 수 있게 되

었음
- 영국 :

1986년 금융 빅뱅으

로 은행, 주택담보

조합, 보험회사간

상호진출이 활발해

졌음

1990년대

- 동일회사 총 발행주식 초

과보유 승인요건 명시

- 일본 :
1999년 10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는

은행 , 종속업무회사

(계산업무 등의 보험

회사 업무에 종속된

업무), 금융관련 업무

자회사로 확대

- 영국 :
보험회사들이 만기보험

금의 타 금융권 유출을

막기 위해 은행업, 증

권업에 진출

- 일본 :
1998년 12월 보험

업법의 개정에 따

라 금융권별 자회

사 방식에 의한 상

호진출이 규정되었

고 상호진출이 단

계적으로 실시되게

되었음

2000년대

- 보험사 재산운용에 있어

동일회사 총 발행 주식

의 소유한도를 100분의

15로 확대

- 일본 :
2000년 10월부터 동일

금융지주회사 하에서

은행, 증권, 생보회사,
손보회사간 상호 진출

가능

- 일본 :
금융지주회사에 의

한 금융업종간 상호

진출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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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980년대

1) 한 국

자회사 소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보험사 재산운용에 있어 동일

회사 총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외국법인의 주식소유의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

하는 사유로 재산의 변동이 생기거나 경영건전성·재산운용의 효율성 증

진,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2) 미 국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에 부수하는 11종의 업무로 한정되었으나 1983년 보

험업법 개정으로 은행, 저축대출조합 등 광의의 은행업에 해당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를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음

보험회사가 지주회사가 되어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함

1980년대 일부 보험지주회사가 N onbank Bank(저축성 예금업무와 소비자

대출만을 수행하는 은행)를 소유하여 은행업무에 진출하였으나 1987년 경

쟁균등화 은행법에 의거 금지되었음

3) 일 본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가 다른 주식회

사의 주식을 5%(보험회사의 경우 10%)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제한됨

4) 영 국

본래 영국에서는 보험회사가 타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생명보험 제1차 지침에 의해 본사에 의한 타 금융업 진출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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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정이 보험회사법에 추가되었음

하지만 자회사 및 지주회사를 통하여 은행 및 증권업무를 영위할 수는 있

음

보험회사가 은행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영란은행의 인가

를 필요로 하며, 증권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역산업부의 감시를

받아야 함

1986년 금융 빅뱅으로 은행, 주택담보조합(building societies), 보험회사간

상호진출이 활발해졌음

다 . 1990년대

1) 한 국

1998년 4월 1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

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보험업법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에 부수하는 업무

보험회사의 사옥관리

1998년 4월 1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

게 된 때에서는 자회사의 정관, 업무종류 및 방법서, 주주현황,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자회사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

는 회사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

2) 미 국

제도변화 없음

3)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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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사의 타금융업 진출이 완화되었음

1998년 12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증권 및 파산은행(신탁 포함)

에 한해서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

- 1999년 10월부터 보험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은행에 진출할 수 있으나 은

행 자회사의 보험업 진출은 금지됨

1998년 3월 11일부터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생보회사, 손보

회사 및 일반사업회사간 상호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 1998년 12월부터 동일 지주회사 하에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상호진출

이 가능하게 되었음

- 독점금지법의 개정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일본 중견 손해보험사인 三井海上(업계 3위), 日本火災海上(5위), 興亞火災

海上(8위)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1999년 10월 포괄적 제휴를 실시

하였음

4) 영 국

보험회사의 은행업무 참여는 1986년 금융 빅뱅부터이나 본격적인 진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음

많은 보험회사들이 만기보험금의 타 금융권 유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은

행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가 영국 최대의 기관투자가이기 때

문에 증권업에도 진출하고 있음

라 . 2000년대

1) 한 국

2000년 6월 23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

에 대하여 다른 회사 총 발행주식의 초과 소유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 다

음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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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사업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사업

2000년 12월 30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 재산운용에 있어 동

일회사 총 발행주식 소유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한도를 확대

함

2) 미 국

제도변화 없음

3) 일 본

2000년 10월부터 동일 금융지주회사 하에서 은행, 증권, 생보회사, 손보회사

간 상호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금융업종간 상호진출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2000년 4월 일본생명은 미쯔비시 신탁은행, 명치생명, 동양신탁은행, 도이치

은행과 공동으로 신탁은행업에 진출하였음

사꾸라은행과 일본생명은 소비자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논뱅크를 공동 설립

하였고, 후지쯔사가 추가적으로 참여하여 인터넷은행에도 진출할 예정임

三井海上(업계 3위), 日本火災海上(5위), 興亞火災海上(8위)간 포괄적 제휴는

2002년 4월까지 공동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하부에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보

험, 자산운용, 해외사업 및 기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4) 영 국

제도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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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손보겸영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인보험과 손해보험사업

의 겸영 금지. 단 다음

의 경우 예외로 허용

·상해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 미국 :
건강 및 상해보험에 대

해서는 생손보 겸영 가

능

- 영국 :
자회사와 지주회사를

통한 생손보 겸영 가능

- 일본 :
생명보험회사의 재보험

사업 허용

단, 질병보험에 대해서

는 생보사 및 손보사

모두에게 판매 허용

- 영국은 당초 EC의

생손보 겸영 금지의

도입에 반대하였으

나 부채를 초과하는

생명보험자산에 대

해서는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손보 겸

영 금지조항을 채택

하였음

1990년대

- 인보험과 손해보험사업

의 겸영금지. 단 다음

의 경우 예외로 허용

· 상해보험

· 인보험의 재보험

· 질병보험

· 장기간병보험

- 일본 :
자회사 방식의 상호진

출 허용되어 1996년 8
월 6개 생보사가 손보

자회사를 보유하였고,
11개 손보사가 생보자

회사를 보유

2000년대

나 . 1980년대

1) 한 국

보험회사가 인보험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단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상해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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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하기 곤란한 보험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보험

2) 미 국

지주회사 및 자회사 방식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생손보겸영은 지주회사 방

식이 일반적이고 자회사 방식에 의한 겸영은 생보상호회사가 손보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음

건강 및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생손보 겸영이 가능

3) 일 본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

단, 생명보험회사의 재보험사업은 허용

단,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생보사 및 손보사 모두에게 판매 허용(1986년 4월

1일부터 손보사가 질병비용보험을, 생보사가 질병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

음)

4) 영 국

EC 생명보험 제1지침(1979) 제정 후 1983년 1월 1일부터 생손보 겸영금지.

단, 1983년 이전에 겸영회사(composite company)는 계속적으로 겸업을 허

용하고 있음

또한 생명보험사업을 생명보험의 재보험에 한정하여 행하는 보험회사는 계

속 겸영을 허용함

자회사와 지주회사를 통한 생손보 겸영은 가능함

영국은 당초 EC의 생손보겸영금지의 도입에 반대하였으나 부채를 초과하

는 생명보험자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손

보겸영금지 조항을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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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990년대

1) 한 국

1999년 7월 6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으로

다음 보험종목을 추가 명시하여 겸영을 허용함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2) 미 국

제도변화 없음

3) 일 본

보험업법의 개정(1996년 4월 1일) 및 미·일보험합의로 자회사 방식의 상호

진출 허용되어 1996년 8월 6개 생보사가 손보자회사를 보유하였고, 11개 손

보사가 생보자회사를 보유

4) 영 국

제도변화 없음

라 . 2000년대

제도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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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타금융기관의 보험업 진입

가 . 총괄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

여 타금융기관의 보험

진입을 불허

- 미국 :
신용보험의 인수 및 판

매, 인구 5,000명 이하

소도시에서 보험판매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보험

사업 진입이 허용되지

않았음

- 영국 :
은행 및 주택담보조합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 허

용

- 일본 :
허용되지 않음

- 영국

1986년 금융 빅뱅으

로 은행, 주택담보조

합, 보험회사간 상호

진출이 활발해졌음

1990년대

- 미국 :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

융겸업과 은행의 자회사

를 통한 금융겸업 허용

- 일본 :
파산보험회사에 한해 증

권 및 은행의 보험진출

허용

- 미국 :
1999년 11월 분업주

의를 채택하여 왔던

그래스-스티걸(Glass-
Steagle)법이 폐지되

고 금융서비스현대화

법이 통과되면서 은

행의 보험대리점업이

허용되었음

2000년대

- 2000년 10월 금융지주

회사법 제정으로 금융

지주회사를 통한 보험

산업 진출이 가능해짐

- 일본 :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보험업 진출 허용

- 일본 :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금융업종간 상호진출

이 전면적으로 가능

하게 되었음

나 . 1980년대

1) 한 국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실질

적으로 타 금융기관의 보험진입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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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신용보험의 인수 및 판매, 인구 5,000명 이하 소도시에서 보험판매를 제외

하고는 은행의 보험사업 진입이 허용되지 않았음

3) 일 본

허용되지 않음

4) 영 국

은행 및 주택담보조합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되어 있으며 손해보험

상품 보다는 생명보험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음

1986년 금융 빅뱅으로 은행, 주택담보조합, 보험회사간 상호진출이 활발해

졌음

다 . 1990년대

1) 한 국

제도변화 없음

2) 미 국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과 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금융겸업을 허용함

1999년 11월 분업주의를 채택하여 왔던 그래스-스티걸(Glass-Steagle)법이

폐지되고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통과되면서 은행의 보험대리점업이 허용되

었음

3)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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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험회사에 한해 증권 및 은행(신탁 포함)의 보험진출을 허용하였음.

(1998년 12월)

1998년 12월부터 동일 지주회사 하에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상호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4) 영 국

제도변화 없음

라 . 2000년대

1) 한 국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보험산업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음

2) 미 국

제도변화 없음

3) 일 본

은행(신탁 포함)의 자회사 형태로 보험업 진출이 허용됨 (2000년 10월)

2000년 10월부터 동일 금융지주회사 하에서 은행, 증권, 생보회사, 손보회사

간 상호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금융업종간 상호진출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4) 영 국

제도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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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보험회계*19)

1. 보험회계기준의 체계

구 분 감독회계기준(SAP) 기업회계기준(GAAP) 비 고 (미국)

1980년대

- 1980년 보험회계의 표준회

계규정 및 재무제표원칙

(보험예규1230-27-2)제정

- 1982년 표준회계규정 수정,
재무제표규칙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

- 1988년 표준회계규정과 재

무제표규칙을 통합하여

· 생명보험회사회계규정 과

·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 을

각각 별도로 제정 .

- 1981년 기업회계기준 을

제정

·판매업 및 제조업을 제외

한 보험산업 등은 기업회

계기준을 대신하여 법령

상의 회계처리기준을 적

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작

성 특례 인정 .(제8조)
- 1984년 개정에서 업종별회

계처리기준의 제정을 언급

하여 회계기준의 이원체제

근거마련 (제131조)

- SAP: 각주별 주보험법에 따

르나, 주로 NAIC모델법 채

택 .
·1980년 NAIC모델법은 준

비금적립에서 표준평가법

(SVL)을 도입 .
·1951년 이래 유가증권가격

변동준비금(MSVR) 적립.
- GAAP: 보험회계기준 .
·1982년 SFAS No.60 보험

회계기준,
·1987년 SFAS No.97 투자

형보험상품기준 .

1990년대

- 1995년 특별계정 운용근거

마련 (1994년 개인연금도입)
·1997년 퇴직연금보험 , 기타

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계정

근거 마련

- 1998년 보험회계관련 규정

개정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분리되어 있던 회계규정을

통합 .
·1998년 제정 보험업회계처리

준칙을 내용을 감독회계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감독

규정 개정.

- 1990년 개정에서 업종별회

계처리기준이 정해질 때까

지 해당 법령상 회계처리

기준을 대신 적용할 수 있

는 경과규정 마련 (부칙).
- 1998년 실질적 회계기준제

정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

(KASB) 설립

·미국의 FASB를 모델로

하여 민간기구로 설립 .
- 1998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정

·준칙제정으로 이전의 사

실상 단일회계기준에서

기업회계기준과 감독회계

기준의 이원적 회계체제

가 됨 .

- SAP: 1992년에 MSVR을

자산평가준비금 (AVR), 금

리유지준비금 (IMR)제도로

대체

·적립대상자산 확대

·1990년 표준평가법개정으

로 계리인의 자산적정성

분석 및 그 의견서 제출

제 도입 .
- GAAP
·1992년 SFAS N o.110투자

형확정급부형연금 (개인변

액연금등) 보고기준

·1992년 SFAS N o.113 재

보험회계처리기준

2000년대

- 감독회계기준과 보험업회계

처리준칙간 정체성 논의 .
- 자산적정성 분석, 준비금 제

도에 대한 검토

- 변액보험 등 신규상품에 대

한 회계처리기준 마련

-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국제

적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 미국회계기준과 함께 국제

회계기준에 대하여 많은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 IASC(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IS(국제보험감독관회의),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등이 1999년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2003년 이후 국제기준 제

정 목표로 작업 추진중 .

* 재무연구팀 김해식 선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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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1980년대: 단일 보험회계기준

□ 보 험 업 법 이 제 정 된 1962년 이 후 198 0년 이 전 까 지 보 험 업에 대 한 체 계

적 인 회 계 처리 기 준이 나 규정 은 없었 으 며 , 1980년 감 독 회계 규 정 의 마 련

이 그 효 시 라 할 수 있 음 .

보험관련법령들을 통합한 1977년 보험업법 개정을 계기로 보험회계관련규

정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1980년 재무부는 보험회계의 표준회계규정 및 재무제표원칙 (보험예

규 1230-27-2)을 마련하고, 1982년에는 표준회계규정의 일부 수정과 더불어

재무제표 규칙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하였음.17)

1988년 3월에는 표준회계규정 및 재무제표규칙을 통합하여 생명보험회사회

계규정 과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 을 제정함.

□ 한 편 일 반 기 업 에 대 한 회 계 처 리 의 기 준 은 195 8년 제 정 된 기 업 회 계 원 칙

과 재 무 제표 규칙 을 계 승 하여 198 1년 12월 2 3일 기 업 회계 기 준 을 제정

하 게 되 었 음 .18)

제정 기업회계기준은 제8조에서 판매업 및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재무제표 작성의 특례를 인정함.

나 . 1990년대: 감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분리

□ 1998년 개정 기 업 회계 기 준 에 서 보 험 업 회 계처 리 준 칙 을 제 정 함 으 로써 우

17) 김규승외2인(1997), p .29.
18) 남상오(1990), pp .64-65.,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 6월 재무부장

관의 자문기구인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분과위원회가 중간보고 형

태로 공표한 기업회계원칙 이며, 이후 1974년 제정된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

한규정 과 함께 이원체제로 운영되다가 1980년 기업회계기준 으로 일원화되었음.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기준서 전문제정」, 2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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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 라 보 험 회 계 는 기업 회 계 기 준 과 감독 회 계 규 정 의 이원 적 기 준 체 계

를 갖 추 게 되 었 음 .

1990년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칙(1990.3.29) 제4항에서 보험회사 등은 제131

조19)에 따라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때까지 해당 업종 관련규정에 따

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둠.

그 결과 1997년까지 법령상의 감독회계규정이 실질적으로 보험업의 유

일한 회계기준으로서 기능하였음.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등)에 의거하여 1998년 12

월 11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총5장34조문, 부칙)이 제정됨으로써 감독회계

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실질적인 이원체제가 성립.

다 . 2000년대: 감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양립

□ 투 자자 를 정 보 제 공 대 상 으 로 하 는 기 업 회 계 기 준과 계 약 자 보 호를 위 한

감 독 목 적 의 정 보 제 공 이 목 적 인 감 독회 계 기 준 간 의 정 체 성 확립 이 중 요 .

<표 Ⅴ -1> 기 업 회 계 기준 (준 칙 )과 감 독 회 계 규정 의 개 념 상 차 이

구 분 기업회계기준(보험업회계처리준칙) 감독회계기준

기본 목적 경영성과및재무상태보고 지불능력 보장을 위한 재무건
전성 감독

정보 이용자 주주, 채권자 등외부정보이용자 감독당국

기본 가정 계속기업(going concern) 관점 청산(liquidation) 관점

정보
이용목적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 단기적 지급여력의 측정

정보의
질적 특성 중립성 및 비교가능성 보수주의 및 보험업 고유의

특성 반영

기업회계기준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산업과의 비교가능성과 중립적

19) 1984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은 제131조에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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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 계속기업관점에서의 비용과 수익대응에 따른 경영성과 정보를 요

구하고 있는 반면, 감독회계기준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에 초점을 맞춘 재무

정보가 주된 초점으로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방식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부채의 인식 및 신계약비의 이연상각20), 재무제표 양식 및 주석

공시사항 등에 대하여 감독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기업회

계기준과의 보완적 기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2 . 재무제표의 작성과 서식

가 . 1980년대

□ 보 험 회 사 재 무 제 표 의 대 상 기 간 은 197 1년 부터 1982년까 지 의 역년 채 택

기 간 을 제 외 하 고 는 1962년 최 초 의 보 험 업 법 에 서 장 부 폐 쇄 일 을 매 년 3

월 말 로 정 한 이 후 4 .1일 부 터 익년 3 .3 1일 까 지 로 하 고 있 음 .2 1)

1980년 이전까지의 재무제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단일연도

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

1962년 보험업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평가익과 매각익의 적립금계정

은22) 1971년에 신설되었던 78조제2항의 자산재평가법의 예외조항과 더불어

1977년에 통합되어 제97조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1980년에는 재

평가 대상을 재산에서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였음.

20)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그 자산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21) 회계연도는 1971년 개정 보험업법 이후 매년 3월말 에서 매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날 로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회계연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2년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제18조)으로 현행 회계연도로 전환되었음. 노상봉(1998),

p .372. 참조.
22) 손해보험의 경우 1060년대 초에는 부채항목의 특별적립금계정에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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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990년대

□ 재 무 제표 는 대 차 대 조 표 , 손 익 계 산서 , 이 익 잉여 금 처 분 (또는 결 손 금 처 리 )

계 산 서 , 현금 흐 름 표 로 서 정 의되 고 , 작 성 은 년 도별 비교 식 으 로 199 8년

이 후 부 터 는 영 문 표 기 를 병 기 하 도 록 함 .

현금흐름표는 1994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기존의 재무상태변동표를 대

체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감독규정에서는 1996년 개정 이후부터 재무제표에

포함.

대차대조표의 작성 형식은 손해보험이 1993년부터, 생명보험은 1996년부터

유동성배열법에서 현재의 속성별배열법으로 전환.

다 . 1998년 이후

□ 1998년 특 별 계 정 이 신 설 되 어 별 도의 대 차 대 조 표 및 손 익 게 산 서를 작 성

하 도록 하 고 특 별 계정 자 산 과 부 채 총 계 를 일 반 계정 재 무 제 표 에 계 상 하

도 록 함 .

□ 유가 증 권 의 평가 항 목 등 을 반 영 하 기 위 하 여 자 본항 목 의 자 본조 정 항 목 을

손 해 보 험 은 1997년 , 생 명 보 험 은 19 98년 에 신 설 됨 .

□ 대 차 대 조 표는 속 성배 열 법 을 , 손 익계 산 서 는 기 업 회 계 기준 과 유사 하 나 보

험 영 업 과 투 자 영 업 을 구 분 하 는 방 식 으 로 바뀜 .

감독규정의 대차대조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운용·비운용·특별계정 자산,

책임준비금 등 속성배열법을 채택함으로써 유동성배열법의 기업회계기준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거의 유사하

게 정해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는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보험영업

(underwriting)과 투자영업을 구분해오고 있으며, 생명보험도 1998년부터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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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2 > 대차 대 조 표 (계정 식 으 로 작성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보험감독규정(생보) 보험감독규정(손보)

〈자산〉
현금과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

- 구분계정자산

〈자산〉
운용자산

- 현금과예치금
- 상품유가증권
- 투자유가증권
- 대출채권
- 부동산
비운용자산
특별계정자산

〈자산〉
운용자산

- 현금과예치금
- 상품유가증권
- 투자유가증권
- 대출채권
- 부동산

비운용자산
특별계정자산

〈부채〉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비상위험준비금
사채
기타부채

- 구분계정부채

〈부채〉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사채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부채〉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사채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
┐││

좌동
││││││┘

〈자본〉
┐││

좌동
││││││┘

- 145 -



<표 Ⅴ -3 > 손 익계 산 서 (보 고식 으 로 작 성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보험감독규정(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영업외손익)

<경상손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

보험영업수익

보험영업비용

(보험손익)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투자손익)
책임준비금전입

<영업손익>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손익)
특별계정수익

특별계정비용

<경상손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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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가증권의 평가

가 . 1980년대

□ 198 1년 제 정 기 업 회계 기 준 23)에 서 유 가 증권 중 상 장주 식 에 대 하 여 30 %

하 락 기 준에 의 한 저가 평 가 를 적용 할 수 있도 록 함 .

1985년에는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였음.

1988년24) 이후 30%상승 기준에 의한 상장주식의 종목별 평가이익 반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었음.25)

나 . 1990년대

□ 19 90년 에 는 유 가 증권 , 재 고 자 산 , 투자 자 산 의 저 가 평 가 를 의 무 화하 고 ,

30 %기준 의 삭 제 와 함 께 유 가 증 권 의 종 목별 평가 를 인 정 하 지 않 기 로 하

였 음 .

보험에서는 시가평가를 도입하지 않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의한 총계기

준 저가법을 1998년 이전까지 계속 적용함.

23) 저가법을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74년 제정된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

정 이 증권관리위원회(1977년 신설)에 의하여 제2차 개정된 1980년임. 이 규정은

기업회계규칙과 함께 1981년12월23일 기업회계기준으로 통합됨.
24) 1988년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제96조의2에서 상장주식의 평가를 정하고 있었으

며, 1995년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특별계정의 도입을 반영하여 특별계정과 기타

계정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함. 이러한 입법례는 일본 보험업법제84조(주식평

가특례)에서도 보여짐. 노상봉(1998), pp .377-380.
25) 생명보험협회(1990)자료에 의하면, 당시 법인세법(1985년 개정) 기본통칙에서 보

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그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

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으며, 소유 유

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관행

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험업법제96조의2준비금의 익금불산입 문제

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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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도 대차대조표일 이전 1월간의 종가평균을 적용함.

미실현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그 상대계정으로 유가증권평가

충당금계정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음.26)

□ 1996년에 는 유 가 증 권 과 시장 성 있 는 투 자 유 가증 권 의 시 가 평 가를 의 무 화

하 는 한 편 , 비 상 장 · 관계 회 사 주 식 에 대 해 서 원가 법 을 원 칙으 로 저 가 법

적 용가 능 (또 는 지 분 법 적 용 )으 로 바 꿈 .

시가평가를 적용하는 유가증권과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경우 1996년

제97조준비금계정을 신설하면서 유가증권평가익과 자산의 재평가익 및 매

각익을 계상하도록 함.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에 반영하고,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유

가증권평가충당금 대신 자본조정에 계상하도록 함.

생명보험의 경우 유가증권의 분류를 1995년까지는 모두 투자유가증권으

로, 1996년과 1997년에는 (상품)유가증권으로만 분류함으로써 대차대조

표에 자본조정계정이 나타나지 않음.

저가법을 적용하는 비상장·관계사주식의 경우는 저가법의 평가기준을 총

계기준에서 종목별 평가로 환원되고, 결산기전 1월의 종가기준에서 대차대

조표일의 종가로 전환함.

다 . 1998년 이후

□ 1998년 기 업 회 계 기준 의 개 정 및 보험 업 회 계 처 리준 칙 제 정 과 함께 감 독

규 정의 유 가 증 권관 련 규 정 도 기 업 회 계 기준 과 동 일 한 기 준 으 로 변 경 됨 .

감독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가증권은 모두 공정가액(fair value)

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27)

1998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26) 생명보험협회(1990), p .2-10.
27) 생명보험협회(1990), 김규승외(1997), 한국회계연구원(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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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투자유가증권은 다시 중도매각증권과 만기보유채권으로 나누어

만기보유채권은 원가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투자채권은 공정가액으로 평

가하도록 하고 있음.

<표 Ⅴ -4 > 보유 주 식 의 평가 방 법 및 평 가 손 익 의 회 계 처 리

구 분 평가방법 평가손익의 처리

상품주식 공정가액 - 당기손익 처리

투

자

주

식

관계회사(중대한 영향력

행사가능) 주식
지분법

- 지분법 혹은 공정가액 평가의 경우,
평가손익은 손보사는 자본조정으로,
생보사는 지급여력 비율에 따라 계약

자지분조정과 자본조정에 배분 처리

- 원가평가시, 순자산가액이 영구히 하

락한 경우는 그 손실을 당기손익 처리

비관계

회사주식

시장성 있는

주식
공정가액

시장성 없는

주식
원가

<표Ⅴ -5 > 보 유 채 권 의 평 가 방 법 및 평 가 손 익의 회 계 처 리

區 分 평가방법 평가손익의 처리

(상품)유가증권에 속하는

채권
공정가액 - 당기손익 처리

투 자 유 가

증권에 속

하는 채권

만기보유목적

이 아닌 경우

(중도매각가능

채권)

공정가액

- 취득원가와 상각원가의 차이는 이자수익의

가감

- 상각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를 손보사의 경

우는 자본조정으로, 생보사의 경우는 지급

여력비율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과 자본조

정에 배분

만기 보유목적 상각원가

- 이자수익의 가감

- 공정가액의 영구적 하락은 투자유가증권감

액손실 후 공정가액평가

4 . 자산재평가

가 . 1980년대 ~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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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62년 제 정 보 험 업 법 이 후 보 험 사 는 자 산 의 평 가 익 및 매각 익 을 적 립

하 도 록 하 였 음 .2 8)

1966년 자산재평가법의 제정과 함께 보험사는 보험업법상의 임의평가와 함

께 자산재평가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었음.

보험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는 재평가차액을 자본항목의 재평가적

립금으로 적립하고29), 보험업법에 의한 경우에는 제77조준비금(1977년 이후

제97조 준비금)으로 적립하였음.

□ 197 1년 개정 보 험 업 법 은 적 립금 사 용 을 엄 격 하 게 제한 하 고 있 는 30) 자 산

재 평 가 법의 예 외 조 항으 로 계 약 자배 당 을 위 해서 도 재 평 가적 립 금 을 사용

할 수 있 도 록 하 고 , 1980년 개정 보험 업 법 에 서 는 재 평가 대상 을 고 정 자

산 으 로 한 정 하 였 으 며 , 1988년 상 장 주 식 평 가 익 이 포 함 되 었 음 .

나 . 1998년 이후

□ 1999년 개정 보 험 업법 에 서 임의 재 평 가 에 대 한 제 9 7조 근 거 규 정 이 삭 제

되 었 으며 , 감 독 규 정 제 94조 에 의 거 기 존 재 평 가적 립 금 의 주 주 지 분 사 용

시 에 그 처 리 방 법과 계약 자 지 분 의 처 리 에 대 한 구 체적 인 계 획 을 감 독 원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함 .

28) 매각손과 평가손을 초과하는 매각익과 평가익을 말함.
29) 기본항목의 재평가적립금을 쌓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사는 삼성과 교보임. 주식

공개을 전제로 한 교보생명은 1989년 2,197억, 삼성생명은 1990년 2,927억원이었

음.
30)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를 통한 적립금의 사용을 재평가세납부, 자본에의 전

입, 재평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월결손금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

계 등으로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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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6> 자 산 재 평가 의 목 적 별 차 이 점

구 분 기업공개목적 일반목적

근거법률 조감법·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

재평가 목적 기업공개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

재평가기준일 매월 1일 매분기 초일

재평가 요건 없음 없음

재평가 대상

업무용부동산

(토지는 84.1.1이후취득분)
감가상각가능 공구기구비품 등

'97.12.31일 이전 취득 토지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

산(건물 등)

<표 Ⅴ -7> 재 평 가 적립 금 의 처 리기 준

재평가적립금의 처리기준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사내유보

~
1997

K율

100% 이상 30% 이하 40% 이상 30% 이하

50∼100%미만 20% 이하 50% 이상 30% 이하

50% 미만 10% 이하 60% 이상 30% 이하

지급

여력

비율

8%이상 15% 이하 40% 이상 45% 이하

4%이상

∼8% 미만
12.5% 이하 40% 이상 47.5% 이하

4% 미만 10% 이하 40% 이상 50% 이하

1998 ~ 10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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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8 > 자 산재 평 가 관 련 계 약 자 지 분 처 리 기 준

계약자지분의 처리기준

배분비율

배 분 대 상

종 전

현 행
K율

지급

여력

비율

현재 계약자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1/ 3 1/ 3

1/ 2
(45%)

재평가일 1일('99.3.31)전 현

재 2년 이상 유지된 보험

계약

'99.4.1일 이후 재평가분은

재평가일 1일전 현재 1년

이 상 유지된 보험계약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하여

만기 또는 환급시 지급

과거 계약자

(공익사업출연기금)
1/ 3

1/ 3
이하

1/ 2
(45%)

불특정다수

미래 계약자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1/ 3

1/ 3
이상

-
직전 회계년도 수준의 계

약자배당을 유지할 수 없

을 때 배당재원으로 사용

5 . 대출채권의 평가와 대손충당금 설정

가 . 1980년대 ~ 1990년대

□ 1998년 이전 까 지 감독 규 정 회계 처 리 에 서 는 법 인 세 법 제 34조 에 의거 충

당금 을 설 정 하도 록 하 였 음 .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의 표준세율, 실제대손율에 의한 대손충당금, 매출채

권의 2% 중 큰 금액을, 보험사의 경우 경과보험료의 2% 해당액을 손금으

로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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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998년 이후

□ 1998년 제정 보 험 업 회 계 처리 준 칙 에 서 는 보험 업 계 의 경 험 과 관행 에 따 라

채 권분 류 및 대 손 율 을 세 부 적 으 로 설 정 하 는 것 을 허 용 하 고 , 일 단 설 정

된 기 준 은 계 속적 으 로 적 용하 도 록 하 였음 .

감독규정 제44조에서도 회계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상의 대손충당금을 정상

에서 추정손실까지의 5단계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을 제시하

고 있음.

<표 Ⅴ -9> 대 손 충 당금 최 저 적립 기 준

구 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적립율 0.5% 2% 20% 50% 100%

□ 채권 재 조 정 에 대 한 사 항 이 새 로 도 입됨 .

채권재조정이란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

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당

해 채권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변경하거나, 상환기간

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재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현재가치와 다르게 된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설정하

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특별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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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계약자배당전 잉여금의 배분

가 . 1980년대~1990년대

□ 배당 전 잉 여 금 의 계 약 자 와 주 주 간 배 분은 이 원 화 된 책 임 준 비 금 적 립 방 식

체 계 에 서 K율 (0 %≤ K≤ 10 0 %, K율 100 %이 면 순 보 험 료 식 )을 이 용 하여

배 분 하 였 음 .

<표 Ⅴ -10> 계 약 자 배 당 전잉 여 금 배 분기 준

구 분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자본계정손익 - 전액

무배당보험 판매손익 - 전액

유배당

보험

손익

K율

100% 70%~100% 0%~30%

100%미만 80%~100% 0%~20%

50%미만 90%~100% 0%~10%

지급

여력

비율

8%이상 85% 15% 이하

4∼8%미만 87.5% 12.5% 이하

4 %이하 90% 10% 이하

현행 90% 이상 10% 이하

나 . 1998년 이후

□ 1998년 책임 준 비 금 적 립 방 식 이 순 보 험 료 식으 로 일 원화 되 고 , EU식 지급

여 력 비 율 이 도 입되 면 서 지 급 여 력 비율 에 근 거 한 잉 여 금 배 분기 준 으 로 변

경 되 었 으 며 , 1999년에 는 잉 여 금 배분 기 준 이 현 재의 90 %와 10 %로 정해

졌 음 (감 독규 정 제 9 1조 , 제 98조 ) .

배당전 잉여금은 먼저 자본계정손익과 무배당보험판매손익에 할당하여 주

주지분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계약자와 주주에게 각각 90%와

10%씩 나누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자본계정손익은 투자손익 중 자본기여율(자본계정/ (총자산-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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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비(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무배당상품의 손익은 이원분석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또한 유배당상품의 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계약자지분조정의 계약

자이익배당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에서 우선 보전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잔액은 자본계정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함.

7 . 준비금적립

가 . 1980년대~1990년대

□ 책 임 준 비 금 적 립 방식 은 생명 보 험 은 순 보 험 료 식과 해 약환 급 금 식 으 로 , 손

해 보 험 은 개 별 추 산 방식 으 로 적 립해 왔 음 .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은 순보험료식을 원칙으로 하되 해약환급

금식 책임준비금(질머식) 적립이 가능한 이원체제였으며, 이에 따라 두 적

립방식간 비교를 위하여 K율이 산정되었음.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적립방식을 APM방식을 적용해

오다가 1997년 이후부터는 사다리꼴방식(Chain Ladder Method)으로 전환

하여 개별추산과 CLM 중 큰 값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유가증권, 자산재평가에 따른 평가익의 계약자배당과 관련하여 제97조준비

금을 유지하여 왔음.

□ 손 해 보 험 의 경 우 는 책 임 준비 금 외에 거 대재 난 에 대 비 하 여 매 기 지 속 적

으 로 적 립 하도 록 하 고 있 었 음

당기손실이 예상될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는 감

독규정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일부사를 제외하고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

립이 불규칙적으로 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특정년도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익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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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음.

나 . 1998년 이후

□ 생명 보 험 의 경우 책 임 준 비금 적 립 방 식을 순 보 험 료식 으 로 일 원화 하 고 ,

계약 자 지 분 조 정을 신 설 하 여 유 배 당 상 품에 대 한 배당 을 적 립 하도 록 함 .

1999년 보험업법 제97조준비금을 삭제하고, 주주와 경영성과를 나누는 미확

정부채로서 계약자지분조정31)을 신설함.

계약자지분조정의 구성은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재평가적립금과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계약자지분조정에서는 계약자의 몫으로 할당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반영하고 있음.32)

계약자지분조정 ＝
계약자지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 ──────────
계약자배당전잉여금

자본조정 ＝ 주주지분해당액 － 이연법인세효과

※ 계약자지분조정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손해 보 험 의 비상 위 험 준 비 금은 경 영 성 과에 관 계 없 이 매 기 지 속적 으 로 적

31) 계약자지분조정은 계약자에 대한 포괄적 채무를 나타내는 미확정부채로서 특정

계약자에 대한 채무는 아니지만 궁극적 주주 이외의 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분

을 말함.
32)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해 연도의 계약자배당전잉여금 배분비율에 준하여 자

본조정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구분계상하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중 계약자지

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

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회계연도 중에는 투자유가증권 평

가손익을 자본조정계정에서 우선 조정하고 매회계연도말에 이를 정산하도록 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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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 도 록 의 무 화하 여 영 업 손 실에 따 라 적 립 하지 않 을 수 있 다는 예 외 조

항을 삭 제 하 고 , 이 익유 연 화 수 단 으로 서 의 가 능성 도 차 단 함 .

8 . 수익과 비용의 인식

가 . 1980년대~1990년대

□ 비 용 과 수익 의 인 식 은 기 업 회계 기 준 을 준 용 하여 발 생 (실 현 )주 의 에 따 라

인 식하 고 그 원천 에 따 라 분 류 함 .

다만, 보험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보험료가 실제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에 따라 계상하고 있음.33)

□ 책임 준 비 금 을 순 보 험 료 식 으로 적 립 하 되 신 계 약 비 는 당 기 에 모두 비 용 화

하 는 보 수 주의 적 태 도 를 견 지 하 였 음 .

그러나 1962년부터 보험업법과 생명보험회계규정에서는 회사성립 이후 처

음 5년간 사업비의 1/ 2을 이연하고 이후 5년간 이연상각처리하는 예외를

신규 보험사들에게 허용하고 있었음.

다만, 1996년까지는 회사 정관에 따라 상각할 수 있었던 것을 1997년부터

재경원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33)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그에 대해 보험료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유상계약으로서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

우의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의 납입이 대가(consideration)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

험계약의 특성상“보험료의 현금 입금 없이는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

험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월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보험료, 부활보험료 등에 대

한 수익인식을 보험료가 실제로 입금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When Due and

Paid method)하는 현금주의(Cash Basis)를 따르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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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998년 이후

□ 모든 신 계 약 비를 이 연 상 각하 도 록 하 여 신 계 약 비 에 대 한 회 계처 리 기 준 을

일 원 화 함 .

당해연도 신계약비(기타자산)

＝ 신계약비기초잔액 + 당기신계약비(당기이연액) - 당기상각액

* 당해연도 신계약비(기타자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

한 순보험료식과 7년 상각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의 차액

** 당기신계약비(당기이연액)는 당해연도 보험계약에 대한

순보험료식과 7년 상각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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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보험세제*34)

1. 총괄

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80년대

- 보험료소득공제
·공제한도액 : 24만원
·적용대상자

60만원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대상보험
저축성·보장성보험
→ 보장성보험

- 만기보험금에 대한 세제
·증여세 공제한도 : 10만원

(1972년부터)
※보험차익 참조

-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제
·700만원 (1979년부터)

-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세제

·손금산입 한도 : 사업연도
말 퇴직급여 추계액 순증가

액
·취급기관 : 생명보험

- 단체정기재해보험에 대한 세제

·손금산입 한도 : 보험료
전액

- 보험료소득공제

·미국 : 부적격계약과세

(책임준비금 증가액에 대해 과세)
·일본 : 소득공제

(저축성 / 보장성)

- 만기보험금

·미국 :소득세/ 증여세·유산세

·일본 : 소득세·증여세

- 사망보험금(해약환금금)
·미국 : 비과세

(분할수령시이자증식분과세)
·일본 : 소득세 / 상속세·증여세

<소득세 변화>
- 증세기 : 1961-1971
- 감세기 : 1972-1984
- 정착기 : 1985-현재

1990년대

- 보험료소득공제
·공제한도액 :

24만원 → 50만원
→ 70만원

·적용대상자 : 모든 근로자
·대상보험 : 보장성보험

- 개인연금보험 소득공제
·공제한도액 : 납입보험료

40%로서 72만원 한도

·적용대상자 : 전 근로자

·대상보험 : 개인연금보험

-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세제

·손금산입 한도 : 사업연도
말 퇴직급여추계액 순증가

액
·취급기관 : 생명보험, 신탁

회사 (1994년), 은행 (1997년)
- 단체정기재해보험에 대한 세제

·손금산입 한도 : 보험료
전액

- 보험료소득공제

·미국 : 부적격계약과세

(책임준비금 증가액에 대해 과세)
·일본 : 소득공제

(저축성 / 보장성)

- 금융실명제
(1993)

- 금융소득종합과세
(1994) → 실행유보
(1998)

- 부동산실명제
(1995)

- IMF

* 산업연구팀 박홍민 부연구위원과 연구기획팀 장동식 선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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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내 주 요 국
비 고

(국내외 경제환경)

1990년대

- 보험차익 : 과세
·과세대상 : 저축성보험

·과세조건 (가입유지기간)
3년→ 5년 → 7년 → 5년 → 7년

- 만기보험금에 대한 세제
·증여세 공제한도 :

10만원→ 500만원(1994년)→ 폐지(1997년)
-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제

700만원→ 1,500만원(1994년)→ 폐지(1997년)

※금융자산 상속공제에 흡수

- 보험차익
·미국 : 종합과세

·일본 : 1/ 2종합과세

- 만기보험금

·미국 : 소득세, 증여세·유산세

·일본 : 소득세·증여세

- 사망보험금(해약환금금)

·미국 : 비과세

(분할수령시이자증식분과세)

·일본 :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2000년대

- 보험료소득공제
·공제한도액 : 70만원

·적용대상자 : 모든 근로자

·대상보험 :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험보험료소득공제

·공제한도액 : 100만원
·적용대상자 : 기본 공제자로서 장애자인

경우

·대상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구)개인연금보험 소득공제
·공제한도액 :

납입보험료 40%로서 72만원 한도

·적용대상자 : 전근로자

·대상보험 : 개인연금보험

- (신)개인연금보험 소득공제
·공제한도액 : 연간납입보험료 전

액공제 (연240만원 한도)
- 보험차익 : 과세
·과세대상 : 저축성보험

·과세조건 : 7년 (가입유지기간)
- 연금소득과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근로자우대저축보험
·이자소득 비과세

·중도해지시 과세

- 생계형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중도해지시 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2001년)

-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세제

·손금산입 한도 : 사업연도말 퇴직

급여추계액 순증가액

·취급기관 : 생명보험, 신탁회사
(1994년), 은행 (1997년)

- 단체정기재해보험에 대한 세제
·손금산입 한도 : 보험료 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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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80년대

가 . 한국

□ 보험 료 소 득 공 제

보험료소득공제는 보험세제가입자에 대한 세제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데, 1977년에 저축증대를 통한 내자조달과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

기 위해 도입됨.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보험료소득공제 대상보험, 적용대상자, 공제한도

액 등에서 변화가 있었음.

우선 보험료소득공제 대상보험은 도입초기에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배우

자, 기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생

명보험 으로 한정하여 도입되었음.

재무부의 보험료공제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하여 모든 생명보험상품으로

확대됨.(재무부 직세 1234 448, 77.12.9)

그리고 1981년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성 손해보험 등으로 보험료소

득공제 대상 보험으로 확대됨.

그러나, 1983년에 보장성보험으로 공제대상보험의 범위가 대폭 축소됨

(저축성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개념으로 양분됨).

도입초기에는 3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적용대상이 한정되었으나,

1970년대 말에 50만원이하 근로소득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후, 1980년

초에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됨.

공제한도액에 있어서도, 도입 초에 12만원 있었던 것이 1982년부터 24만원

으로 확대됨.

※ 관련규정 :

1994년이전 : 소득세법 제61조의2(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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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차 익 에 대한 세 제

보험차익이란 저축성보험으로서 만기 또는 계약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 또

는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을 말함.

이 보험차익은 1980년대까지 이자소득 범주에 보험차익이 포함되지 않

음에 따라 소득세법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 만기 보 험 금 에 대 한 세 제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관계에 따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이 됨.

만기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로서, 만기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임.

만기보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이 공제한도액은 1972년에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1980년대에는 공

제한도액에 변화가 없었음.

※ 관련규정 : 상속세법 제33조(보험금의 증여)

□ 사망 보 험 금 에 대 한 세 제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이 됨.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됨.

이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상속관계를 형성하여야 함.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1979년에 이전에 사용하였던 상속세 공제한도액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

로 상향조정된 후 1990년대 초까지 변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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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상속세법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등)

□ 단체 퇴 직 보 험 에 대 한 세 제

1977년에 종업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사외에 적

립하는 경우 별도의 손금산입을 인정함으로서 세제차원의 지원정책이 적용

되는 보험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비로 인정

하며,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단체퇴직보험 도입시점부터 1980년대까지 생명보험회사만이 세제차원의

지원정책이 적용되는 상품을 취급하였음. 단체퇴직보험 가입에 따른 기

업의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는 <표Ⅵ-1>과 같음.

<표 Ⅵ -1> 손 금 산입 한 도

사내유보시 단체퇴직보험 가입시

매년 손금산입한도 1년간 지급급여 총액의 10% 제한없음 (퇴직금 누진율 적용가능)

누적 손금인정한도 ① × 50% (① ②에 대한 보험료) ③

주) ① 사업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② 사업연도말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③ 전년도말까지 납입한 보험료 퇴직자분의 보험료

1985년에 단체퇴직보험의 담보제공에 따른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손금인정관련 내용이 강화됨.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으로 처리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강화함.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복리후생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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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정 기 재 해 보험 에 대 한 세 제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종업원의 근무기간중 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 등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종업원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가

입하는 보험임.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동보험에 가입시켰을 경우 납입보험료는 복리후생

비로 인정되어 손비로 처리됨.

종업원이 부담한 보험료는 18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포함시키고, 비과세

처리함.

이 단체정기재해보험은 1982년에 세법개정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보

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됨.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퇴직 연 금 에 대한 세 제

퇴직연금이란 현재 각 기업 종업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로서 종업원의 노후생활보장과

기업경영의 장기안정성확보를 위하여, 퇴직금의 운영방법이 일정조건을 만

족할 경우 보험료와 급부금에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장려코자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적 보험임.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퇴직금추계액 범위에서 손비로 인

정됨.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함.

퇴직연금급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함.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근로소득의 범위)

나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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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료 소 득 공 제

보험료소득공제 없음.

□ 기업 연 금 에 대한 과 세

기업부담보험료중 기업 부담분은 전액손금으로 산입하고 있음.

종업원부담보험료는 보험료 전액 소득 공제함.

□ 만기 보 험 금 및 연 금 수 령 에 대 한 세 제

보험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서 종합과세하고 있음.

일시급부의 과세대상액 = 만기보험금 － 기납입보험료

연금급부의 과세대상액 = 급부총액 기납입보험료

∵ 급부총액 = 1회급부액 × 급부연수(확정연금) 또는 평균여명(종신연금)

※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또는 유산세가

과세됨.

※ 해약환급금의 경우 만기보험금과 동일한 세제체계를 적용됨.

□ 사망 보 험 금 에 대 한 세 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분할 수령하는 경우 이자의 상당부분

이 당해연도의 총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

분할 수령시 그 이자부분에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수익자가 생존배우자인

경우 이자부분에 대하여 $1,000이 소득공제됨.

다 . 일본

□ 보험 료 소 득 공 제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으로서 생명보험의 보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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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을 목적으로 1923년에 신설되었음.

전후 한때 폐지되었으나 1951년에 부활되었고, 지방세법에는 1961년에

실현됨.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제도는 1984년에 이전에는 일반 생명보험료의 범

위내에서 운영되었음.

1984년 세법 개정으로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범위 인정됨.

공제대상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5만5천엔을 공제한도

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기업 연 금 에 대한 과 세

기업부담보험료중 기업 부담분은 전액손금으로 산입하고 있음.

종업원부담보험료는 보험료 전액 소득 공제함.

□ 보험 금 상 속 세 공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대상이 되고, 법정상속인당

공제한도액을 250만엔으로 설정하고 있음.

(특별공제금액 = 250만엔 × 법정상속인수)

□ 만기 보 험 금 및 연 금 수 령 에 대 한 세 제

<소 득 세 과세 >

보험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서 종합과세하고 있음.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인 경우와 연금의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일시소득으로, 후자는 잡소득으로 종합과세함.

※ 보험역사가 약 60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차익과세가 거론되었으며,

이때 전생명보험 세대보급율이 70%수준에 달하였고, 국가의 사회보

장체제도 완전히 성숙단계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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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소득금액의 계산

일시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액 － 일시소득공제) × 1/ 2

총수입금액 = 만기보험금 + 기타일시소득

필요경비총액 = 납입보험료 － 분배잉여금

+ 기타일시소득취득에 필요한 지출금액

일시소득공제 : 50만엔

잡소득금액의 계산

잡소득금액

= 당해연도연금수령액 × (1 － 납입보험료총액/ 예상연금지불총액)

<증 여 세 /소 득 세 과 세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증여관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함.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상속관계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 사망 보 험 금 에 대 한 세 제

보험료납입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만기보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과세함.

□ 해약 환 급 금 에 대 한 세 제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부담자가 동일한 경우, 만기보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과세함.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계약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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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990년대

가 . 한국

□ 보험 료 소 득 공 제

1977년에 도입된 이래 보험료소득공제 대상보험, 적용대상자, 공제한도액

등에서 변화를 거친 보험료소득공제는 1990년대에 공제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증액됨.

1992년에 공제한도액이 50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1999년에 70만원으로

증액됨

※관련규정 :

·1994년이전 : 소득세법 제61조의2(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보험료공제)

·1994년부터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보험료공제)

□ 개인 연 금 보 험 에 대 한 소 득공 제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1994년 이전에는 일반 생명

보험에 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음.

그러나, 1994년에 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험

료 소득공제와 별도로 개인연금보험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는 보험료소득공제 제도와 비교하여, 공제대상자와 공제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공제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개인연금보

험 소득공제는 전 소득자를 공제대상자로 하고 있음.

보험료 소득공제는 50만원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으나, 개인연금보험 소

득공제는 납입보험료 40%로서 72만원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음.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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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2 > 개 인 연 금 의 세 제 혜 택

구 분 내 용

보험상품
20세이상 국내거주 가입자

계약기간 10년이상

월납입보험료 100만원이하

보험료 소득공제
연간납입액의 40%
(72만원한도)

중도해약시 이자소득세
3년이내 해약시 연간보험료의 4 % 과세(7만
원2천원 한도)

보험금수령시
연금으로 수령시 비과세

일시금수령시 이자소득세 과세

자료 : 삼성금융연구소, 보험상품 세제연구 , 2000.3, p15

□ 보험 차 익 에 대한 세 제

1980년대에 비과세대상이었던 이자소득이 199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

소득에 합산됨에 따라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으로 간주됨.

보험차익이 처음으로 과세대상으로 간주된 이래로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

하는 저축성보험이 점차적 확대됨.

※ 소득세 부과관련규정

1994년이전 :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4년부터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율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기타의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1조(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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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3 > 보 험차 익 과 세 원천 징 수 연 도별 변 경 내용

구 분 세 율

1. 1990.12.31 이전 가입분 비과세

2. 1991.1.1 이후 가입분

가. 3년이상 유지시

나. 3년미만 유지시

1) 납입보험료 800만원이하

2) 납입보험료 800만원초과

( 91.1월 : 800만원 → 91.11월 :
1,200만원 → 93.10월 : 1,800만원)

비과세

소득세 : 5% 농특세 : 1%(또는 1.5%)
소득세 : 15%(또는 20%) 주민세 : 소득세의10%

(또는7.5%)

3. 1994.10.1 이후 가입분

가. 5년이상 유지시

나. 5년미만 유지시

1) 납입보험료 1,800만원이하

2) 납입보험료 1,800만원초과

비과세

소득세 : 10% (또는 5%) 농특세 : 소득세감면분의 10%
소득세 : 15%(또는20%) 주민세 : 소득세의 10%

(또는 7.5%)
4. 1996.5.13 이후 가입분

가. 7년이상 유지시

나. 7년미만 유지시

1) 납입보험료 1,800만원이하

2) 납입보험료 1,800만원초과

비과세

소득세 : 10% 농특세 : 소득세감면분의 10%
소득세 : 15% 주민세 : 소득세의 10%

5. 1998.4.1 이후 가입분

가. 5년이상 유지시

나. 5년미만 유지시

1) 납입보험료 1,800만원이하

2) 납입보험료 1,800만원초과

비과세

소득세 : 10% 농특세 : 소득세감면분의 10%
소득세 : 15% 주민세 : 소득세의 10%

6. 2001.1.1 이후 가입분

가. 7년이상 유지시

나. 7년미만 유지시

1)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이내

2)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초

과

※ 가입한도 : 전금융권 4천만원내 보

험계약금액

비과세

소득세 : 10% 농특세 : 소득세감면분의 10%
소득세 : 15% 주민세 : 소득세의 10%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21세기를 향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안 , 1997.12, p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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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보 험 금 에 대 한 세 제 (증 여 세 중 심 )

증여세 공제한도액은 1994년에 500만원으로 증액된 후 1997년에 공제한도

가 폐지됨.

※ 관련규정

1997년이전 : 상속세법 제33조(보험금의 증여)

1997년부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사망 보 험 금 에 대 한 세 제 (상 속 세 중 심 )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

과됨.

이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상속관계를 형성하여야 함.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사망보험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있어 상속세 공제한도가 설정가능함.

1993년에 1978년 설정된 상속세 공제한도를 1,500만원을 상향 조정함.

그후, 1996년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 도입으로 사망보험금의 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되고,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금융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공제

가 사망보험금에 적용됨.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

제한도액으로 설정함.

·다만, 그 금융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하고, 2천만

원 이하 일 때는 2천만원을 공제함.

※ 관련규정

1997년이전 : 상속세법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등)

1997년부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의 상속공제)

□ 단체 퇴 직 보 험 에 대 한 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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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에 도입된 단체퇴직보험이 1980년 중반에 손금인정 규정이 강화된

이후 변화가 없었음.

1991년에 종업원퇴직신탁의 부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

정됨에 따라 세법 가입자의 폭이 넓어짐.

1997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됨.

※ 관련규정(1998.12.31)

1998년이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복리후생비)

1999년부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 단체 정 기 재 해 보험 에 대 한 세 제

제도도입 후 변경내용 없음.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나 . 미국

□ 보험 료 소 득 공 제

보험료소득공제 없음.

소득세법상 개인적인 비용으로 취급되어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세법상 인정된 자선단체가 소유한 생명보험계약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

와 이혼수당의 일부로서 이혼전의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 종업원

복지제도의 기금마련을 위해 사업주가 납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으

로 세제혜택이 부여됨.

□ 기업 연 금 에 대한 과 세

기업부담보험료중 기업 부담분은 전액손금으로 산입됨.

종업원부담의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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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보 험 금 및 연 금 수 령 에 대 한 세 제

보험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서 종합과세하고 있음.

일시급부의 과세대상액 = 만기보험금 － 기납입보험료

연금급부의 과세대상액 = 급부총액 기납입보험료

∵ 급부총액 = 1회급부액 × 급부연수(확정연금) 또는 평균여명(종신연금)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또는 유산세가

과세됨.

□ 사망 보 험 금 에 대 한 세 제

내국세법에 의하여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기본원

칙으로 하고 있음.

과거의 보험료 납입액과 보험금 수령액의 크기뿐만 아나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료납입자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비과세됨.

다만, 보험계약의 이전, 내국세법상 비적격생명보험 등의 경우 예외적으

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됨 (보험계약의 경우 일정요건

이 충족되는 경우 비과세됨).

※비적격생명보험 : 저축성 보험

일시금으로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나, 지급회

수와 지급액 등의 보험금 수령방법에 따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자소득부

분의 과세방법이 달라짐.

이자방식(Interest option)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서

는 일상적인 소득으로서 세금이 부과됨.

분할방식의 경우 순수사망보험금은 비과세되지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됨.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확정기간으로 나누어서 비과세 부분

을 산출하며, 나머지 부분은 과세대상임.

확정금액방식을 선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분할지급회수로 나누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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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보험금을 상회하는 부분을 과세함.

생명보험연금 방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의 기대수명에 따라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을 구분함.

다 . 일본

□ 보험 료 소 득 공 제 (개 인 연 금 소 득 공 제 포함 )

보험료소득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공제대상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제한도액은 연간납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표Ⅵ -4 > 연 간 보 험 료 와 소 득 공 제 액

구 분 연간납입보험료 공제액

일반생명보험료

(개인연금보험 포함)

25,000엔 이하 보험료 전액

25,000엔∼ 50,000엔 (연간납입보험료 × 1/ 2) + 12,500엔

50,000엔∼ 100,000엔 (연간납입보험료 × 1/ 4) + 25,000엔

100,000엔 초과 50,000엔

<표 Ⅵ -5 > 연 간 보 험료 와 주 민 세 공 제 액

구 분 연간납입보험료 공제액

일반생명보험료

(개인연금보험 포함)

15,000엔 이하 보험료 전액

15,000엔∼ 40,000엔 (연간납입보험료 × 1/ 2) + 7,500엔

40,000엔∼ 70,000엔 (연간납입보험료 × 1/ 4) + 17,500엔

70,000엔 초과 35,000엔

□ 기업 연 금 에 대한 과 세

기업부담보험료중 기업 부담분은 전액손금으로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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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 만기 보 험 금 에 대 한 세 제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인 경우와 연금의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일

시소득으로, 후자는 잡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과세함.

일시소득금액의 계산

일시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액 － 일시소득공제) × 1/ 2

총수입금액 = 만기보험금 + 기타일시소득

필요경비총액 = 납입보험료 － 분배잉여금

+ 기타일시소득취득에 필요한 지출금액

일시소득공제 : 50만엔

잡소득금액의 계산

잡소득금액 = 당해연도연금수령액 × (1 납입보험료총액/ 연금총액)

보험료 부담자가 법인 등 고용주인 경우, 종업원 퇴직으로 인한 만기보

험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함.

퇴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퇴직소득금액 = (만기보험금 등 수급액 － 퇴직소득공제) × 1/ 2

<표 Ⅵ -6> 퇴직 소 득 공 제 액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액

20년 이하 40만엔 × 해당근무연수

20년 초과 800만엔 + 70만엔 × (근무연수 － 20)

* 공제금액이 80만엔에 이르지 못할 때는 80만원으로 함.

* 장애자가 되어 퇴직할 때는 위에서 계산한 금액에 100만엔을 가산함.

□ 보험 금 상 속 세 공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세과세대상이 되고, 법정상

속인당 공제한도액은 500만엔임.

특별공제금액 = 500만엔 × 법정상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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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보 험 금 에 대 한 세 제

보험료납입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만기보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과세함.

보험료 부담자가 법인 등 고용주인 경우, 종업원의 사망퇴직인 경우 사

망보험금은 보험금 확정시점에 따라 상속세 또는 소득세를 종업원 유족

에게 과세함

· 사망후 3년 내 확정 : 상속세

· 사망후 3년 이후 확정 : 일시 소득으로 소득세

4 . 2000년대

가 . 한국

□ 보험 료 소 득 공 제

1999년에 상향조정된 소득공제액 70만원이 보험료소득공제에 적용되고 있

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보험료공제)

□ 개인 연 금 보 험 에 대 한 소 득공 제

1990년대에 판매된 개인연금보험(구개인연금보험이라 명함)은 변경된 내용

없음.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01년부터 판매되는 개인연금보험(신개인연금보험)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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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한도를 240만원로 하며,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함.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소득공제 등)

□ 보험 차 익 에 대한 세 제

보험차익과세의 주요요건이 보험가입기간 7년이 1999년 12월에 2001년 7월

1일 시행조건으로 개정된 후 변경사항 없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001년부터 판매되는 개인연금보험(신개인연금보험)의 연금소득 경우,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타소득과 합

산하여 종합과세함.

연금소득공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출함. 단,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

만원을 공제함.

<표Ⅵ -7> 연 금 소 득 규 모별 소 득 공 제액 산 출 비 율

연금소득 소득공제액

250만원 이하 전액

250만원∼ 500만원 40%

500만원∼ 900만원 20%

900만원∼ 2600만원 10%

중도해지시 및 일시금 수령시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

세하는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과

세함.

·5년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연간 납입보험료누계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5% 가산세를 부과함.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소득의 범위)

제42조(개인연금저축)

- 177 -



□ 근로 자 우 대 저 축보 험

근로자우대저축보험이라 함은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 1인당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

춘 상품임.

<계 약 요 건 >

- 가입대상 :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이하 근로자

- 가입한도 : 1인당 1통장

- 보험료 납입기간 : 3년이상 5년이하

- 보험료 납입방법 : 월납 1만원이상 50만원이하

- 가입기한 : 2002년 12월 31일까지

세제지원내용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2001.1.1부터는 보험료가 6개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더라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음.

3년이내에 계약해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

이한 사유로 해지시에는 비과세됨.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생계 형 저 축

생계형저축이라 함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2,000만원의 범

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됨.

<계 약 요 건 >

- 가입대상 : 65세이상 노 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

립 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 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이하 근로자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

- 대상상품 : 판매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계약자가 지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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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내용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금융 재 산 상 속공 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에 보험금,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가액

에서 금융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최고 2억원까지 상속공제함.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총합계액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함.

피상속인 부담보험료
보험금× ───────────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납입된 보험료

금융채무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

는 금액

공제금액

순금융재산 공 제 금 액 공제한도

2천만원 이하 - 전액

2천만원 초과 - 순금융재산의 20%
- 최저한도: 2천만원

- 최고한도: 2억원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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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퇴 직 보 험 에 대 한 세 제

1997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이 개정된 후 변경된 내용 없음.

※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단체 정 기 재 해 보험 에 대 한 세 제

제도 도입 후 변경된 내용 없음.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나 . 미국

1990년대에 작성된 내용이 가장 최근자료(1990년대 말)를 중심으로 작성됨.

현 시점의 보험세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음.

다 . 일본

1990년대에 작성된 내용이 가장 최근자료(1990년대 말)를 중심으로 작성됨.

현 시점의 보험세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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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00 1 保 險 稅制 主 要 內 容

(2001. 1)

구 분 제 목(쪽) 주요 내용
근거

법령*

보험계약자

관련 세제

입 구

보험료소득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 보

험료 소득공제

舊 개인연금보험

新 개인연금보험

납입보험료중 연 70만원 공제

납입보험료중 연 100만원 공제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간 납입보험료의 전액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소

소

조

조

단체정기재해보험

퇴직보험

회사: 손비, 종업원: 비과세(18만원)

회사: 손비, 종원원: 퇴직시 과세

법·소

법

출 구

보험차익과세

舊 개인연금보험

新 개인연금보험

근로자우대저축보험

세금우대종합저축

금융재산 상속공제

보험금 증여세 비

과세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10년이상 납입, 5년이상 연금지급시

비과세

연금수령시 소득공제부분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부분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

3년이상 5년이하 유지시 비과세

보험차익 과세시 10.5%(농특세포함)

로 저율과세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공제

2천만원 초과: 20% 공제

장애인 및 상이자에 대한 보험금(연

간 4000만원 한도) 증여세 비과세

소

조

조

조

조

상

상

보험모집인

세제

보험모집인 연말

정산 (10)
수입금액 7,500만원이하 자 소

* 소 : 소득세법 / 법 : 법인세법 / 조 : 조세특례제한법 / 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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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독점금지법 적용제외*35)

1. 총괄

구분 국 내 주 요 국 비고

1980년대

·공정거래법 제정

1981년 4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보험산업은 불공정거래행위(15
조) 및 보험업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였

음

·미국 : McCarran-Fergu son
Act에 의해 보험업에 대해 독

점금지법 적용제외,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의해 규제

·일본 :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

업법, 기타 감독법규가 특별

법으로 우선하여 공정거래법

의 적용이 제외됨.
·EU : 보험업에 EU공정거래법

인 EC경쟁법이 적용됨. 단,
동법 제85조3항의 요건을 구

비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시키

고 있음.
·영국 : 보험업은 경쟁법(1980

년), 제한적거래관행법(1976
년)에 의해 규제되며, 공정거

래법의 적용이 제외됨.

1990년대

·제2차 개정(1990년 4월)
1990년도 제2차 개정에서 보

험업도 규제대상으로 하였으

나 별도의 적용제외규정을 보

험업에 적용하였음.
즉, 제61조에 의거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경우, 시장지배

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적용을

제외시켰음.
·제5차 개정(1996년 12월)

금융·보험사업자에 대한 공

정거래법 적용제외 축소

즉,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

한, 기업결합의 신고 및 재판

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규정은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미국 : Brooks-Edwards법안

(보험업경쟁가격설정법) 제정

(1991년 1월)으로 가격협정,
경쟁자간의 보험판매를 위한

지역, 고객할당, 보험의 끼워

팔기 판매, 보험업의 독점 또

는 독점화의 기도 등 행위에

대한 연방독금법 적용

·일본 : 신보험업법(1996년 4
월)에 공동행위와 관련된 내용

을 규정하며, 손해보험에 한하

여 공동행위를 인정

* 산업연구팀 조혜원 책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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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 내 주 요 국 비고

1990년대

·제7차 개정(1999년 1월)
금융·보험사업자의 시장지

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

(1999년 2월)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의한

보험요율 공동산출제도 개

선

·EU : 보험부문에 있어서의 일괄

적용제외 대상행위 수정

(공동의 위험보험요율 협정,
공동의 표준보험약관 제정, 공

동보험 또는 재보험, 손해사

정, 안전장치의 검사승인, 가

중리스크에 관한 정보)

2000년대
·2000년 이후, 부가보험료의

사별 자율 산출 인정(카르텔

일괄정리법 시행)

2 . 1980년대

가 . 한국

□ 독점 규 제 및 공 정 거 래 에 관 한 법 률 제 정

시장경쟁의 활성화, 민간주도형 경제운영의 확립을 위해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이 제정, 공포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시장 지 배 적 사업 자 지 정 및 제 재

1984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1항4호에서 보험업을 시장지배적 사업

자로 지정하여, 다음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도록 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제3조), 기업결합의 제한(제7조), 출자총액

의 제한(제10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제10조의 2), 기업결합

의 신고(제12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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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사 업 자 적용

198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보험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였

으나, 동법 부칙 제2조에서 보험업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행위(15조) 및 보험업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음.

『보험업법』제17조에서는 보험사업자간의 상호협정을 인정하고 있음.

나 . 미국

□ 독점 금 지 법 체계

미국의 독점금지법 체계는 다음의 3대 관련법에 기초함.

Sherman Act(1890년)

Clayton Act(1914년)

Federal Trade Commission Act(1914년)

□ 보험 업 의 독 금법 적 용 제 외

독점금지법은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업은

McCarran-Ferguson Act에 의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34).

McCarran-Ferguson Act에 의해 보험법에 대한 규제는 주정부가 행하는 것

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방정부가 행하도록 함.

보험업에 특별히 관련된 연방법35)이 있는 경우

34) 미국에서는 1896년 Paul v . Virginia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보험인수는 상거래

가 아니다(Issuing a policy of insurance is not a transaction of commerce) 라

고 판시한 이래 보험거래에 대하여는 독점금지법인 Sherman Act는 적용되지 않

았으나, 1944년 U.S. v .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ociation 사건에서 대법

원이 그 입장을 바꿔 보험거래에 대하여 그 법의 적용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1945년 McCarran-Fergu son Act에 의하여 다시 그 법의 적용이 제한되었

음.
35) 연방법에 의해 규제되는 보험으로는 농작물보험, S&L예금보험, 홍수보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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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 해당하는 행위가 주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업자의 행위가 보이코트, 강제, 위협의 협정 또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

뉴욕주 보험법 제2317조와 제2318조에 공동행위와 상호협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제2317조(공동인수 및 공동재보험)

보험감독관은 공동인수 또는 공동재보험에 참여하는 모든 보험사업자,

협회 등의 행위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기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청문회를 거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첨부하여 이러한 행위의 중지

를 명할 수 있다

제2318조(불량물건 할당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위험

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는 동 위험의 공평한 할등을 위한 상호협정을 체

결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위험에 적용할 요율을 보험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 Mc Ca rra n-Fe rg us o n A c t에 대 한 비 판

1980년 중반 발생한 배상책임보험 위기 이후, 보험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연방독금법 적용 제외를 규정하는 동 법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음. 또한,

법 개정 또는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수차례 제안되었으나 가결되지

는 못하였음.

다 . 일본

□ 공정 거 래 법 제정

1947년 4월 사적독점, 부당거래제한, 불공정거래방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제정됨.

있음.

- 185 -



□ 공정 거 래 법 적용 제 외

그러나,『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등에

관한 법률』(제1조3호, 제2조2호, 제2조3호)과 개별업법(『보험업법』제12조

의3 등)에 명시된 공동행위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왔음.

특히,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보험업법, 기타 감독법규가 공정거래법에 대해

특별법으로서 우선하며,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는 영역에서만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있음.

예를 들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은 대장성 인가사항으로 공정거래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산운용업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보험업법,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에 관한 법률, 어선손해 등 보상법 등에

근거한 손해보험에서는 공동행위를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

되고 있음. 따라서, 손해보험의 보험요율카르텔, 보험약관협정, 재보험풀

(pool) 등의 공동행위가 인정되고 있음.

라 . EU

□ 경쟁 제 한 행 위 (카 르 텔 등 )의 규 제

EU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제의 중심은 EC경쟁법임. EC경쟁법은 1958년 1월

발효된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의 제85조∼제90조의 규정이며, 부속법규

로는 이사회규칙 제17조, 위원회규칙, 위원회통달이 있음.

EEC조약 제85조

제85조 각 항에서는 협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 : 아래의 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쟁제한적 관행을 금지하며, 그 유

형을 열거하고 있음.

① 사업자간의 협정, 사업자단체의 결정, 공동행위

② 2개국 이상의 가맹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공동시장내의 경쟁기능을 방해·제한·왜곡하는 목적 또는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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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는 행위

제2항 : 제85조에서 금지되어 있는 협정·결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취

지를 규정하고 있음.

제3항 : 제1항의 금지는 상품의 합리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 85조 3항 에 의 한 적 용제 외 요 건

EC조약 제85조3항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동조 1항의

적용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품의 생산, 판매의 개선 또는 기술적, 경제적 진보의 촉진에 이바지할

것

소비자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 생긴 이익의 공평한 배분을 행하는 것일

것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제한을 참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것

해당 상품의 중요한 부분에 붙여 참가사업자에 대해서 경쟁을 배제할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 것

□ 보험 업 에 대 한 적 용

보험업에 대해서는 EU의 경우, EC경쟁법 및 이사회규칙 제17조에는 보험

업에 대한 적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EC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보험업에 EC경쟁법이 적용됨(1984년).

3 . 1990년대

가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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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 공 정 거 래 법 개 정 (1990년 4월 1일 )

199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2조제1호(바)에 금융 및 보험법 을 영

위하는 사업자를 명시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대한 법

적근거를 마련함.

법률 제4198호로 전문개정된 독점규제법 제2조1호(바)는 보험을 금융, 부동

산사업 및 서비스업과 함께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보험업법상의 독점금지를 위한 규정과 기능적으로 중복됨. 즉, 다른 사

업의 겸영과 생손보의 겸영을 금지하는 규정(보험업법 제9, 10조), 다른

회사의 임직원 겸임금지(제11조),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한 조건부허가

제(제5조 제4항),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의 보험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과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 제한(제23조의 2), 허위설명과

비교선전을 금지하고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제156조, 158

조)등이 그 전형적 예에 속함.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바)에 규정된 사업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에 대해서

는 공정거래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받게 되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제3조), 기업결합의 제한(제7조), 출자총액

의 제한(제10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제10조의 2), 기업결합

의 신고(제12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제29조)

□ 제 5차 공 정 거 래 법 개 정 (1996년 12월 )

공정거래위원회는 M&A의 활성화, 자본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불공정거

래행위의 사전예방의 필요에 따라, 경제 각 부분에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공정거래법을 1996년에 개정하였음.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적용배제조항인 제61조를 폐지하고, 개별적으로

해당 조항에 적용제외규정을 두어 적용제외의 폭을 축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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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보 험 사 업자 에 대 한 공 정 거 래 법 적 용 제 외 축소 (제 5차 개 정 )

종전의 금융·보험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반적 적용제외제도의 하나

로 특례를 인정해 주었으나, 제5차 개정에서 이러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예외인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법상의 관련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함.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업자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제7조), 기업결

합의 신고(제12조) 및 금융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규정(제29조)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었음.

또한, 금융·보험사업자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61조를 삭제하고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금지(제3조), 출자총액제한(제10조),

채무보증제한(제10조의 2) 등 예외인정이 계속되는 사항을 관련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였음.

□ 금융 기 관 에 대한 일 부 규 정 예 외 인 정 사 유

출자총액제한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상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는 금융관련 개별법에 의거 거래자보호를 위

한 규제를 받고 있고,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관련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중복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계속 예외 인정함.

채무보증제한은 금융관련 개별법령에서 공정거래법보다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예외를 계속하여 인정함.

□ 제 7차 공 정 거 래 법 개 정 (1999년 1월 )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기관을 매개로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규율하기에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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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금융 · 보 험 사 업자 의 시 장 지배 적 지 위 남용 행 위 규 제 (제 7차 개 정 )

그동안 금융·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금지조항

의 적용이 배제되어 왔으나, 금융보험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IMF 관리체제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

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금융산업에서의 독과점 형성 및 남용가능성이

크게 증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되었음(법 제2조 제7호).

□ 카르 텔 일 괄 정 리법 제 정 (1999년 2월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

관한 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을 제정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자간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 등이 정비되었음.

□ 보험 요 율 산 출 기관 에 의 한 보 험 요 율 공동 산 출 제 도 개 선 (카 르 텔일 괄 정 리

법 제 정 )

카르텔 정리대상의 하나로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의한 요율 공동산출제도의

개선이 제정되었음.

지금까지 보험사업자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기준에 따라 보험료

를 공동으로 책정하였음. 그러나, 2000년부터 보험개발원은 순보험료만을

산출하여 제공할 수 있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어, 각 사별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부가보험료가 차별화 되게 되었음.

나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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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o o ks -Edw a rds 법 안

1991년 1월 3일 『1991년 보험업 경쟁가격설정법(Insurance Competitive

Pricing Act of 1991)』이라는 법안(H .R.9)을 제출하였음.

Brooks-Edw ards법안(H .R.9)은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연방독금법이 적용되

도록 하였음.

① 가격협정

② 경쟁자간의 보험판매를 위한 지역, 고객의 할당

③ 보험의 끼워 팔기 판매

④ 보험업의 독점 또는 독점화의 기도

동 법안은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독금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① 과거의 손해데이터(historical loss data)의 수집·통합·배포

② 과거의 손해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손해진전계수(loss development

factor)의 결정

③ 거래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보험수리서비스의 실시

④ 추세율(trend factor)의 결정(단, 법안 발효일로 부터 4년 또는 2년의 경

과기간 내에 한함)

Brooks-Edw ards법안(H .R.9)은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적용제외를 현행법처럼

동법의 모든 조문에 두지 않고 동법 제5조(불공정 경쟁 및 기반적 행위 또

는 관행의 금지규정)에 한정하고 있음.

다 . 일본

□ 독점 금 지 법 의 금 융 기 관 적용 검 토

1992년도 금융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독점금지법』의 적용 여부에 대

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이는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대별되었음.

금융·자본시장에 존재해온 경쟁제한, 저해적 관행들에 대한『독점금지법』

의 적용문제

은행과 증권이 상호 진입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제도 검토 등 금융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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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에 따른 『독점금지법』의 적용문제

□ 신보 험 업 법 에 서의 공 동 행 위 관 련 규 정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보험업법』에서는 공동행위와 관련된 내용

을 제102조에서 제105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음.

손해보험에 한하여 공동행위가 인정됨(제102조 1항).

공동행위의 인정도 다음의 4가지 사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인가되지 않음(제102조 2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②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③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④ 위험의 분산 또는 평준화 기타 공동행위를 행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

요최소한도일 것

공동행위의 인가, 변경명령 및 인가의 취소는 대장대신이 맡고 있음(제

102조 1항, 제103조).

공동행위를 폐지할 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대장대신에게 신고해야 함

(제104조).

① 공동행위를 인가하려 할 때는 미리 공정거래위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대장대신은 제103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에 통지해야 함.

③ 공정거래위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제102조2

항 각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장대신에게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관보에 공시해야 함.

라 . EU

□ 보험 사 업 에 대한 일 괄 적 용제 외 를 위 한 규 칙 제 정

EC위원회는 보험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용제외를 위한 규칙의 제정을 위해

유럽보험위원회(CEA)와 협의하여 가맹국내의 보험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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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특정의 협정이나 권고에 대한 개별적용제외 신청을 받아 『보험부문

에 있어서 일정의 협정·결정·공동행위에 대한 조약 제85조제3항의 적용

에 관한 이사회 규칙』을 제안하였음.

1991년 5월 각료이사회는 EC위원회의 제안중 일부 수정하여 제1534호로

채택하였음. 일괄적용제외의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음.

① 공동의 손해통계 등에 기초한 공동의 위험보험요율 협정

② 공동의 표준보험약관의 제정

③ 일정종류의 위험에 관한 공동의 담보조건(공동보험 또는 재보험에 관한

풀협정)

④ 손해사정

⑤ 안전장치의 검사승인

⑥ 가중리스크(aggregated risks)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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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0년대(전망)

□ 경쟁 촉 진 및 규 제 개 혁 의 가 속 화 예 상

국제적 추세인 경쟁촉진과 규제개혁은 가속화될 전망임.

OECD 각료이사회(1997년 5월, 파리개최)에서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경험을

토대로 규제개혁 7대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회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

함.

권고내용에서 규제가 공공이익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명백

한 증거가 없는 한 경쟁법의 적용제외를 제거하고, 카르텔, 독점적 지위

의 남용이나 개혁을 위협하는 반경쟁적인 부분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음.

경쟁촉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즉, 시장진입, 퇴출, 가격, 생산량, 광고활동, 사

업수행형태 등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음.

OECD의 권고에서와 같이 경쟁촉진과 규제개혁은 공통적인 사안이며, 각국

의 규제개혁 작업도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과 조화를 통하여 추진되고 가

속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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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개 발원 (KIDI) 발 간 물 안내

■ 연구보고서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자동차보험 무보

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

봉, 1997.3.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

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

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Ⅱ)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

성, 1998.3.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

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보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

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

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

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랜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서을 중심으

로 -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

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화, 2001.10

■ 연구조사자료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

은, 유지호, 1996.2.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 I ) / 김영욱, 차일권, 1998.2.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

동차보험본부, 1998.3.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Ⅱ)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

호, 차일권, 1998.11.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

동차보험본부, 1999.3.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

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 심사(Underwriting)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

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회,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

동차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회,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

덕, 2001.6.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

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99-1 200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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